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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법농단 관여 법관 형사 판결문



발 간 사

2018년 10월 27일 새벽 2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2017년 3월 초순경 언론이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겸임해제 사건을 보도하자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1차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승태 대법

원장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단은 실질적인 조사는 하지도 않고 조사 시늉만 하였다.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그해 11월에 대법원은 추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추가 진상조사위

원회는 구성원에서 진일보한 면이 없지 않았으나 당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

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진상조사위원회는 관련 자료의 입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법원은 2018년 2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였고 그해 5월 25일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른바

대법원 3차 진상조사위원회라고 하는 위 특별조사단의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상당했다.

그러나 이후의 과정은 국민들의 실망과 한탄과 우려만을 낳았다. 특별조사단이 그 조사내용을 공개하는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고 국민들은 대법원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믿었으나 대법원은 결국 수사

에 협조하지 않았다.

민변은 2018년 5월 25일 위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은 직후에 50여 명의 회원들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를 구성하였다. T/F는 먼저 사법농단 관련 전체 사건들에 대하여 법률

적인 분석과 해설을 한 ‘이슈리포트’를 자세하게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이슈리포트는 언론에 배포하는 용도

였지만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참고하기를 바랐다. 실제로 수사과정에서 이슈리포트가 상당히 도움이 되

었다는 수사기관의 전언이 있었다.

사법농단 수사의 1차적인 어려움은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이었다. 수사 단초로서의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

이 무더기로 기각되면서 통상 90% 이상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사법농단 수사에서는 발부율이 10% 미

만이었다. 10%의 영장발부율도 그나마 ‘사법행정왜곡’ 사건에 대하여 발부된 것이고 ‘재판관여’ 사건에 관

하여는 실질적인 발부율은 1% 정도였다.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약속은 영장전담판사들이 전면에

나서서 수사를 방해하는 형국이 되었다. 심지어 유해용 변호사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단으로 반출한 자료들

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고도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즉시 폐기처분하였고,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은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휴대폰을 파괴하거나 폐기처분하였다. 법원의 전, 현직 판사들은 한몸

이 되어 사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폐기하고 각종 영장을 기각하면서 국민을 기만하였다.

이에 T/F에서는 민변 역사상 최초로 1인 시위를 결정하였다. 민변은 2018년 8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과 동문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여 10월 31일까지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에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이어

갔다. 변호사들에게 1인 시위는 그리 친숙하지 않았다. 경험을 해본 변호사들도 있었지만 상당수 변호사들



은 1인 시위를 처음으로 하였다. 더욱이 그 장소가 일상 재판을 하러 다니는 법원이었으므로 마음이 불편

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음으로 양으로 이를 격려해주는 판사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많은 위로가 되었다.

민변 사상 처음으로 연인원 1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1인 시위에 동참하였다. 지부에서도 독자적으로 1인

시위를 하였다. 민변 회원들이 사법농단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굳센 의지로 1

인 시위를 이어가던 와중에 드디어 임종헌이 구속되었다. 임종헌은 원세훈 댓글공작 사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사건 등 사법농단의 핵심적 지위

에 있었기에 그의 구속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었다. 2019년 1월 24일 새벽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판사들은 엘리트 집단으로 통칭된다. 늦은 밤까지 서초동의 거대한 법원 건물은 불빛이 꺼질 줄을 모른

다. 판사들은 그 불빛을 정의의 나침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또한 자부심을 느꼈을 터다.

1990년대 중반부터 법조비리의 대책으로 법원은 판사들과 변호사들을 포함한 일반인과 사이에 장벽을 치기

시작하였다. 변호사가 판사를 방문할 때에는 방문대장에 기록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다음에는 허가를 받으

라고 하였고 이윽고 유리문으로 막아버렸다. 유리장벽이 변호사와 판사들 사이의 비리를 막는 장치라고 한

다면 판사들은 다른 방법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더 지속하려고 노력했어야 한다. 상고법원의 방안은 국

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올바른 방법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실행 방법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관련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방안만을 절대시하였고 심지어 이를 위하여 국가권

력에 아부하고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사법농단의 매듭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부터 풀어야 한다. 판사들은 수사를 하는 검찰

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누가 감히 누구를 수사하느냐는 반발을 하였다. 검찰이 순수하고 결점이 없어서 수

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검찰의 문제는 검찰개혁의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법원은 통상 90%를 상회하는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을 보여왔다. 법원은

압수수색에 있어서 피의사실 ‘관련성’의 개념을, ➀ 압수수색시를 시점으로, ➁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➂ 영
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로 환원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

되거나 동종 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④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⑤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라면,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여 왔다. 그것이 사후적으로 전혀 압수수색의

계기가 된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다만 환부 내지 폐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오직 사법농단 사건 관련하여만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혹은 ‘압수대상 물건이 존재할

개연성이 없다’는 사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적어도 법원과 관계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건

에서만은 최소한의 기본을 지켜야 했다. 법원 판결의 정당성은 헌법이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하였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 판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에 기초하는 것



이다.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 존립의 근거가 되는 반면 이러한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얻는 것은 그들의 의

무이다. 법원이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지 아니하여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불가침의 독립성을 헌법이 보장하는 이유는 법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현재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요 특징은 이들에게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재판 결과는 사법농단 수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예견하였던 바이다. 민변

은 이러한 예견에 근거하여 특별재판부에서의 재판을 요구해왔다. 다시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주장이 설

득력을 가지게 되는 국면이다.

민변은 또한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였다. 2021년 2월 4일 국회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사법농단 판사들은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처분이 정직 1년

에 불과해 설령 징계절차를 통해 최고 정직 1년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들이 언제든지 재판업무로 복귀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하여는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파면을 통해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아직 피해자들의 구제까지 험난하고 기나긴 여정이 남아 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한 방식을 통해 사법농단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변은 혼신의 노력으로 사법농단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단죄의 내용

과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결국은 법원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변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모든 분들은 사법개혁의 소망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 백서가 사법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되었으면 한다.

2021. 5. 10.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변호사 천 낙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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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여 법관

형사 판결문



사법농단 관여 법관 형사 판결문

□ 개요

-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형사재판은 현재(2021. 5. 26.) 모두 계속중이며, 확정판결은 없음.

-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형사재판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음.

순번 피고인 사건명
진행상황

1심 2심 3심

1 임종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

서울중앙 2018고합1088
(2019고합68,

2019고합176 병합)
계속중

2
1. 양승태
2. 박병대
3. 고영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

서울중앙 2019고합130
계속중

3 유해용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
서울중앙 2019고합186
2020. 1. 13. 무죄선고

서울고등 2020노132
2021. 2. 4. 항소기각

대법원
2021도2485
계속중

4

1. 이민걸
2. 이규진
3. 방창현
4. 심상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

서울중앙 2019고합187
2021. 3. 23.
선고(일부유죄)

서울고등 2021노546
계속중

5
1. 신광렬
2. 조의연
3. 성창호

공무상
비밀누설

서울중앙 2019고합188
2020. 2. 13. 무죄선고

서울고등 2020노531
2021. 1. 29. 항소기각

대법원
2021도2486
계속중

6 임성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
서울중앙 2019고합189
2020. 2. 14. 무죄선고

서울고등 2020노471
계속중

7 이태종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
서울중앙 2019고합190
2020. 9. 18. 무죄선고

서울고등 2020노1756
계속중

- 이하 수록한 판결문은 다음 7개임.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3. 선고 2019고합186 판결(피고인 유해용의 1심 판결문)

②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노132 판결(피고인 유해용의 2심 판결문)

③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19고합187 판결(피고인 이민걸, 이규진, 방창현, 심상철의 1심

판결문)

④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합188 판결(피고인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의 1심 판결문)

⑤ 서울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20노531 판결(피고인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의 2심 판결문)

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고합189 판결(피고인 임성근의 1심 판결문)

⑦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9고합190 판결(피고인 이태종의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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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을충앙지 방법 원

제28형 사 부

관 켤

2019고합18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

상비밀누설,변호사법위반,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위반,절도

A

신봉수(기소), 단성한, 박주성, 최태은, 김현우, 김진혁, 고염하, 김

건사

피

검

인

사

고

진용, 이주용(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법무법인(유한) D 담당변호사 E, F

변호사 G, H, I

2020. 1. 13.

인변 호

판 결 선 고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롤 공시한다.

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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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소 사 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의 경력 및 J법원 K. L연구관 재직 당시의 지위 . 업무

피고인은 2014. 2. 13.경부터 2016. 2. 10.경까지 J법원 K연구관으로, 2016. 2. 11.

경부터 2017. 2. 8.경까지 J법원 L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J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

에 관한 조사. 연구 업무 등욜 위해 J법원장의 위임에 따라 J법원 재판연구관들을 지

휘하고 근무평정, 사무분담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L연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상고심 계속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하여, 직접

또는 K연구관 등을 통해 신건 및 심층검토 사건의 지도 . 검토룰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사건 배당을 주관하는 한편, 'M위원회D'의 간사, 'N 회의2)'의 주재자 등으로 활동하면

서 전원합의체 사건의 선정 및 검토 등 전 과정을 관할하는 등 모든 재판연구판들을

지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K연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아니

한 사건 중 L연구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 . 행정 . 조세 . 형사 .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

한 신건 및 심층검토 사건의 지도.검토롤 관장하며 당해 재판연구관들을 지휘하였

다3).

나. O의 경력 및 P기관 차장 재직 당시의 지위 . 업무

O은 2012. 8. 13.경부터 2015. 8. 11.경까지 P기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8. 12.경부터 2017. 3. 19.경까지 P기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O은 P기관 차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J법원장의 지휘를 받는 P기관장을 보좌하여 '국

1) ‘M위원회’는 전원합의룰 왑성화하기 위해 2015. 6, 29.경 AD법관 행정회의에서 통과되어 만틀어진
제도로2017.6.경까지운영되었몸

2) ‘N 회의.는 M위원회에서 논의할 사건을 선정하기 위하여 L연구관이 주재하는 회의로서, K연구관,
6개 공동조의 총괄연구관o 전속조 재판연구관 중 선임, 기획법관 등 총 10여명이 참석합

3) 법원조직법 제24조 제2항, J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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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행정부처 등 대외관계 업무', '재판사무 감사 및 재판에 대한 사법지원 업무', '법관

인사 . 징계 및 비위조사 업무', 'L . K연구관 근무 평정' 등을 포함한 사법행정사무 일

체룰 처리하고, P기관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하며,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하였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주위적 공소사실]

가. 범행 배경

'㈜Q'이라는 의료기기 업체롤 운영하는 R과 S 부부는 2013. 12.경부터 대통령 관저

를 비공식적으로 드나들며 T 대통령의 미용성형 시술을 해주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깊

은 친분을 맺게 되었다.

'시술용 실 삽입장치' 특허권올 보유하고 있던 ㈜Q은 2014. 4. 8.경 다론 의료기기

업체의 위 특허권 관련 특허등록무효심판 청구로 특허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2014.

9. 23.경 특허심판원의 심판청구 기각 결정이 있은 후, 위 첨구 업체의 불복으로 2014.

10. 8.경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집결의 취소롤 구하는 등록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특허법원은 2015. 11, 19경 위 첨구률 기각하였고, 위 청구 업체의 상고로 2015. 12.

14.경 사건을 접수한 J법원은 2016. 3. 24.경 상고틀 기각하였다.

T 대통령은 위 특허 분쟁과 관련하여 2015. 4.~8홈경 R으로부터 '재판이 오래 걸리

고, 특허무효 인용률이 높으며, 특허청에서 파견 나온 기술심리관이 법대에 법관과 열

석하고 있어 재판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관련 특허소송 문제점들이 기재뢴 문건올 건네받은 뒤, U수석비서관 V에게 위

특허소송 진행상황을 잘 챙겨보라고 지시하며 위 문건을 전달하였고, 2015. 9~10.경 R

= 3 쪽



본 판월문온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춥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튬 큼합니다.게시일자 : 2020=01=14

등으로부터 재차 위 특허소송 상대방에 대한 불만사항을 듣게 되자, V에게 '상대 회사

에서 선임한 특허 전문 법무법인 w가 전관예우릍 받는 곳이어서 ㈜Q이 불이익을 당

하는 것 같으니 법무법인 W의 수임건수가 과다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지시하였으며, 2015. 12. 14.경 위 특허등록무효 사건이 J법원에 접수되자, V에게 위

특허소송 진행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등 R의 위 특허소송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V에게 콴련 지시률 하였다.

한편, P기관는 2015. 8.경 청와대 X비서관 Y으로부터 위 특허소송 관련 '특허분쟁

이 장기간 지연되고 특허청 파견 기술심리관이 법관과 열석하여 재판을 진행하면서 상

대방 대리인인 변리사와 유착되어 사건의 결론을 불리하게 몰아가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민원 내용을 전달받고 그 무렵 '민원 해결 방안으로 법원이 자체 채용

할 수 있는 기술심리관의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보고서롤 작성하여 청

와대 X비서관실에 전달하는 한편, 이후 2015. 12. 18.경까지 사이에 청와대 X비서관실

측의 요청에 따라 '최근 3년 간 및 5년 간 법무법인 W의 연도별 사건 수임 현황' 자

료, '㈜Q이 당사자로 진행 중인 다수의 특허분쟁 사건의 진행내역' 자료, 판결문 등욜

X비서관실에 제공하였다.

나. 범행 사실

(1)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J법원L연구관으로서J법원에서사건의심리및재판에관한조사.연

구 업무 등을 위해 J법원장의 위임에 따라 사건의 지도 . 검토를 관장하고 사건 배당을

주관하는 등 재판연구관을 지휘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O은 P기관 차장으로서 첨와

대 등 행정부처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 각종 보고 업무 등을 위해 P기관 소속 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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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휘 . 감독하고, 각급 법원의 재판사무 및 법관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O은2016.2.중순경Y으로부터'현재J법원재판중인Z호특허등록무효사건이

대통령의 관심사건이니 쳉겨봐 달라'는 청와대의 요정사항을 전달받고, 그 무렵 피고인

에게 이와 같은 첨와대의 요정 사항을 전달하며 'Z호 사건의 진행경과 및 처리계획울

알려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과O은법관및기술심리관정원증원,헌법재판소.특허청과의의견대립

시 협조 요청, 재외 공관 법관 파견 확대 등 J법원장과 P기관가 원하는 사항에 대한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 청와대의 요구 자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서울 AA 소재 J범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B조 총괄 재판연구관 AC

에게 위 특허등록무효 사건의 내용 및 처리계획, 관련사건 진행경과 등을 상세히 파악

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여 2016. 3. 2.경 AC로부터 '사안요약' 문건을 보고받고, 이롤

전달받은 O이 그 무렵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그런데그문건에는위특허등록무효사건의내용,처리계획,당사자돌간에쟁송

중이던 다수의 관련사건에 대한 진행경과 및 사건처리 계획 등 재판부 내부의 검토 방

향이 정리되어 있었는바, 구체적인 특정 재판의 진행 상황과 심리 계획에 대한 정보를

청와대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집, 유출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한계룰 넘어 위법하며, 청

와대률 통해 소송당사자의 일방인 R 측에 제공될 경우 재판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법관의 재판상 독립올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로써피고인은O과공모하여,그직권을남용하여J법원재판연구관AC에게

각종 사법경책에 대한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 사법부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재판 및 관련 재판의 진행경과 . 처리계획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위법 .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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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시룰 함으로써 AC로 하여금 위 특허등록무효사건의 상고심 및 관련 재판의 진행

경과 . 처리계획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공무상비밀누설

J법원에재판쳬속중인사건에대하여AD법관이직접검토하는지여부,재판연

구관이 보고룰 완료하였는지 여부 및 그 시점, 특허조사관이 작성한 기술검토서 내용

등의 정보는 당해 소송의 일방 당사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게 제공될 경우 재판에 유

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중대한 직무상 비

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과O온첨와대의요청올받고각종사법정책에대한

청와대의 협조룰 받아내기 위하여,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AC이 작성한 위 '사안요

약' 문건을 O에게 전달하였고, O은 그 무렵 위 '사안요약' 문건을 Y에게 제공하였으며,

그 문건에는 R 관련 Z호 사건이 2016. 1. 21.경 공동조인 AB조에 배당된 사실, 주심

AD법관◎l AE AD법판인 사실, AF 특허조사관이 기술검토 중인 사실, 2016. 3. 중순경

보고연구관이 주심 AD법관에게 보고할 예정인 사실과 함께 특허조사관의 기술검토 내

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피고인은O과공모하여법령에의한직무상비밀을누설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센

가. 범행 배경

'㈜Q'이라는 의료기기 업체룰 운영하는 R과 S 부부는 2013. 12.경부터 대통령 관저

룰 비공식적으로 드나들며 T 대통령의 미용성형 시술을 해주는 콰정에서 대통령과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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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친분을 맺게 되었다.

'시술용 실 삽입장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던 ㈜Q은 2014. 4. 8.경 다른 의료기기

업체의 위 특허권 관련 특허등록무효심판 청구로 특허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2014.

9. 23.경 특허심판원의 심판청구 기각 결정이 있은 후, 위 칭구 업체의 불복으로 2014.

10. 8.경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등록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특허법원은 2015. 11. 19.경 위 첨구를 기각하였고, 위 청구 업체의 상고로 2015. 12.

14.경 사건을 접수한 J법원은 2016. 3. 24.경 상고를 기각하였다.

T 대통령은 위 특허 분쟁과 관련하여 2015. 4.~8경 R으로부터 '재판이 오래 걸리

고, 특허무효 인용률이 높으며, 특허청에서 파견 나온 기술심리관이 법대에 법관과 열

석하고 있어 재판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관련 특허소송 문제점들이 기재된 문건을 건네받은 뒤, U수석비서관 V에게 위

특허소송 진행상황을 잘 챙겨보라고 지시하며 위 문건을 전달하였고, 2015. 9.~10.경 R

등으로부터 재차 위 특허소송 상대방에 대한 불만사항을 듣게 되자, V에게 '상대 회사

에서 선임한 특허 전문 법무법인 w가 전관예우를 받는 곳이어서 ㈜Q이 불이익을 당

하는 것 같으니 법무법인 w의 수임건수가 과다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지시하였으며, 2015. 12. 14.경 위 특허등록무효 사건이 J법원에 접수되자, V에게 위

특허소송 진행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등 R의 위 특허소송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v에게 관련 지시를 하였다.

한편, P기관는 2015. 8.경 청와대 X비서관 Y으로부터 위 특허소송 관련 '특허분쟁

이 장기간 지연되고 특허청 파견 기술심리관이 법관과 열석하여 재판을 진행하면서 상

대방 대리인인 변리사와 유착되어 사건의 결론을 불리하게 몰아가고 있는 등의 문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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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취지의 민원 내용을 전달받고 그 무렵 '민원 해결 방안으로 법원이 자체 채용

할 수 있는 기술심리관의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보고서룰 작성하여 청

와대 X비서관실에 전달하는 한편, 이후 2015. 12. 18.경까지 사이에 청와대 X비서관실

측의 요청에 따라 '최근 3년 간 및 5년 간 법무법인 W의 연도별 사건 수임 현황' 자

료, '㈜Q이 당사자로 진행 중인 다수의 특허분쟁 사건의 진행내역' 자료, 판결문 등올

X비서관실에 제공하였다.

나. 범행 사실

(1)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J법원L연구관으로서J법원에서사건의심리및재판에관한조사.연

구 업무 등을 위해 J법원장의 위임에 따라 사건의 지도 . 검토롤 관장하고 사건 배당을

주관하는 등 재판연구관을 지휘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O은 P기관 차장으로서 청와

대 등 행정부처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 각종 보고 업무 등을 위해 P기관 소속 심의관

을 지휘 . 감독하고, 각급 법원의 재판사무 및 법관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O은2016. 2.중순경사법부외부의성명불상자로부터'현재J법원재판중인Z

호 특허등록무효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요첨을 받고, 그 무렵 피고

인에게 이와 같은 요청 사항을 전달하며 'Z호 사건의 진행경과 및 처리계획을 알려 달

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피고인은2016.2.하순경서울AA소재J법원피고인의사무실에서,AB조

총괄 재판연구관 AC에게 위 특허등록무효 사건의 내용 및 처리계획, 관련사건 진행경

과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보고할 것올 지시하여 2016. 3. 2.경 AC로부터 '사안요약' 문

건을 보고받고, ◎I를 전달받은 O이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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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그문건에는위특허등록무효사건의내용,처리계획’당사자들간에쟁송

중이던 다수의 관련사건에 대한 진행경과 및 사건처리 계획 등 재판부 대부의 검토 방

향이 정리되어 있었는바, 구체적인 특정 재판의 진행 상황과 심리 쳬획에 대한 정보률

사법부 외부의 제3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수집, 유출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한계를 념

어 위법한 것이었다.

이로써피고인은O과공모하여’그직권욜남용하여J법원재판연구관AC에게

사법부 외부의 제3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특정 재판 및 관련 재판의 진행경과 . 처리

계획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위법 . 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AC로 하여금 위

특허등록무효사건의 상고심 및 관련 재판의 진헴경과 . 처리계획 등을 확인하여 그 내

용을 문건으로 작성하게 하는 동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공무상비밀누설

J법원에재판계속중인사건에대하여AD법관이직접검토하는지여부,재판연

구콴이 보고롤 완료하였는지 여부 및 그 시점, 특허조사관이 작성한 기술검토서 내용

등의 정보는 당해 소송의 일방 당사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게 제공될 경우 재판에 유

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중대한 직무상 비

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과O은위성명불상자의요청을받고,피고인은2016.

3. 초순경 AC이 작성한 위 '사안요약' 문건을 O에게 전달하였고, O은 그 무렵 위 '사

안요약' 문건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으며, 그 문건에는 R 관련 Z호 사건이 2016.

1. 21.경 공동조인 AB조에 배당된 사실, 주심 AD법관이 AE AD법관인 사실, AF 특허

조사관이 기술검토 중인 사실, 2016. 3. 중순경 보고연구관이 주심 AD법관에게 보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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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 사실과 함께 특허조사관의 기술검토 대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피고인은O과공모하여법령에의한직무상비밀을누설하였다.

3. 절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범행 경위

J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이하 '검토보고서 등')는 최종심인 J법뭔의

법리 판단 및 재판 합의 등에 관한 것으로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이고, 이에 따라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엄격히 제한되는 등 고도의 보안이 요

구된다. 또한, 검토보고서 등에는 상고심 사건에 관한 중요한 법률적 챙점이 정리되어

있고, 그 자체가 판결문에 그대로 반영되어 J법원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

에 J법원에서도 '사건절차진행정보 및 연구관 보고서 등의 보안에 관한 유의사항'을 마

련하여 헌법적 가치인 재판의 공정성 확보룰 위해 외부로의 무단 유출올 엄격히 금지

하고 있다.

또한, 검토보고서 동에는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고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소송당사자의 성명, 사건번호, 사건내용'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정보의 주체

인 상고심 소송딩사자들이 자신돌◎I 관여된 재판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사법부의 부당

한 조직 이익 도모 등 해당 재판 외의 목적이나 법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

을 동의한 바도 없어, 정보주체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도 검토보고서 등의 외부 유출

은 엄격히 금지된다.

피고인은 2016. 2.경 J법원 민사 AG조 총괄 재판연구관 새 등 분야별 담당조의 총

팔 재판연구관에게 자신이 J법원 K연구관 및 L연구관 재직 당시 작성된 각종 소송사

건에 관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모아달라고 지시하여 새 등으로부터 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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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 사실과 함꼐 특허조사관의 기술검토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피고인은O과공모하여법령에의한직무상비밀을누설하였다.

3. 절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범행 경위

J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이하 '검토보고서 등')는 최종심인 J법원의

법리 판단 및 재판 합의 등에 관한 것으로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이고, 이에 따라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엄격히 제한되는 등 고도의 보안이 요

구된다. 또한, 검토보고서 등에는 상고심 사건에 관한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정리되어

있고, 그 자체가 판결문에 그대로 반영되어 J법원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

에 J법원에서도 '사건절차진행정보 및 연구관 보고서 등의 보안에 관한 유의사항'을 마

련하여 헌법적 가치인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로의 무단 유출을 엄격히 금지

하고 있다.

또한, 검토보고서 동에는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고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소송당사자의 성명, 사건번호, 사건내용'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정보의 주체

인 상고심 소송당사자돌이 자신들이 관여된 재판에 제공된 캐인정보가 사법부의 부당

한 조직 이익 도모 등 해당 재판 외의 목적이나 법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

을 동의한 바도 없어, 정보주체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도 검토보고서 등의 외부 유출

은 엄격히 금지된댜

피고인은 2016. 2.경 J법원 민사 AG조 총괄 재판연구관 새 등 분야별 담당조의 총

괄 재판연구관에게 자신이 J법원 K연구관 및 L연구관 재직 당시 작성된 각종 소송사

건에 관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룰 모아달라고 지시하여 AH 등으로부터 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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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등 문서파일 최종본이 저장된 USB 등 외장저장장치룰 전달받는 등 2014.

2. 13.경부터 2017. 2. 8.경까지 J법원 K연구관 및 L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검토보고서

지도.검토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재판연구관돌로부터 검토보고서 등의 문서파일이나

출력물을 직접 전달받거나,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검토보고서 등의

문서파일을 다운로드 . 출력하는 방법 등으로 검토보고서 등의 문서파일 내지 출력물울

소지 .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9.경 AI법원 부장판사로 인사발령을 받아 J법원을 떠나면서, 위

와 같이 소지 . 관리하던 검토보고서 등 문서파일 내지 출력물을 J법원에 반환하거나

파기하지 않고 AI법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로 무단 반출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8. 2.

13.경까지 사이에 법관 사직을 결심하며 향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J법원 K연구관 및

L연구관으로 재직한 경력콰 함께 위 검토보고서 등을 사건 수임 및 변론 활동에 활용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마움먹었다.

나. 범행 사실

검토보고서 등은 재판연구관이 J법원장의 명을 받아 J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

판에 관한 조사 . 연구 업무롤 담당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공공기특물로서

상고집 소송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J법원 심리 및 판결 과정에서 검토

된 법리 관련 쟁점들을 담고 있어 현재 J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법리는 물론 향후 채

택할 수 있는 법리도 알 수 있는 자료라는 점 등에서 변호사들의 변론 및 수임 과정에

서 그 활용가치가 높아 변호사 업계 등에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J법원 K연구관 및 L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J법원 전산시스템인 '재

판연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다수의 검토보고서 등을 수시로 검색 . 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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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는 권한, 검토보고서 동 지도 . 검토 권한을 가지고 각종 소송사건에 관한

검토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등 상고심 소송당사자들의 개인정보

룰 처리하였으므로,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기재퇸 검토보고서 등

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츨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이 소지하던 검

토보고서 등 촐력물온 대한민국의 자산으로서 J법원이 관리하는 출력용지룰 이용하여

출력한 대한민국 소유의 재물이므로 J법원의 업무 목적 범위에서만 재판연구관 등에게

그 사용 및 소지가 허용되어 있을 뿐, 목적 외의 사용이나 취득 . 반출은 금지되어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3.경 AI법원 부장판사률 마지막으로 법관에

서 퇴임하면서, 그 무렵 AI법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검토보고서 등 전자

문서 파일 및 출력물을 반출한 후 2018. 3.경 피고인이 개업한 서울 AJ, AK호 '변호사

A 법률사무소' 등에 보관 . 비치하여 변호사 영업에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기록물인 별지 검토보고서 등 목록 순번 1부터 22까지의 검토

보고서 등 전자문서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상고심 소송당사자의 개인정보가 기재

되어 있는 같은 목록 순번 23부터 47까지의 검토보고서 등 전자문서 파일 및 츨력물

을 정당한 권한 없이 유출하고,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같은 목록 순번 48부터 58까

지의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을 절취하였다.

4.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조비리의 주요한 원인인 소위 '전관예우,룰 근원적

으로 척결하기 위해 판사 . 검사 등으로 재직 중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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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도록 한 것이다.

피고인은 J법원 K연구관으로 재직하였을 당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 학교

법인 AL을 상대로 J법원에 상고한 AM 사건(이하 '이 사건 상고심 사건')4)과 관련하여

2015. 1. 2.경 주십AD법관이 지정된 후 AX조 총괄 재판연구관을 통해 신건 담당 재판

연구관을 지정하여 2015, 2.경까지 담당 재판연구관의 상고이유 검토 및 검토보고서

작성 업무룰 지휘 . 지도하고, 그 신건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주심 AD법관이 2015. 3.경

심층검토를 지시하자, 그 무렵 AX조 총괄 재판연구관을 통해 심층검토롤 담당할 재판

연구관을 지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2.경 L연구관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17. 2.경 AI법원 부

장판사 발령을 받아 J법원 재판연구관실을 떠날 때까지 직접 또는 K연구관 등을 통해

담당 재판연구관을 지휘 . 지도하여 심층검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올 취급하였

고, 2018. 2. 13.경 법관직을 퇴직하여 2018. 3. 13.경부터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급하였던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은 2017. 12. 22로 선고

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기일이 추정되었고, 2018. 5. 14.경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으며,

원고 측에서는 1 . 2심에서는 승소하였는테 갑자기 J법원 소부에서 심리하지 않고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이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될 경우 2007. 5.경부터 2012. 5.경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변상금으로 AL에서 일

단 납부한 약 73억 원을 되돌려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교 부지룰 사용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고, 사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매년 약 14억 원 상당의 대부료까지

4)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2. 5. 10. 원고(학교법인 AL)에게 부과한 73억 원 상당의 변상금부
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물 제기하였고, 1.2심에서 피고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
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의 상고로 2014. 11. 11. J법원에 접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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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

고, AN대학교 총장 AO 등은 학교법인 AL 이사인 변호사 AP를 통하여 원고 승소판결

을 이끌어 낼 소위 '전관예우'가 가능한 고위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긴급히 물색한 뒤 2

회에 걸친 긴급회의 끝에, 피고인이 위 사건이 J법원에 계속 중일 때 총괄을 했던 J법

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했으니 소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8. 6. 초순경

AP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피

고인은 위와 같이 K연구관 및 L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I 사건 상고심 사건을 취급하

여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2018. 5. 31.경부터 2018. 6. 9.경까지 J법원 L연구관 AQ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상

고심 사건 수임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면서 관련 소송 정보를 취득하고,

2018. 6. 11.경 학교법인 AL과 이 사건 상고심 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선엄계약을 체결

하고 같은 날 J법원에 소송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였으며, 그 직후 이 사건 상고심 사

건은 학교법인 AL에서 원하는 대로 J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취소되었고, 수임

17일 만인 2018. 6. 28.경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였다.

판 단

I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변호인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2항 중 가. 범행배경 부분은 마치 피고인이 R, S 부부의 특허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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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첨와대 관심사건에 대하여 P기관와 함께 관여한 것처럼 법관으로 하여금 착

각이나 예단을 불러일으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인상욜 줄 우려가 있고, 공소사실 4항

중 학교법인 AL이 피고인을 선임하게 퇸 경위, AQ L연구관과의 연락, 해당 수임사건

처리결과룰 기재한 부분은 공소사실 특정에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마치 전관

예우롤 이용하여 이 사건 상고심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2.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

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대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

항).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1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올 생기게 하여 법관 또

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

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디(J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직권남용권리헴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J법원 L연구관인 피고인은 사법부

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와대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기로 P기관 차장인 O과

공모하여, 2016. 2. 하순경 피고인의 J법원 사무실에서 AB조 총팔 재판연구관 A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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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법원 Z 특허등록무효 사건(이하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 사건'이라 한다)의 내용 및 처

리계획, 관련사건 진행경과 등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AC로 하여금 이

에 관한 문건(이하 'oI 사건 사안요약 문건'이라 한다)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O에게 위 사건이 2016. 1. 21.경

AB조 재판연구관에게 배당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는 ◎l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전달

하고, O은 그 무렵 정와대 X비서관 Y에게 이를 제공함으로써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

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이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에서 'Y'을 '사법부 외

부의 성명불상자'로 변경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범죄유형이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굳이 주위적 공소사실의 특정이나 그 대

용 전달에 지장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첨와대를 통해 이 사건 특허등록무

효 사건의 한쪽 당사자인 R 측에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이 제공될 경우룰 가정하고,

위 사건이 2015. 12. 14. J법원에 접수되기 훨씬 이전의 대통령과 R과의 관계, 대통령

이 당시 R으로부터 돌었다는 불만내용,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 사건의 상대 회사 대리

인인 법무법인 W의 수임건수 과다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U수석비서관 V에 대한 지시

사항, 청와대 X비서관 Y이 O에게 전달하였다는 정와대 요첩사항, 법무법인 W의 연도

별 사건 수임 현황 등 P기관가 청와대 X비서관실에 제공하였다는 자료, 이 사건 사안

요약 문건에 정리된 내용이 첨와대롤 통해 R 측에 제공될 경우의 효과 등어 '범행배

경'란과 '범행사실'란에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증거조사결과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기재 자체로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유죄 내지는 부정적 심증 형성에 심각

한 영향을 미칠 만한 매우 예민하고 중대한 것이다.

그런데 검사는 증거조사를 모두 마친 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이 가운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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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청와대 요정사항을 전달한 사람과 O으로부터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전달받온

사람을 모두 변경 전 공소사실에 장황하게 기재했던 대통령, R, 청와대 U수석비서관과

X비서관과의 관련성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사법부 외부의 성명불상자'로 변경하고, O

이 첨와대가 요구하는 자료룰 제공하기로 마음먹은 목적oI J법원장과 P기관가 원하는

사항에 대한 첨와대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부분도 삭제하였다. 이률 보면

당초 O의 범행 동기가 이러한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한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욤을 드러내려는 쪽에 매우 특별한 비중올 두고 기소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었

다. 이런 식의 공소장변경은 자칫 입증의 대상인지 또는 입증어 가능한지 여부와 상관

없이 엄격한 증거조사 전에 미리 형사소송법 제287조 체2항에서 금지하는 사건에 대

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진술하게 하는 결과가 되거나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몌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

률 나열하는 것도 허용함으로써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정당한 방어권을 침해

할 위험이 매우 크다.

그러나 주위적 공소사실은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 사건의 피고 회사 운영자가 당시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서 위 사건의 진행경

과 및 처리계획에 관하여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의 청와대 전달자라는 공범 O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다소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는 직무행위의 목적

과 필요성 .상당성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여부에 대

한 판단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 예비적 공소사실도 기소 전과 달라진 증거조사

결과룰 반영한 것일 뿐 기본적으로는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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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변호사텁위반의 점에 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수임제한에 관한 변호사법 규정이 법조비리 주요원인인 이른

바 '전관예우'룰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피고인이 수임한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의 제1, 2심 결과 73억 원 상당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 J법원 선임 또는 L연구관이 일반적으로 담당 재판연구관을

지휘지도한다는 사실,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자 위 사건의 원고

측이 이른바 '전관예우'가 가능한 변호사룰 긴급히 물색하여 학교법인 AL 이사인 변호

사 AP가 피고인을 소개하였다는 사실, 피고인이 L연구관 AQ과 통화하면서 관련 소송

정보률 취독하고,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선임쳬 제출 이후 이 사건 상고심 사

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취소되고, 수임 17일 만에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는 사실 동(이하 '이 사건 주변사실들'이라 한다)이 매우 상세하고,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 구성요건 사실의 특정에 필요한 정도로 정리하면,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직무룰 수행할 수 없

는데, 변호사인 피고인이 2018. 6. 11.경 J법원 선임 또는 L연구관으로서 직무상 취급

했던 J법원 AM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쳬약을 체결함으

로써 위 사건을 수임하였다."라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사건 주변사실들은 범죄 구성요건 사실 자체를 직접 증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어

렵다거나 이룰 기재하지 아니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인지 여부룰 판별할 수 없는 경우도 아니어서 굳이 덧붙여 기재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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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없다. 반면 이 사건 주변사실들은 피고인이 J법원 선임 또는 L연구관이었다는 사

실 자체만으로 이른바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 일반의 오해 대지 편견을 이용하여 사건

을 수임하고 이 사건 상고심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과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게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과 관련해서도 선임 또는 L연구관이었다는 자체로써 곧바로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것이라는 구조를 형성하게 함

으로써 이미 유죄로 결정될 것 같은 예단을 가지게 함에 충분히 효과적인 내용이다.

즉 이 사건 주변사실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심증형성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고, 그

러한 영향을 치유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청난

방어의 부담을 지우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사실이 아니거나 자신과 무관

하다고 해명하려고 매우 노력하였지만, 정작 유무죄를 결정짓는 범죄사실 자체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리할 필요가 없고, 전혀 입증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이 대부

분이다. 설령 그러한 사실들이 증거로쩌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즉 이 사건 상고심 사

건의 원고 측이 이른바 '전관예우'가 가능한 변호사릍 긴급히 물색한 끝에 피고인을 선

임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이 AQ으로부터 관련 소송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거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채 상고기각 판결이 훨씬 나중에 선고되었더

라도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면서 이미 그

기재 자체만으로써 공소사실에 대한 강한 유죄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효과를 달성

한다.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의 신건 또는 심층검토 담당 재판연구관을 지정하고, 그들을 지

휘 . 지도하여 검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취급했다는 기재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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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조사 전에 미리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사실상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의 1. 기초사실 가.항에 기재한 선임 또는 L연구관으로서의 일반적인

지위나 권한과 구별되는 특별히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니다.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뒤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정확한 내용으로 보기도 어렵

다.

피고인이 지휘 . 지도하였다는 재판연구관의 이름까지 연결시켜 그 직무상 취급 여부

롤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중 이

취급 부분의 기재와는 달리 2018. 9. 6.자 수사협조의퇴에 대한 회신(기획제1심의관

6505호, 증거목록 순번 103번) 기재, 증인 AR의 법정진술과 AS, AC, AT, AQ, AU,

AV,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AX조(이하 'AX조'라 한다)

신건 담당 재판연구관은 해당조 총괄 재판연구관이 관련사건 유무, 업무 부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정하고, 신건 담당 재판연구관 AW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고심

사건 신건 검토보고서를 보고한 바 없으며, 피고인ol 2016. 2. 11.경부터는 L연구관으

로서 행정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AS 재판연구관이 2017. 8.경 이 사건 상고심 사

건 심층사건 검토에 착수하여 같은 해 10. 18. 보고서 관리시스템에 심층 검토보고서

룰 입력할 때는 이미 J법원을 떠난 상태라 원천적으로 이 사건 상고심 사건에 관여할

수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위, 권한 내지 관여

가능성을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과 관련하여 실제 수행하지도 않은 구체적인

행위 내용으로 혼동 또는 의제하게 함으로써 엄격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어

야 할 사실과 무관하게 당연히 곧바로 피고인◎I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직무상 취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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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취급하게 된 것으로 암시하면서 이른바 '전관예우'와 결부시켜 강한 유죄의 심증

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주변사실들의 기재는 형사소송절차의 근간을 이루는 공판중심주의, 중

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침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취급' 자체의 해석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고, 뒤에서 보는 검사의 견해에 따르면, 이 사건 주변사실들 중 일부가 피고

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취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될 수도 있다.

기소한 입장에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이 사건 주변사실들

을 적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을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소결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n. 총체적 수사절차 위법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 주장에 관하여

1. 변호인 주장

변호인은, 검사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수사과정에서 L연구관이었던 피고인을 비

공식적으로 소환하여 수사과정 기록 없이 사실상 피의자 조사를 하면서 관련자료 제출

을 종용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과잉 . 별건 . 표적 수사를 자행하면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언론을 이용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였으며, 공개소환을

통한 포토라인 세우기로 인격권을 침해하고,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변호권을 본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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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침혜하였는바, 이러한 총체적 위법수사에 기초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

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개별 위법사유에 대한 판단

가. 2이8. 9. 2.자 비공식 면담의 위법성 여부

1)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9. 2. 오후 4시경부터 두 시간가량 BU검찰청에서 비공

개 면담형식으로 조사룰 받았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수사과정 기록제도를 위반

한 편볍적 . 탈법적 피의자 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 7. 21경 전 P기관 차장이던 O의 명함형 이동식 저장

장치(USB)에서 파일명에 피고인의 이름이 포함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파일(파일명:

Z요약보고[A].hwP)이 발견된 사실, ㉡ 위 파일에 당시 T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던 R,

s 부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Q과 주식회사 AY 사이의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 사건 및

관련사건의 진행경과와 향후 처리쳬획에 관한 내용이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 ㉢ 이에

검사는 2018. 8. 23. 피고인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협의사실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검찰이 이미 ◎l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룰

작성하여 송부한 사실을 다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문건을 소지하

고 있을 개연성이나 다른 압수 . 수색청구 문건에 대한 압수 . 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소

명이 부족한 점, 재판의 본질적 부분 침해 가능성, 피고인의 행위가 법리상 '공무상 비

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포괄적

압수.수색을 허용할 필요성과 상당성올 인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기각되었고, 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 ㉣ 이후 2018. 8. 28.경 피고인이 선임할 예정이었던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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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BU검찰칭에 방문하여 검사가 요구하는 자료룰 임의제출할 듯한 의사롤 밝혔

다가 2018. 8. 30. 그 의사를 번복한 사실, ㉤ 이에 검사는 2018. 8. 31. 위 영장 일부

기각사유와 관련하여 직접 본인을 통하여 J법원 L연구관으로 재직 시 J법원에 계류 중

인 특정 사건의 사건절차진행정보를 유출해 준 협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검사가 요구하는 자료률 임의제출할 의향이 있는지률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비공식 면담을 제안하였고, 2018. 9. 2. 오후 4시경 검사의 요구로 BU검찰

청을 방문한 피고인에게 위 협의인정 여부 및 관련자료 임의제출 의사 유무를 문의하

였는데, 피고인이 다움날인 월요일 중으로 의사룰 명확히 하겠다고 하고, 면담 말미에

검사가 요구하는 진술서 작성은 거부한 사실(이하 '이 사건 비공식 면담'이라 한다), ㉥

피고인은 다음날 새로 선임한 BA 변호사롤 통하여 J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는 동

안 P기관의 요구로 특정 사건의 진행경과나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주거나 그에 관한 정보룰 제공한 기억이 없고, 검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임의제츨할 의

사가 없음올 명확히 한 사실, ㉦ 이어서 검사가 2018. 9. 3. 첨와대 U수석비서관실, O

순으로 대통령 관심사건임을 전해 들은 피고인◎l O을 통해 정와대 측에 이 사건 특허

등록무효 사건의 처티계획 등을 전달해 준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압수 . 수색 등 영장 (재)청구 필요성](중 제20호중의 1)와

이 사건 비공식 면담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련한 자료의 임의

제출 의사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내용올 기재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부인

및 임의제출 거부의사 확인K증 제20호증의 2)를 함께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 후 압

수수색영장을 재청구하였고, BB법원 영장전담판사는 2018. 9. 4. 압수할 물건과 압수 .

수색의 방법을 대폭 제한하여 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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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 제3항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있고, 이

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행적을 조서 또는 서면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사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조서 작성절차의 적법성과 진술의 임의

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4)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작성하여 송부한 사실을 다투

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된 후 AZ 변호사가 관련 자료를 임의제

출할 듯한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번복한 과정을 고려할 때, 검사로서는 피고인 본인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 굳이 피의자 신분에서의 공식적 조사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비공식 면담이 이루어진 약 두 시간

동안 검사는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에 관한 질문이 아닌 추상적으로 P기관의 요구로

특정 사건의 사건진행경과를 기재한 자료를 만들어 주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억이 있는

지,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검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임의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피고인은 J법원 재판연구관실과 P기관의 관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설명하였을 뿐 구체적 혐의사실과 관련한 질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이 이 사건 비공식 면담 말미에 검사의 진술서 작성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기도 하

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공식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피

의자 내지 참고인으로서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거나 수사기관에게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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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롤 전제로 한 수사과정 기록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냐 과잉 . 별건 . 표적수사 여부

1) 변호인은, 피고인은 P기관에서 근무하지 않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

사와는 무관하고, J법원 자체조사의 대상자도 아니며, 이미 현직에서 물러나 있었음에

도, 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파일명에 기재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이 발견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이른바 keyman으로 지목한 후 위 수사에 필요한 J법

원 내부문건들을 손쉽게 확보하려다 피고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BU검찰첨장의 지

휘로 피고인에 대하여 과잉 . 별건 . 표적수사률 하였고, 특히 공소사실 4항의 변호사법

위반 부분은 이무런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였다

고 공표한 후 어떻게든 별건 범죄혐의룰 찾아내고자 수사협조의퇴라는 형식으로 피고

인의 수임대역을 뒤져 그중 AL 사건을 발견하여 뒤늦게 인지한 후 기소한 것이라 명

백한 표적 .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

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댜''라고 규정하여 검사에게 수사할 의무률 부과하고

있다. 협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거 없는 추측에 의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나, 수사기관의 수사경험상 범죄행위가 존재할 가능성

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도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또는 조사활동을 종결할 것인가의 판단은 수사기판이 제

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퇸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

량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조사활동과 그에 따른 수사의 개시 여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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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

여한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

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J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 P기판 차장으로서 국회, 행정부처 등 대외관계

업무 등올 수행하였던 O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에서 J법원 K . L연구관을 지냈던 피

고인의 이름이 파일명에 첨부되고, 청와대 관심사건이라는 J법원 Z 특허동록무효심판

청구 사건 진행경과와 처리쳬획 등이 기재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파일이 발견되었

고, 당시는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구체적인 사건을 두고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

혹에 터 잡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로서는 위와 같은 O과 피고인의 지위와 업무, 파일명에 첨부된 피

고인의 이름, 파일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 R, BC 등에 대한 수사결과 등을 기초로 해

당 내용이 첨와대 등 사법부 외부에 전달되었고, 그 과정에 L연구관인 피고인이 관여

했다고 의심할 수도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검사가 2018. 9. 5.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할

물건인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파일과 출력물을 수색하던 중, 피고인 개인 컴퓨터에

접속한 내역이 남아 있던 상당수의 외부저장장치(USB)들 중 뻬만을 입수할 수 있었

고,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외부저장장치는 이 사건 수사 진행 과정올 언론을 통하여

접한 후 이미 모두 폐기하였다는 진술을 들은 사실, ㉡ 검사는 당일 오후 출력물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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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대에서 다량의 J법원 검토보고서 등 J법원 내부 문

건을 발견하였고, 영장 집행 종료 즈음에 피고인으로부터 현장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룰 교부받은 사실, ㉢ 검사가 당일 영장 집행 직후 위 J법원

내부 문건 등에 대하여 추가로 압수수색영장을 첨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실, ㉣ 피고인

은 2018. 9. 6.경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와 같이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알

게 된 후 피고인의 컴퓨터 보조기억장치인 SSD(soM State Drive)를 분리하여 버리고,

보콴하고 있던 J법원 내부 문건 출력물도 대부분 세단하여 폐기한 사실, ㉤ BU검찰청

장이 이러한 폐기사실을 알고 나서 2018. 9. 10.경 기자단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룰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라

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내용이 기사화된 사실, ㉥ 검사는 2018. 9. 9.과 같은 달

10. 2회에 걸쳐 BD변호사회에 피고인과 H, G 변호사의 수임사건 등 대역에 대하여 수

사협조의뢰 공문을 보냈고(변호인도 검사가 2회에 걸쳐 공문을 보낸 날자가 위와 같움

을 다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달 n. 송부 받은 회신을 기초로 수사를 진행

하여 같은 달 13. 추가로 AL 사건 수임과 관련한 변호사법위반 혐의룰 인지한 사실,

㉦ 검사가 2018. 9. 13. 피고인이 재판연구콴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였음

을 범죄사실로 하고, 압수할 물건을 이와 관련되는 소송자료, 선임계약서, 이면계약서

등으로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달 M. 위 영장첨구가 기각된 사실,

㉧ 검사가 2018. 9. 18.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연관된 피의자들 가운데 최초

로 이미 퇴직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첨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검사가 이 사건 사안요약 문

건 츨력물 수색 과정에서 다량의 J법원 검토보고서 등 J법원 내부 문건을 발견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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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법원 검토보고서 등 내부문건의 생성 경위나 내용, 피고인이 이틀 소지하게 된 시기

나 경위, 피고인의 변호사 업무와의 연관성 등에 따라 검사로서는 피고인이 J법원 K .

L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취급했었던 각 검토보고서 관련사건을 퇴직 후 변호사로서

수임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② 소속 검사

로 하여금 필요한 수사를 하도록 지휘하는 것은 BU검찰첨장이 자신의 일반적 직무권

한을 적법하게 행사하는 것인 점, ③ BU검찰청장이 2018. 9. 10.경 피고인의 출력물

등 폐기 사실을 알고 나서 기자단에게 엄중 처벌 의지룰 밝힌 문자메시지롤 보내기 전

인 같은 달 9.경부터 검사가 BD변호사회에 변호사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수사협조의퇴

공문을 송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부분 수사가 피고인의 증거인멸 행위를 이유로 한

표적수사 내지 이른바 먼지떨이식 수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또 형식적 인지절차롤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

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

룰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J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참조), 검사가 이를 수사하기 위하여 BD변호사회에 피고인 등

의 수임내역에 대하여 자료롤 요칭하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

내의 수사라고 할 것인 점, 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첨구에 대하여도 구속영장 청

구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판단은 검사의 고도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인

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피고인이 자신◎I 보유하던 USB와 컴퓨터 내 SSD, J법원

대부 문건 츌력물들을 대부분 폐기한 것을 확인한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

단한 것 역시 구속영장을 첨구하게 된 원인 중 일부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정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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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올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수사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의사실공표 여부

1) 변호인은, 검사가 피고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여 집중 보도되게 하거나, 피고인이 영장전담법관 등에게 구명메일을 보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

인찍히게 하는 등 언론울 동원하여 광범위한 위법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2) 기록에 첨부된 관련 기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3차장풀'이라는 제목의 문자몌시

지의 개략적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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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6. l
법원 d사법행정권 남용' 의록 BE 전 AD법관A 전 L연

구관 압수수색영장 기각

검활은 법원이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볼 수 없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

한 압수수색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26일 BU지검

특수1부는 BE 전AD법관, A 전 연구관, BF 전 P기관 기획조정심의관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BB지법 BG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25일 새벽 기각했다고 밝혔다. (충략) 검찰은 A 전 연구관이 J법

원 L연구관 시절 청와대 관심사건에 대한 ‘청와대 보고용' 문건이 O

전 차장을 거쳐 청와대로 전달된 정황도 확인했다. (중략) 그러나 법

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충략) 이에 대하

여 검왈 관계자는
d 4

법원이 (중략) 구체적인 수사 방식과 수사 범위 9

최종 판단에 대한 예단 등 수사지휘률 계속하는 등 일반적인 사건에

서는 볼 수 없는 영장기각사유률 대고 있다
幻

고 주장했다.

BH 기사

(2019. 4.

1.자 공판심

리의견서 참

고자 료 1 )



본 판월문은 판켤서 인터넷열랑 사이트에서 열탐.줄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룹 큼합니다.게시일자 : 2020=01=14

= 30 =

2

2018. 8. 27.

G

靑 관심 재판’ 보고서, P기관 통해 유출.“관련 영장은

모두 기각

사법농단 의혹올 수사하고 있는 검활이 이번에는 J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재판 보고서가 청와대로 유출된 정촹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

니 다.

유춈된 보고서는 T 청와대의 ‘관심사건'에 대한 보고서인 것으로 알려

졌습니 다.

검찰이 J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재판 보고서가 P기관를 통해 청와

대로 유출된 정왕을 쫠보했습니다.

검찰은 A 전 J법원 L연구관이 작성한 재판 보고서가 O 당시 P기관

차장에게 유출됐고, O 전 차장이 이 보고서률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

로 보고 있습니다.

유출퇸 재판 보고서는 T 청와대의 관심사건에 대한 보고서인 것으로

알려 졌습니 다.

BI 기사

(2019. 12.

30.자 검찰

의견서 15

1 6쪽)

D

3

2018. 9. 3. [단독]검찰 ‘사법농단, 전현직 판사 무더기 소환

검찰01 1일과 2일에 걸쳐 BJ 전 청와대 X비서관, BK AI고법 부장판

사, A 전 AI고법 부장판사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A 전 부장판사는

T 청와대가 관심물 가진 재판 관련 보고서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검

찰은 의심하고 있다. A 전 부장판사는 문건 작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BL 기사(층

제 39호 증 의

1 )

4

2018. 9. 5. 법원, 검찰이 이미 확보한 문건 ‘1건'만 압수수색 허용

징용소송.‘비선진료,특허소송 개입 의혹 영장 무더가 기각

BU지검 수사팀(팀장 BM 차장검사)은 P기관가 T 전 대통령의 ‘비선진

료'롤 받았던 S 원장 측의 개인 소송블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기

에 관여한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

나 BN 부장판사는 S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문건 1건만 압수수색

하라며 범위를 제한했다. (중략) 수사팀 관계자는 “이미 확보한 자료

1건 외에는 압수 수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영장울 발부하는 외형만

갖추되 발부하지 않은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BO 기사(증

거목록 순번

42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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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8. 9. 5.

6

사법농단' 영장 또 무더기 기각‘.. 검찰이 확보한 문건

만 압색 허용

강제징용특허소송 재판개입 관련 영장

법원, 단 1건만 발부하고 장소도 제한해

T 청와대와 BP J법원의 ‘사법농단'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불증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법원이 계속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며 철벽 방어

률 풀지 않고 있다. (중략) 검찰관계자는
“

이미 검찰이 확보한 자료

외에는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과 같

다 ” 며
“

압수수색의 범위릍 비합리적으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중

략) 검찰 검찰관계자는 ‘‘이제 와서 어떻게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이해탈 수 없다"고 말했다.

BL 기사(증

거목록 순번

43 번 )

6

2018. 9. 5.
[일반]사법농단 연루 전관 변흐사 사무실서 J법원 기

밀문서 ‘우수수
0

T 청와대 보고문건 작성 혐의 전직 J법 재판연구관...수백 건 문건 빼

돌 려

5일 BU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BM 3차장검사)은 전

J법원 L연구관인 A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J법원과 P기관의 문서들이

대량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당초 ‘T 비선 의료진, R씨의 특

허소송과 관련해 A 변호사가 J법 재판연구관 시절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정보보고서룔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다 이 문서파일돌

을 발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문건들은 피고인이 J법원 K.L연구관

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작성하거나 보고받은 문서들로 적어도 수백여

건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풀된 문서 중에는 당

시 J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각종 재판에 관한 것들도 대량으로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포함돼 있다''라면서

‘‘재판관련 문서들을 이령게 대량으로 유플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

라고 지적했다. (충략) 이와 관련해 검활은 택최대한 빠른 시간 내 영

장을 청구할 방챵이라면서 ‘‘증거룔 없애기 전에 확보해야 한다.
肋

라 고

말했다. 검찰관계자는 櫛재판관련 자료나 보고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

부받을 수도 없는 금단의 영역,'이라면서 “그런 자료룰 퇴직하면서 대

량으로 가져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왕당할 따틈'’이라며 어처구니없

어 했다.

BQ 기사(층

거목록 순번

45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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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s “상식적 납득 어려운 즐거인멸행위..

A 빽압수수색 영장 기각 후 문건 등 파기贓

터S 지검장은 10일 오후 기자단에게 메시지률 보내 “상식적으로 납득

하기 어려운 이러한 층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롤 막론하고 엄

정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중략) 앞서 검찰은 BP P기관 사법

농단 수사과정에서 A 전 J법원 L연구관이 퇴임하며 J법원 자료 다수

률 빼돌려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활은 지난 5일 자료 확보틀 우

☜ 32 =

7

2018. 9. 5.
[단독]‘사법농단, 연루 전관 변호사 사무실서 J법원 기

밀문서 무더기 발견

검찰, A 전 J법원 연구관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건 파일 확인

T 청와대 관심 재판에 대한 정보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건넨 혐

의룹 받는 A 전 J법원 L연구관(현재 변흐사)이 재직 시절 취득한 J법

원 내부 기밀 문건을 외부로 빼낸 사실을 검찰이 5일 확인했다. (충

략) BU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BM 3차장검사)은 이

날 A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최소 수십

건에 달하는 J법원 재판 기밀 문건 파일이 A 전 연구관의 PC 하드디

스크에 저장돼있는 사실울 파악했다. 검찰은 애초 A 전 연구관이 작성

한 T 비선 의료진 R 씨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 보고서틀 쫙보하기 위

해 하드디스크의 파일 목록을 검색했는데 다른 기밀파일이 발견된 것

이다. (중략) 한 법조계 관계자는 “J법원의 재판기밀이 통째로 유뚤된

것은 초유의 압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이용

하기 위해 J법원 재직 시 확보한 기밀문건을 가져온 것 아니겠느냐

며 “사법부의 도덕성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的

BR 기사

(2019. 4 1.

자 공판심리

의견서 참고

자료2, 최초

입력 시각:

2018. 9. 5.

1 7:09)

8

2018. 9. 5. [단독]전관변호사 PC서 J법원 기밀 무더기 발견

“‘사법농단' 압수수색 중 확인”이라는 소제목

순번 7번과 같은 취지의 기사

BR 기사(층

거목록 순번

44번 )

2018. 9. 10.
BS 鄕前 재판연구관 증거인멸 행위, 엄정한 책임 묻겠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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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J법원에 A 전 연구관올 상대

로 한 고발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7일 다

시 압수수색영장블 청구했지만, 이날 사실상 모두 기각됐다‘ A 전 연

구관은 이 기간 관련 문건 등울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J법원 문건 유츨' 변호사, 판사돌에게 수상한 이메일2018. 9. 11.

A 전 연구관, 지인 판사들에 이메일 보내

문건 유풀 불법성 전면 부인...영장 기각 주장

검찰, 오늘 A 전 연구관 사무실 압수수색 중

전직 연구관이 최근 판사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중략) 검왈은 법원이 압수수색영장묠 검토하

고 있는 시점에서 A 전 연구관이 현직 판사블블 상대로 사실상 ‘구명'

시도률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충략) 검왈은 이날 제한적으로 발

부받은 영장에 따라 서울 Aj A 전 연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

다.

BT 기사 (증

제 1 4호증)
1 0

[포토]노출 피하려 신문.보자기 총동원...전 J법 L연구

관 사무실 압수수색
2018. 9. 11.

검찰이 J법 기밀자료률 무단 반출해 재판기록을 파기한 것으로 파악

된 A 전 J법원 L연구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11일 검찰은 BU

지검 수사팀(팀장 BM 3차장)이 이날 오전 AJ A 전 연구관의 사무실

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피고인 모습이 포함된 변흐사 사무실 내부 사진, 사무실 유리창

가림막 사진, 사무실 복도에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사진들을 첨부

2019. 4. 1.

자 공판심리

의견서 참고

자 료3

1 1

‘비선 의료진 소송, 자료 유출...“V 지시로 받았다"2018. 9. 12.

P기관, S 부부 특히 소송 자료 昏에 넘겨

“V 지시로 O에 부탁” 脅관계자 진술 확보

R 소환조사.““T대통령에 도와 달라 부탁했다”

S 부부가 관련된 특허소송 자료률 청와대에 넘긴 과정에 V 전 U수석

이 관여된 정탈이 드러났다. 12일 검활에 따르면 BU지검 사법농단 수

사팀(팀장 BM 3차장)은 최근 당시 청와대 관계자룔 조사하는 과정에

BT 기사(증

제 39 호 종 의

2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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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V 전 수석의 지시돌 받고 O 전 P기관 자싱예계 무탁해 쌀렵 사됴

룰 넘겨받았다는 진슬을 확보했다. 검활은 또 S 원장의 부인 R씨도

최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R씨는 “T 전 대통령예게 특허소송괴

관련해 도와달라는 부탁율 했다.”는 진술율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

략) O 전 차장은 해당 재판자료를 청와대에 건넸고 R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o 전 차장은 당시 A J법원 L연구관을 통해 소송 꾄

련 자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A 전 L연구관(푠

벼늘사)읔 소봐해 초사톺 진핸했다-

l l1 5

= 34 =

1 3

2018. 9. 12.
‘J법원 근무 추억’이라던 유풀문건...상당수가 신규 접

수사 건

문건 유출 법관, 앞뒤 안 맞는 해명

하지만 검찰이 짧보한 관련자 진술은 다롭니다. 새로 접수된 사건울

다루는 연구관 ,0명에게 J법원 관계자가 USB률 돌려 각자 맡은 사건

의 보고서 등을 전부 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중략) 자료 충에는 새
로운 사건 외에도 BW당이나 강제징용 사건 등 이른바 재판게입 정왕

이 담긴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BV 기사(증

제 39 호 중 의

3 )

1 4

2018. 9. 18.
6

재판거래, 첫 영장,..전 J법연구관 ‘전관예우' 추적

A 변호사 판결초고 등 수만건 빼돌린 형의

J법서 검토한 사건 수임하고 17일 만에 승소 확정

검찰은 A 전 연구관이 퇴직 이후 변호사로 수임한 J법원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DI심쩍은 정황을 파악하고 위법성 여부틀 수사 중이다. (중

략) A 전 변호사 측은 “사건 배당, 연구관 지정 D 보고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사건 접수만으로 관여한 것으로 본다면 연간 2만 건이 넘는

사건을 취급한 것이 돼 상식에 어긋난다',며 변흐사법 위반혐의 자체

률 부인했다. 검찰은 “A 전 연구관이 J법원 근무 당시 USB에 문건을

담아오라고 했다''는 후배 재판연구관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BO 기사(층

제 1 0호증)

2018. 9. 21.
허 판사 영장 기각한 판사, 검활 보란 듯 3600자 사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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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 검찰은 한 달 가까

이 BM BU지검 3차장 명의로 멀티미디어에시징서비스(MMS) 형태의

입장문을 하루에도 두 차례 이상 보내왔다.

[We b 발신 ]

3차장풀)사법농단 수사 중, BY 법외노조화 소송에 P기관가 개입한 혐

의와 청와대 관심사건에 대한 J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 유출한 부분

등의 수사를 위하여 BE 전 AD법관 등 관련 판사들에 대하여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모두 기각하였음

- 주요 기각 사유는, (중략) ‘(재판연구관 보고서 유출 관련하여) J법

원 재판연구관이 해당 재판 보고서를 작성하여 O에게 보낸 사실을 다

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자료를

생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중략) 등임.

* 압수수색 영장 심사 단계에서 증거자료가 그 장소에 있을 가능성을

넘어 ‘‘개연성”까지 요구하는 점 (중략) 등 통상 사건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에 따른 영장 기각이 계속되고 있음.

증 제38호증

‘ 3 차 장 풀 '

MMS 문자메

시 지

1 6

3) 위 기사들과 문자메시지를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

면, ㉠ 이 사건 수사 당시 보도된 기사에는 청와대로의 문건 유출 정황, 피고인을 비롯

한 관련자들의 개략적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 및 혐의 관

련 자료 수집 현황, J법원 문건 유출 및 피고인 보유 경위나 이 사건 상고심 사건 선

임 경위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 피고인을 비롯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흑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 청구 내용 및 기각 여부, 기각 및 발

부 사유, 집행과정 등 혐의내용이나 수사 진행 상황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 특히 일부 기사들의 경우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 따르면', 'BU지검 사

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은 ~ 확인했다' 등 수사기관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사실, ㉢

피고인에 대한 2018‘ 9. 5.자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완료된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당초 피고인이 작성한 대통령 비선 의료진 R 씨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 보고서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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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하드디스크의 파일 목록을 검색했는데 다른 기밀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BR

기사가 최초 입력되기도 하였고(위 표 순번 7번), 피고인이 컴퓨터 내 SSD를 폐기한

후 BU검찰청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2018. 9. 10.경 기자단에게 ''상식적으로 납득

하기 어려운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률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

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각 언론사 기사에 게재되기도

한 사실, ㉣ 검찰은 위 기사가 게재된 바로 다음날 BD변호사회로부터 피고인의 사건수

임정보를 제공받아 변호사법위반 협의에 관한 수사룰 진행한 사실, ㉤ 역시 위 발표

다움날 진행된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사실이 언론에 알려져 다수의 취재기

자들이 피고인 변호사 사무실 앞 복도에 대기하면서 피고인의 모습이 포함된 사무실

내부와 사진촬영을 막기 위해 사무실 유리창에 붙여 놓은 가림막을 사진촬영하고, 거

의 실시간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기사률 게재하였던 사실, ㉥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룰 전후하여 검찰이 BU검찰청 제3차장검사 명의로 이른바 사법농단 수

사 관련 입장을 기재한 MMS 문자메시지롤 수시로 기자들에게 발송해 왔던 사실, ㉦

O은 검찰 조사 당시 2018. 8. 27.자 BI 보도 내용처럼 피고인이 O에게, 다시 Ool 청와

대에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전달한 사실이 전부 확인된 것으로 착각해서 진술한 사

실은 인정된다.

또, 피의사실공표죄가 피의자의 명예와 함께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내지 순

수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피고인이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

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점, 보도 내용의 진실 여하룰 불문하고 그러한 보

도 자체만으로도 범죄혐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인 피해를 입울 수 있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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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나 ㉠ 당시 사법부와 행정부 측 사이의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해당 의혹이 언론의 중점 취재대상이었던 점,

㉡ 수사기관이 이에 대하여 알려 주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앞서 인정한 언론기사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느낀 불이익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지대한 국민적 관심이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점, ㉢ 수사기관이 이러한 정당한 목적 외에 무언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기자들에게 협의률 두고 있는 범죄사실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

기는 어려운 점, ㉣ 공표의 형식도 수사기관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피의사실이 알

려지게 할 의도률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자들예게 보도자료를 공개발표하거나 배포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 ㉤ 2019. 10. 30. 법무부훈령 제12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구 인권보호롤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위 준칙 제4절이 규정하는 공보의 범위 대에서 수사사건의 내용을 공개

할 수 있었던 점, ㉥ 위와 같이 일부 기사에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 있다

거나 수사 진행 상황과 극히 인접하여 관련 내용이 보도된 것만으로 검찰이 의도적으

로 먼저 그 내용을 전부 기자들에게 알려 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 위 기사

들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위 '3차장폴' 문자메시지(증 제38호증)

역시 추상적으로 관련자들의 영장 첨구 협의사실을 기재하고,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

한 비난에 그칠 뿐 피고인의 실명이나 구체적인 피의사실이 언급된 바는 없어 해당 문

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발송했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수사기관이 기자들에게 알려 준 내용이 피고인이 증거인멸죄나 이 사건

으로 기소된 공무상비밀누설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공공기록물관리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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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변호사법위반죄롤 범하였다고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

체적이지는 않고, 법원과 피고인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수사기관의 의견을 표명한 것

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수사기콴이 피고인에 대한 피

의사실을 공표하였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5)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변호인 참여권 침해 여부

1) 변호인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조의10에 의하여 변호인의 신문내용 수기 기록

이 허용되어야 함에도, 2018. 9. 9.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검사가 조사

시작 전부터 입회한 변호인에게 '필사 수준의 메모를 하여서는 안 된다'면서 메모를 제

한하는 취지의 고지룰 하였고, 점심 휴식 전 메모룰 검열하였으며, 조사가 종료되었을

무렵에도 메모롤 확인한 후 사본하여 가져가는 등, 변호인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사

실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의 참여권 내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

의 권리룰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2)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

인.법정대리안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다(J법원 2008. 9. 12.

자 2008모793 결정 참조). 위 신문 당시 적용되던 구 검찰사건사무규칙(2018. 10. 4.

법무부령 제9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4항 제4호는, 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피의자신문 내용을 촬영.녹움.기록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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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

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되,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

억 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 10. 4. 법무

부령 제93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조의10 단서 제2호에 의하

더라도 여전히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변

호인의 신문내용 수기 기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검사가 2018. 9. 9.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 직전에 변호인에

게 필사 수준의 몌모를 제한하는 취지의 주의를 주고, 피의자신문 도중에 메모를 확인

하였으며, 신문 종료 후 메모 대용을 사본하여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 당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소환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이 다른 피

의자들의 혐의사실과 연관되어 있어 그 수사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컸던 점, ㉡ 피고인

에 대한 피의자신문 내용이 필사 수준으로 기재되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관련사건 수

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

건 수사 당시 검사는 일정한 경우 변호인이 신문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

록 한 위 구 검찰사건사무처리규칙 규정에 따라 사전에 필사 수준의 메모를 하지 말

것을 환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신문 과정에서 그러한 수준의 메모인지 여부를 확인

하였을 뿐 메모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았던 점, ㉣ 검사는 피의자신문을 마친 후 변호

인이 기록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어 수사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부

분을 사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의 이러한 행위가 변호인 참

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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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공개소환을 통한 인격권 침해 여부

1)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자 검사가 일종의 응징 차

원에서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례적으로 2회에 걸쳐 피고인을 공개소환하여 이른바

포토라인에 서게 하는 방법으로 언론에 노출시켜, 피고인으로 하여금 과도한 심리적

부담감, 위축감, 모멸감,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공개재판 전에 사실상 유죄의 낙인을

찍게 함으로써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의 인격권 등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본 기사 기재에 의하면, 검사가 2018. 9. 9., 같은 달 12. 2회에 걸쳐 피의

자신문을 위하여 피고인을 공개 소환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피의자신문을 위하여

BU검찰청에 출두하면서 정사 건물 입구의 포토라인을 통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출석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어 다수의 언론에 집중 취재됨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엄청난 심리적 위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3) 그러나 다른 한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

정들, 즉 ㉠ 우리 법령상 피의자나 참고인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소환할 것인지, 그 구

체적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 이른바 '포

토라인'은 검찰 등 공공기관, 공항, 기자회견장 등에서 다수의 취재진이 제한된 공간에

서 취재를 해야 할 경우 취재진의 동선을 제한하여 혼란을 막기 위한 제한선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취재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 기자협회들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된 것일 뿐 포토라인 설정 자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지는

않는 점, ㉢ 구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2019. 10. 30. 법무부훈령 제1256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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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소환대상자가 피고인

과 같은 차관급 이상의 사법부 소속 공무원인 고위공직자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로서

소환 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첨하거나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소환 전후에 걸쳐 소환 대상자의 인적사항, 소환 일시 및 귀가 시간, 죄

명을 예외적으로 공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앞서 본 공개소환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더

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수사기관의 공개소환이 위법한 수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변호인의 주장온 받아들ol지 아니한다.

바. 영장 허가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압수 . 수색 여부

변호인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명백히 위배하여 위법하게 수사롤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

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m. 1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2018.

9. 5.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영장이 명시하고 있는 전자정보 수색

방법의 제한을 위배하여 수사 중인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새로운 별건 사실에 관한 증

거롤 수집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공소기각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규정된 공소제기의 절

차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때라 함은 무권한자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공소제기의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또는 공소장의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는 경우를 가

리키는 것언바, 불법구금,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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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

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J법원 1990. 9. 25. 선고 90도

1586 판결 J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2의 바.항 기재와 같이 검사가 2018. 9. 5. 피고인에 대

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영장에 명시한 전자정보 수색방법의 제한을 위배하여

위법하게 수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이루어진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

등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그와 같은 위법사유만으로 당해 위법수사의 결과물인 개별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할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m. 개별 증거들의 증거능력 유무

1. 위법수집증거 여부

가.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촬영한 사진 및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

1)관련법리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염장주

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

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질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절차 조항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터므로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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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중 거

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

을 침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I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

적 진실 규명의 조화률 도모하고 이룰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롤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률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

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

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

다. 그리고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룰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

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

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쳬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

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룰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중거룰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

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

부룰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J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

3061 전원합의체 판결, J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J법원 201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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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2) 수사기콴의 증거수집 및 제츨 경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사법행정권남용의혹에대한검찰수사가진행중이던2018.7.21.경,전P

기관 차장이던 O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O의 명함형 이동식

저장장치(USB)에서 2017. 2. 8.경까지 J법원 L연구관으로 근무한 후 AI법원에서 재판업

무롤 수행하다 2018. 2. 13.경 퇴직한 피고인의 이름이 포함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파일(파일명: Z요약보고[A].hWP)이 발견되었다.

나)◎I사건사안요약문건에는당시T전대통령에대한비공식적인미용성형

시술을 위하여 청와대에 출입하면서 T와 친분이 있던 R, S 부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Q과 주식회사 AY 사이의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 사건 및 관련사건의 진행경과와 향후

처리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이에검사는2018.8.23.BB법원영장담당판사에게피고인어O에게이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제공함으로써 J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을 협의사실로 하여 위 협의사실과 관련된 서류 및 물건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Q이

당사자인 사건의 관련자료, 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파일 또는 그 출력물

동 일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영장청구번호 2018-16656), BB법원

영장담당판사는 다음날 '현 단계에서 포괄적 압수 . 수색올 허용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위 영장청구를 기각하였다(증 제19호증의 3).

라)이후검사는이사건특허등록무효사건관련자돌올추가로조사하고이사건

비공식 면담을 통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으로부터 관련 자료 제출 의사가 없욤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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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다시 같은 혐의사실로 혐의사실 관련 자료틀 포함한 J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 일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재켱구하였고(영장청구번호. 2018-24599), BB법원 영

장담당판사는 2018. 9. 4. 압수할 물건과 압수 . 수색의 방법을 특별히 제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서을 AJ, AK호 또는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는 사무실

압수할 물건

본 영장 범죄사실란 기재 문건인 “사안요약" (문서정보 상 최종수정일 2016. 3. 8.)의 원본파일과 그

출력물 및 위 파일의 사본파일과 그 출력물로 한정함.

압수수색의 방법 제한

위 압수할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피의자 본인의 참여 하에서

집행할 수 있음.

[별지] 기재 내용을 준수茴 } 여

[ 별 지 ]

1. 문서에 대한 압수

- 생략쓸

2. 컴퓨터 용 하드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휴대전화기 제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가. 전자정보의 수색

(1) 수색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압수 없이 수색만 함.

(2) 수색은 걸색어 빽Z,' 또는 _빨쁘쁘二를 입력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에 의해서 실시함.

나. 전자정보의 압수

(1) 전자정보의 소재지에서 위 방법에 의해 수색된 전자정보 중 2016. 2. 17.부터 2016. 3. 8.까지 사이

에 작성된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법으

로 압수할 수 있음.

(2) 지장때체의 하드카피.이미징 및 저장매체 원본 반출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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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수시 준수사항

예 피의자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복특올 교부하여야 함.

㉯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올 통하여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참여볼 거부하는 경우에

는 신뢰성과 전문성읕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함

마)검사는다음날인2018.9. 5. 10:20경부터16:20경까지피고인의변호사사무

실에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였는데, 현장용 디지털 포렌식 장비(CFT, Computer

Forensic Tbol)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연결한 후 이 사건 염장에 기재된 수색방법인

''Z'' 또는 ''CC"를 검색어로 입력하여도 압수할 물건울 찾을 수 없자, 임의로 ',BZ''를 검

색어로 입력하여 수잭을 계속한 결파 피고인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J법원 사건번호 중

''BZ''가 포함된 사건들의 기초보고 등 파일 리스트가 나타났다.

바)이에검사는같은날U:37경과15:05경,위와같이''BZ''가포함된사건들의

기초보고 등 파일 리스트가 나타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사진 촬영하였고(이하 '이 사

건 모니터 화면 사진'이라 한다), 2019. 3. 5. 피고인을 '위 사진상 나타난 기초보고 등

파일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무단 유출 혐의, 위 파일의 해당 사건 중 당사자가 자연인

인 부분에 대하여 개인정보 무단 유츨 혐의' 등으로 공소제기하면서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 및 그 촬영 시각 등이 기재된 속성 화면 사진올 증거로 제출하였다.

3)증거능력인정여부

위 1)에서 본 법리와 앞서 본 이 사건 영장 집행 경위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률

조사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557번, 592~595번, 601번, 602번)과 그 속성화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604번 중

해당 부분)들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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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유죄 인정의 중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도 없다.

가)영장주의는수사기관의자의적인강제처분에의한인권침해를방지하기위해

서 중립적인 법콴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검사는 이 사건

영장이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 수색방법을 검색어 ''Z" 또는 ''CC''로만 한정한 제한을

위배하여 "BZ''를 검색어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포괄적으로 수잭하였는데, 이는 헌법 제

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15조 체1항이 검사로 하여금 지방법원판사가 발부

한 영장에 의하여만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나)검사가이사건영장에기재된수색방법올위배하여수색한결과이사건

영장 기재 혐의사실인 공무상비밀누설과 관계없는 새로운 별건 자료를 발견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별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강제

처분에 대한 법관의 사법적 통제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컴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은

이 사건 영장 가운데 압수수색의 방법 제한에 기재된 같은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이루

어진 것으로서 압수물 자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독립한 증거가치가 있

오므로,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사진이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다)형사소송법제219조,제129조에의하면,검사가압수한경우에는목록을작성

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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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롤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

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J

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검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전혀 무관한 별건 협의사실에 대한 증거인 이 사건 모

니터 화면 사진을 입수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라)다욤과같은사정들에비추어보면,검사는이사건영장에기재된압수할물

건과 수색방법의 제한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위법하게 압수

절차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수사기관은 이미 이 사건 영장◎] 발부되기 이전인 2018. 8. 23. 압수수색영장(영

장청구번호 2018-16656) 첨구 시에도 압수할 물건을 '보고서, 회의록 등 회의 관련 자

료, 업무일지, 다이어리, 떼모지, 쪽지, 이메일, 문자메시지 교환내역, 수사대비 서류 등

범죄사실과 관련된 서류 및 물건, J법원에 계류 중인 BY 관련 및 관련 사건의 의견서

(판결문 초고), 검토메모(연구보고서), 이와 관련된 회의자료, 주식회사 Q이 당사자인

사건 관련자료, 본건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파일(이메일 포함) 또는 그 출력

물, 피고인이 소지 . 관리 .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던 휴대폰,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 관련 자료,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 라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기재하

였으나, 영장담당판사는 재판 문건과 정보률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

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어 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부 기각하

였다. ② 검사가 이 사건 영장 청구 전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한 비공식 면담 과정에서

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J법원 관련 문건 일체와 휴대폰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

었다. ③ 영장담당판사는 압수할 물건을 오로지 사안요약 파일 1개와 그 츨력물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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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히 한정하는 것 외에 사실상 종전의 염장과 다르지 않은 검사의 정구를 전부 기각하

고, 검색방법 역시 검색어 ''Z'' 또는 ',CC''로만 입력하여 탐색하는 방법으로 매우 엄격

하게 제한하였다. ④ 이 사건 영장에 기재퇸 수색장소 및 방법에 대비되는 집행시간,

집행 종료 즈움에 피고인으로부터 현장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확인

서 작성을 요구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검사가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에게 "BZ''가 포함된 다른 사건들의 기초보고 파일처럼 영장 기재 협

의사실과 무관한 자료의 임의제출을 계속 종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자료의 성격

상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정구하더라도 종전처럼 기각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도 검사가 이 사건 영장 집행 중 추가 범죄혐의가 확인되었다면서 압수할 물건

을 J법원에 계류 중인 특정사건의 재판연구관 보고서 등으로 하여 당일 다시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영장첨구번호 2018-17736)도 발부되지 아니하였다]. ⑤ BL 2018. 9. 5.자

기사(증거목록 순번 43번)가 인용한 검찰 관계자가 ''압수수색 범위를 비합리적으로 제

한했다빼리고 지적했다면 그 검찰 관계자도 이 사건 영장의 집행방법이 일반적인 영장

보다 훨씬 제한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의 해당 파일과 관련될 것으로 보이는 새의 외장하드(WD My pasSport)에

저장된 J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정구(영장정구번호

2018-17987)도 2018. 9. 10. 기각되었다. ⑦ 검사가 이 사건 영장 집행을 마치고 나서

피고인에게 '압수물 없움'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9번)까지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로서도 이 사건 영장의 집행으로써 압수할 물건이 없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온

분명 하다.

마)검사는,이사건모니터화면사진촬영온압수.수색과정을보다투명하게

= 49 =



본 판철문은 판컬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멸람.풉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믈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1三14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가 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

한 부수처분에 불과하거나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대검찰청예규 제410호,

2006. 11. 21. 제정)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대상 정보처리시스

템 구성 및 주변장치의 연결 상태 등을 파악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룰 사진 촬

영한 후 특이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고, 정당하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부수처분은 이 사건 영장의 집행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범위 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과 전혀

관계없는 파일리스트를 취득하려는 압수수색영장을 첨구함에 즉시 소명자료로 활용하

고, 이 사건에서도 독립된 증거로 제풀하는 것은 수사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형사소

송법 제120조 제1항은 예컨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주거에 들어갈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여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결국 압수할

물건이 없었던 이 사건에서 영장의 집행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굳이

사진촬영이 필요하였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위 대검찰칭예규 역시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을 담보하여 실체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나아가 위법한 압수 . 수색 결과물을 사

진 촬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며,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이

위 대검찰청예규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을 촬영한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위 규정은 2012. 11. 6. 대검찰첨예규 616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 촬영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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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검사는,전자정보압수.수색실무상디지털포렌식장비룰◎I용하여검색어

를 입력하는 방식에는 파일 제목을 기반으로 검색하는 방식과 본문을 기반으로 검색하

는 방식이 있고, 제목 기반 검색의 경우 띄어쓰기 여부에 따라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

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뒤로 다른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정보도 검색 가능한 ''*검색어

*빼와 같은 방식으로 검색어룰 입력하는데, 이 사건 영장 [별지] 2. 가. (2)항에는 검색어

로 ',Z" 또는 ''CC''롤 입력하도록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검책 방식이나 ''*'' 입력 기능 활

용 여부에 대한 아무런 쳬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예컨대, 압수할 대상 파일 제목이

빼CACB BZ'', "CA CBBZ빼, ''CA CB BZ''와 같이 띄어 쓰는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을 경

우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파일의 최종본의 압수률 허용하는 영장

의 취지 등에 비추어, o USB에 저장된 파일명과 전혀 다른 이름으로 위장해 두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CA*'' ''*CB*'' ',*BZ*''와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여 수

잭하는 것은 이 사건 영장의 수색방법 제한 범위 내에 해당하여 적법함에도 피고인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실무룰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관쳬와 법

적 평가틀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

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J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영장이 쳬한하는 문언 그대로의 수색방법으로만 집행했을 때, 아무런

검색결과가 없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영장이 수색방법을 위

와 같ol 특별히 제한한 것은 광범위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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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할 물건올 수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등 인격적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나 혐의사실과 무관한 다른 내용이 발견되는 피해롤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수잭 대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제목 중 "CA'' 또는 ''CB'' 또는

째BZ"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파일의 수색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검사는, 이 사건 영장 집행 당시 영장에 기재된 전자정보 수색방법에 따라

''Z'', ‘'CC''률 입력하여 제목기반 검색, 내용기반 검색을 하였으나 아무런 파일도 확인

되지 않아 ',*CA*" '’*CB*'’ ',*BZ*''를 입력하여 제목기반 검색울 하였고, 당시 검사가

'CA CB BZ' 또는 'CD CB BZ'처럼 검잭어 중간에 띄어쓰기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으

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검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자, 피고인은 검사 및 수사관

들의 그러한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해보시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컴퓨터 옆에

서 압수 . 수색 과정울 지켜보던 변호사들도 검찰의 설명울 듣고 이무런 이의를 제기하

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롤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일 오전 n:37경 수사관이 이 사건 컴퓨터 화면을

촬영하는 장면을 다시 촬염한 사진을 증 제40호증으로 제출하면서 향후 증거 수집절차

의 위법성욜 다투기 위해 위 사진울 촬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영장

집행 후 4일이 지난 2018. 9. 9.자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저는 당시 압수수

책 절차에 대해 이의룰 제기할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건 별건 압수수색이고,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압수수색의 범위률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수사기

록 48970쪽 10행 이하), w저는 당시 압수수잭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수사기록 490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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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행 이하)라고 진술하고, 끝오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법원이 수색방법

으로 제시한 'Z', 'CC' 두 개의 검색어 외에도 '성형'이나 아라비아 슷자 등 다른 검색

어를 넣었던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크다고 생각합니다."(수사기록 49020쪽 8행

이하)라고 진술하는 등 매우 강하고 일관되게 이 사건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명시적으

로 주장하고 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

이 영장주의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압수물이나 압수물을 찍은 사진

에 대하여 사후에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

니다(J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64 판결 참조).

4)이른바'2차적증거'의증거능력

가)수사보고[A사무실압수수색영장집행보괴(증거목록순번37번)

위 증거는 검사가 이 사건 영장 집행을 마친 후 당일 위 집행 전반의 개요를 기재한

것으로서,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을 기초로 위 컴퓨터에 다량의 검토보고서 파일

등 내부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언하였고 추가 압수 . 수색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

용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수집 결과와 그 사용 필요성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CE에대한2018. 9.7.자검찰진술조서중일부(증거목록순번46번중수

사기록 47422쪽 2행부터 47428쪽 8행까지), AH에 대한 2018. 9. 9.자 1회 검찰 진술조

서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47번 중 수사기록 48928쪽 20행부터 48937쪽 3행끼지), 새

에 대한 2019. 2. 17.자 2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552번 중 수사기록

174079쪽 3행부터 174087쪽 진술 끝부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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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과 새에 대한 각 1회 검찰 진술조서 중 해당 부분은 검사가 ◎l 사건 모니터 화

면 사진에 나타난 개별 파일들의 출처 주소(디택토리)상 폴더 명의자들 중에서 당시 J

법원 재판연구관이던 CE과 새를 순차 소환하여, ① CE에게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

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CE, 새가 2015년 한 해 동안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민사 신

건 검토보고서 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이 해당 문건을 소지하게

된 경위롤 묻고 답한 내용, ② AH에게 다시 2016. 2.경 새 요구로 1년간 작성한 신건

검토보고서 파일이 저장된 USB률 건네주었다는 CE의 진술내용을 기초로 마찬가지로

AH가 같은 시기에 1년간 AG조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신건 검토보고서 파일을 취합

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경위룰 묻고 답한 내용 등여 기재된 서류들이다. 그리고 AH

에 대한 2회 검찰 진술조서 중 해당 부분 역시 앞선 1회 검찰 진술조서룰 바탕으로 검

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을 캠처하여 직

접 제시하면서 개별 파일별로 사건번호, 저장 경로, 속성을 새가 소지한 파일들과 비

교하면서 해당 신건보고서 파일 전달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

류이 다.

위와 같이 ㉠ 위 각 검찰 진술조서의 해당 부분은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에 근거

하여 조사 대상자를 특정한 점, ㉡ CE과 새에 대한 1회 검찰 진술조서는 검사가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을 입수한 지 2일과 4일 만에 작성된 점, ㉢ 검사가 이 사건 모

니터 화면 사진 내용을 포함하거나 사진을 직접 제시하면서 질문했던 점, ㉣ 그러한

질문 방식에 따른 대용을 알지 못했다면 CE과 새가 스스로의 기억만으로 그 기재와

같이 대답하기는 어려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 사건 모니터 화

면 사진이 없었다면 그와 같이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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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CE이 "AH 재판연구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준 적이 있는데,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취척로 말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진술 역시 검사

가 이 사건 염장 집행의 결과로 취득한 이 사건 모니터 화면 내용으로 알게 퇸 새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답변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증거들도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봉이 상당하다.

다)수사보고[새판사의외장하드임의제출동의서등편철X증거목록순번48번),

임의제출 동의서(증거목록 순번 49번), 압수목록 교부서(증거목록 순번 50번), 정보저장

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1번), 이미징 등 참관확인서(증

거폭록 순번 52번), 현장조사 보고서 2부(증거목록 순번 53번), 수사보고[새 판사의 외

장하드 파일 목록 CD첨부](증거목록 순번 54번), 파일목록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55

번), 수사보고[A 컴퓨터 문서파일과 새 제출 파일 목록 비교](증거목록 순번 151번),

수사보고[전 J법원 재판연구관 새 판사가 임의제출 한 'J법원 민사 AG조 재판연구관

작성 검토보고서 90,330개 파일 제목' 출력물 편철X증거목록 순번 164번), J법원 민사

AG조 재판연구관 작성 검토보고서 90,330개 파일 제목'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65번),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쳬출 동 요청) 공문(증거목록 순번 545번), J법원 CV

(본소) 등 기초보고(26부) 중 공소사실 별지 목록 순번 1 대지 40 해당 부분(중거목특

순번 546번 중 일부), A 컴퓨터에 저장된 문건과 새가 임의제출한 재판연구관 검토보

고서 및 의견서 파일 비교 1부(증거목록 순번 558번), 새 부장판사가 임의제출한 재판

연구관 검토보고서 파일목록 중 'FV' 문자열이 포함된 문서파일 필터링 결과 1부(증거

목록 순번 559번),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W0번), 소송대리인 등 확

인요청에 대한 회신(CV 외 25건)(증거목록 순번 5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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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증거들은 새가 1회 검찰 조사룰 받은 2018. 9. 9. 당일, 2015, 2.경부터 2016. 2.

경까지 사이에 작성된 J법원 신건 검토보고서 파일 및 나머지 검토보고서 파일의 제목

목록을 임의제출하고, 수사기관이 해당 파일의 제목 폭록을 새의 참관 하에 이미징한

사실에 관한 서류(증거목톡 순번 49 내지 53번), 이미징 파일 목록이 저장된 CD와 그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55번, 165번), 새가 임의제출한 파일 목톡 중 'FV'가 포함된 파

일과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에 나타난 파일과의 속성을 비교한 자료(증거목록 순번

55S번, 559번),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으로 특정된 사건에 대하여, 2019. 1. 16. P기

관로부터 회신 받은 해당 파일의 출력물 첫 페이지 부분과 2018. 9. 11. BD변호사회로

부터 회신 받은 수임사건 경유내역 자료(증거폭록 순번 545번, 546번 중 일부, wO번,

571번) 및 각 그 수집 경위나 결과를 정리한 수사보고들(증거목록 순번 48번, 54번,

151번, 164번)이다.

위 증거들 역시 검사가 ◎1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을 바탕으로 새가 피고인에게 검

토보고서 파일을 교부한 경위 및 현재도 위 파일을 교부하고 있는지를 추궁한 결과

새가 위 파일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임의제출 받아 수

집된 증거들,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으로 특정된 사건에 대하여 P기관로부터 회신

받은 해당 기초보고 파일의 출력믈 첫 폐이지, BD변호사회에 해당 사건번호로 신고된

수입사건 경유내역 자료들, 새 소지 문건 파일과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에 나타난

파일 사이의 비교 증거들인 점, 이 사건 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 위법의 중대성, 수사기

관의 인식과 의도, 위 증거들 수집과정에 어떠한 적법한 행위가 개입되었다거나 위 증

거들이 다른 경로로 발견되었을 수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

어,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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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올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검사는, 수색방법 및 그에 대한 사진 촬영이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있더라도 검사

가 이 사건 영장 집행 현장 사무실 캐비닛 등에서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출력물이 쌓

여있는 것을 견문한 상태에서 당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AH 동 관련자의 소환이

불가피하였고, 새 등이 스스로 독립적 판단에 기하여 임의로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며,

검찰이 영장주의 정신을 회피하거나 잠탈하려 한 바 없고,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

인될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

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룰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률 초래하므로, 일련의 수사에 따라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증

거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4)항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1차적 증거룰 기초

하여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회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차톄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일부)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2차적 증거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형

사 사법 정의롤 실현하려는 것인지 자체부터 다투어질 수 있는 점, ㉡ 위 m. 1의 가.

3)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위법하게 압수절차에 나아간 것

으로 볼 수 있는 점, ㉢ 2차적 증거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

진 자체나 그것을 이용하여 형성된 상태룰 다시 이용하는 방식으로 수집된 것이고 수

사기관이 발견한 출력물에 근거하여 수집된 것이 아닌 점, ㉣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에 쌓여있던 검토보고서 출력물의 작성자를 바로 CE과 AH로 특정할 수 있는 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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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고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의 출처 주소상 작성자 이름을 근거로 CE과 새롤

특정한 점, ㉤ 수사기관이 CE과 새 외에 위 검토보고서의 다른 작성자는 조사하지 않

은 점, ㉥ CE과 AH가 수사기관에의 출석 자체는 임의로 했더라도 이 사건 모니터 화

면 사진으로부터 독립된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 사진에 현출된 파일을 소지하게 되었다

는 점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내용을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 재판연구관 새

가 2018. 9. 9. 검찰에 임의제출한 외장하드(WD My passport)에 저장된 J법원 재판연

구관 검토보고서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도 그 다음날 기각된 점(증 제19호증

의 5), ㉧ 이미 2018. 8. 26.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기각된 바 있고, 이

사건 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 측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수색을 쳬속한 점, ㉦ 이

사건 영장 집행 직후 BQ 기사(증거폭록 순번 45번)에서 인용한 검찰 관계자가 ''재판관

련 자료나 보고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없는 금단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면 그 검찰관계자는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과 관련된 자료 역시 피고인이 임의제출

하지 않는 이상 입수하기 어려웠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영장이 발부되기까지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영장담당판사는 이 사건 염장을 발

부함에 있어 수색방법의 제한에 특별한 의미를 두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별한 제한을 위반한 것을 두고 가

벼운 절차위반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 증거

가치가 1차적 증거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않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요건을 위반하여 1차적 증거를 수집하더

라도 이를 근거로 수집하는 2차적 증거는 나중에 증거능력◎l 인정될 수도 있으니, 그

대로 영장을 집행해 보자.'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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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률 초

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검사

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수사협조의퇴에 대한 회신들의 증거능력

1)BD변호사회회신의층거능력

개변호인주장

변호사법 제89조의8에서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 . 간사 . 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

던 자는 공직퇴임변호사의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한 수임자료 제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변호사 업무의 공익적 성격, 형사소송

법 제u2조가 변호사의 업무상비밀에 대한 압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72

조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

의 보고룰 넘어 그 보관서류의 송부롤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필요한 사항의 보고만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강제처분 방식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따라, 그것

도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수사룰 위한 것이 아니라 막연히 탐색적으로 쳬출 요

구하여 BD변호사회로부터 송부 받은 피고인 등의 수임자료(증거목록 순번 572번 내지

575번)는 영장주의 원칙을 침해하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룰 기초로

하여 취득한 CF, AW, CG, AQ, CH, AS, AV, CI, AO, C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

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L 사건을 수임하였음올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부분, 수사협조의퇴 회신 공문, 소송위임계약서, 답변서 사본, 통화(문자) 이메일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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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사건진행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85번, 119번 중 수사기록 제53252쪽 제7행부터

제53269쪽 제20행까지, 12센 내지 127, 129, 130, 132 대지 139, 145, M7 내지 M9,

152, 153, 156, 405 대지 센O9, 411 내지 4M, 416 내지 429번) 역시 2차적 위법수집중

거로서 인과관계가 회석 또는 단절되지 않는다.

나)판단

(1)변호인이위법수집증거로주장하는증거들은형사소송법제199조제2항에

기한 수사협조의퇴 공문에 따라, BD변호사회가 2018. 9. 11. BU검찰청 특별수사 제1부

에 송부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같은 사무소 소속 G, H 변호사의 2o18. 3. 1.부터 회신

전날까지 신고된 수임사건의 사건명, 사건번호, 위임인, 상대방 등이 기재된 수임사건

경유내역(증거목록 순번 572번 내지 575번)이다.

(2)살피건대,아래에서보는바와같은형사소송법제빼㉯조제2항의성격,관

련 규정 취지, 검사가 위 수임사건 경유대역 자료제공 요청에 이르게 된 경위, 보호◎I

익 간 비교형량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이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수

집된 증거들◎I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문제되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형사소송법제199조제2항은''수사에관하여는공무소기타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

법 제218조가 ''검사, 사법경찰콴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당사

자가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소 등이 수사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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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내용이나 형식에 관하여는 공무소 등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개인정보보호법제m조제2항제7호에의하면,공공기관의경우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

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BD변호사회는 변호사법 제64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

법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BD변호사회에 대한 ◎] 부분 자료제공 요구는 위와 같

은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수사의 필요성이나 보호이

익의 비교형량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수임사건 경유내역 자료 제공이 '정보주체 또

는 제3자의 어익을 부당하게 침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형사소송법제195조는''검사는범죄의혐의가있다고사료하는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의 혐의가 있는가

여부에 관한 판단, 즉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의 판단은 수사기관이 제반 상황에 대응하

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그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 이 사건 영장에 의한 압수 . 수색 당시 법원을 퇴직한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내에서 다량의 J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이 발견되었는데, J법원 내부 지침언 사

건절차진행정보 및 연구관 보고서 등의 보안에 관한 유의사항 제4조도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 의견서 등은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며 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부 또는 일부도 J법원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

은 검토보고서들의 생성 경위나 내용, 피고인이 이롤 소지하게 뢴 시기나 경위, 피고인

의 변호사 업무와의 연관성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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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임하였다고 사료할 만한 소지가 있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룰 수사하기 위하여 BD변호사회에 피고인 등의 수임사건 경유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그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사방법어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수

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를 막연히 탐색적오로 범죄 혐의가 포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 이튼바 표적수사 내지 먼지떨이식 수사라고 볼 수 없다.

(라)변호사법제89조의7제1항과제89조의싶제3항에의하면,법조윤리협의

회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

건에 관한 수임자료 사건 목록을 관할 검찰첨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위 수임사

건 경유내역 자료가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입수하기 어려운 개인정

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사건수임내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처럼 명시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론 쳬공 등 일정한 경우틀

제외하고는 그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마)BD변호사가회신한내용은피고인과H변호사가2018. 3. 1.부터회신

전날까지 수임한 사건들의 수임일, 관할기관, 사건번호, 사건명, 위임인, 상대방 내역돌

로서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나 신념, 인격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라

서, 검사가 사실조회의 형식으로 위 회신내용을 보고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체진

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침해 가능한 개인의 인격적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우에

헤당한다. 이 점에서 변호인이 비교대상으로 주장하는 2, 3년 동안의 요양급여대역만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아파트와빌딩관리사무소회신의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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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호인주장

위 회신자료들은 피고인을 비롯한 아파트와 사무실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이

동과 행위 정보가 수록된 CCTV 영상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

인데도 강제처분이 아닌 사실조회 형식으로 제출받음으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영장주의

를 위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판단

(1)이부분증거들은검사의2018. 9. 11.자피고인이거주하는아파트및피

고인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빌딩의 각 관리소장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공문에 따라, 관

리사무소가 임의제출한 피고인 거주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엘리베이터 입구, 분리수

거장에 설치된 CCTV 영상 중 피고인이 2018. 9. 6. 20:03경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에

서 분리한 SSD를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 폐지수거자루에 버리는 동선 과정이 발췌된

부분의 사본(증거목록 순번 83번), 위 아파트 지정 폐기물 수거업체인 CK 주식회사 폐

지야적장 사진 4장(증거목록 순번 84번), 2018. 9. 5. 16:00경부터 2018. 9. 11. 10:00경

까지의 피고인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빌딩 5층 복도 CCTV 영상 사본(증거목록 순번

87번 )이 다.

(2)살피건대,앞서본바와같이형사소송법제199조제2항에따라공사단체

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경우 보고의 내용이나 형식은 공사단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이고, 아래와 같은 관련 규정의 취지, 검사가 위 자료제공 요청에 이르게 된

경위, 보호이익 간 비교형량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증거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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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의하면,범죄의예방및수사를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나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에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사용 사무

실 복도 CCTV, 피고인 거주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 외부 및 분리수거장 CCTV는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o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위와 같은 목적

으로 설치된 CCTV에 기록된 혐의 관련 영상을 피고인에 대한 범죄 수사를 위해 제공

하는 것도 그 설치 . 운영의 제한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나)검사가위자료제공요청에이르게된경위에관하여보건대,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8. 9. 11.경 전날자로 발부된 피고인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영장청구번호 2018-25367)에 기한 BW당 행정소송 관련 J법원 내부문건 압

수 . 수색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으로부터 '2018. 9. 6.경 피고인에 대한 J법원 내부문

건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피고인 소유 컴퓨터 내 SSD

룰 분리하여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렸고, 기타 J법원 문서 출력물들 대부분은 세단기

로 파쇄해서 버렸다'는 진술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검사로서는 증거물의 확보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그와 같은 수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영장

집행 종료 직후인 2018. 9. 5. 16:00경부터 후속 영장 집행 직전까지 피고인 거주 아파

트 엘리베이터와 분리수거장 및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빌딩 5층 복도 CCTV 영상을

제공받은 것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또한이사건CCTV들은모두공개된장소에설치.운영된것으로,변호

사 사무실이 있는 빌딩 5층 복도 CCTV 영상은 위 빌딩 공용부분이고, 아파트 엘리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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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와 분리수거장 CCTV 영상과 폐지야적장 사진 역시 피고인이 컴퓨터에서 분리한

SSD를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 폐지수거자루에 버리는 동선 과정만을 발췌한 사본과 야

적상태의 압축폐지 외관으로서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은 아니므로, 앞서 본 수사의

펼요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침해 가능한 개인적 이익보다는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기타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하여

1) 피의자 A 및 그 변호인 작성의 확인서 사본(증거폭록 순번 40번)

가)변호인은,이부분증거는이사건영장집행당시검사가한시간가량계속

압박하면서 사무실 내 컴퓨터 현장보전조치를 요구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령상 아

무런 근거 없이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것인데, 이는 검사가 자신의 재량 범위를 넘는

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위법수집증거

로서 중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에의하면,검사가이사건영장에기하여사

안요약 문건 파일과 출력물을 수색하던 도중 피고인의 사무실 내 컴퓨터, 책장, 캐비닛

등에서 다량의 J법원 재판연구관 작성 검토보고서 등 파일과 출력불이 발견된 사실,

이에 검사가 집행 당일 오후 피고인에게 위 파일과 출력물의 임의제출올 요구했으나,

피고언어 이를 거부한 사실, 검사는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물건을 압수하지 못한 상

태에서 피고인에게 집행과정에서 검색한 파일을 삭제하거나 손상시키지 않겠다는 확인

서라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마저도 계속 거부한 사실, 결국 BA

변호사가 어쨌든 압수 . 수색을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피고인을 설득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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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변호사와 연명으로 "2018. 9. 5. 본 사무실에서 압수 .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검색

한 내역에 대해 자료화면을 임의제출을 할 수는 없으나, 현장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약

속합니다. 다만 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랍니

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위와같은확인서작성경위와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영장 집행 당시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2018. 8. 23.자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자신이 소유

하던 외부저장장치(USB)들 중 상당 부분을 폐기했다는 진술을 들은 상황이었던 점, ②

이 사건 영장 집행 과정에서 다른 혐의사실과 관련될 수도 있는 새로운 파일이 다량

발견되었으나, 피고인이 임의제출을 거부하여 검사로서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압

수수색영장 청구를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변호인과 함께 확인서

작성에 관하여 장시간 상의한 후 결국 연명으로 작성한 점, ④ 위 확인서 작성 과정에

검사로부터 임의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위력이나 유무형의 압박이 있었다고 단정하

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확인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영장 집행 당시 현장 사진들과 그 속성사진 및 컴퓨터 로컬디스크(C)

속성 사진

가)이부분증거들은수사기관이이사건영장집행장소인피고인변호사사무

실에 임장하여 촬영한 사무실 복도와 출입문 사진,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는 사진,

사무실 대부 전경 사진들(증거목록 순번 582~591번, 596~600번), 피고인 컴퓨터 로컬

디스크(C) 사용공간이 표시된 속성 사진(증거목록 순번 603번), 위 각 집행현장 사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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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시각 등이 기재된 속성 사진(증거목록 순번 604번 중 해당부분), 특정 검색어롤 입

력했을 시의 현장용 디지털 포렌식 장비의 검색결과 예시화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605번 )이 다.

나)변호인은,압수수색전압수수색장소가아닌사무실입구복도부분을촬영

한 것은 그 자체 영장주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진행 과정을 촬염한 사진 및

피고인 컴퓨터 로컬디스크 사용공간 속성 사진들 역시 앞서 본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과 마찬가지로 염장에 기재된 압수대상물이 아닌 것을 사진 촬영을 통하여 습득한

것으로 사실상 위법한 별건 압수물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다)살피건대,위증거들은압수수색과정의적법성을담보하려고하였다는취지

로 제출된 점, 위 사진상 어떠한 별건 협의를 발견할 수 있는 영상은 없는 점, 달리 수

사기관이 영장주의 원칙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촬영한 사진이라고 볼 만한 사정

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증거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 ◎I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성 및 전달얘 관한 진술 부

분의 특신상톄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롤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

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롤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울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이 형사소송절차 진행 및 심리 과정에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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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실질적인 지배원리로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예외는 직접

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톡 형사소송법이 정한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대J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쳬 판결 등

참조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

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

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

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J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참조). 이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

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

야 한다(J법원 20M,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J법원 20M. 4. 30. 선고 2012도

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

는 상태'는 공판중심주의 내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비추어 단순히 적법하고 진술의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룰 넘어,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와 동얼시 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

이 있어 공판중심주의 내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

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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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인의 진슬대용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성 및 전달에

관한 부분의 진술(수사기록 48976쪽부터 1행부터 49007쪽 2행까지, 이하 '이 부분 진

술'이라 한다) 경과에 관하여 보건대, ① 최초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제시받자 피고

인이 검사에게 그 작성일을 물으면서 문건 유출에 관한 언론보도나 자신에 대하여 발

부된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영장 기재 범죄사실을 검토하여 문제되고 있는 보고

서가 특허사건에 관한 보고서임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에 삽입된 박

스 상단 부분에 색깔을 넣고 박스 외관을 굵은 줄로 하는 게 평소 사용하는 방식이라

자신이 한 것으로 판단될 뿐이고, 사건 진행경과 동을 누가 작성해서 보낸 것을 모양

만 보기 좋게 편집해서 보낸 것은 아닌지,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닌지 싶다고 말

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추축되나 해당 문건 작성 및 전달 경위에 관하여는 기억

나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② 이에 검사가 피고인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울

전제로 해당 문건의 경우와 같이 J법원에 근무하는 동안 특정 사건에 대해 알아봐달라

는 P기관 측의 요구롤 받은 사실이 많지 않음에도 기억나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면서

O이 특별히 요청해서 작성해서 보내준 것이 아니냐고 거듭 질문하자, 만약 자신이 O

에게 보내 준 것이 맞다면 사건 진행경과를 알려달라는 o의 부탁으로 보내주었을 가

능성은 있다고 진술하고, ③ 검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성 이전부터

P기관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정와대 측의 요구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관련 딩사자의

특허분쟁 사건에 관하여 자료를 전달해 준 사실, P기관장이던 CL가 위 특허분쟁 사건

을 검색했었던 사실을 알려주면서 피고인이 o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최종본을 만들어 보내준 것 아니냐고 쳬속 묻자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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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면서, 구체적으로 상황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문건의 내용상 AB조 총괄부장 또는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하여 초안을 받아 편집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특신상테 인정 여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패93년경 법관직을 시작하

여 2014 2. 13.경부터 2017. 2. 8.경까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J법원 K . L연구관으

로 근무한 후 AI법원 재판장을 거쳐 201S. 2. 13.경 퇴직한 사실, ② 변호인의 참여 하

에 제1회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사실, ③ 피고인이 10:00경 시작하여 22:55경 종료된

신문과정에서 두 차례의 휴식시간과 점심, 저녁식사 시간을 가진 사실, ④ 조서 말미에

''오늘 장시간에 걸쳐 친절하게 조사룰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사과정 확인서에도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 등에

관하여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

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이 부분 진술이 공판중심주의 내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

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룰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진술은 증

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1) 어 부분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성 . 전달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O, AC 역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

안요약 문건 작성올 요첨하였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요청받아 작성 . 전달하였는지 여부

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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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근거로서 박스 상단에 색깔을 넣고, 박스 외관을 굵은 줄로 하는 게 피고인이 평소

작성하는 형식과 같아 보인다는 피고인의 진술 또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성의 기

초가 되었던 AF 특허조사관이 작성한 기술검토서에 삽입퇸 표와 이 사건 사안요약 문

건에 삽입된 표의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여 이후 피고인에 의한 편집 여지가 없어 명백

히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처럼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사과정

에서 인정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기소된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의 전달에만 관여하였고,

실제 작성자는 AC이라면,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올 보기 좋게 편집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사실과 다르게 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의자신문 당시 J법원의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에 국민

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J법원 L.K연구관을 지낸 피고인과 관련하여 연일 많은 기

사가 보도되고 있었고, 여기에 피고인을 비롯한 법원 관졔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

구가 영장담당판사로부터 수차 기각되어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l 비동하고 있었다.

특히 2018. 9. 2. 이 사건 비공식 면담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J법원 재판연구관 업무관

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량의 J법원 내부문건이 발견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다수의 취재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포

토라인을 통과하여 공개소환에 응한 피고인으토서는 조사 당시 심리적오로 매우 불안

하고 위축된 상태이었을 것이다.

4)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앞서 n. 2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조사 시작

전부터 변호인의 신문내용 메모를 제한하는 취지의 주의를 주었고, 점심시간 무렵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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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내용을 확인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으로서는 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다.

5) 진술과정에 있어서도 진술 초기에는 문건의 형식상 평소 자신의 스타일과 유사

하여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추측되나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청

와대 문건 유출 사실, 언론보도 내용, 사안요약 문건의 상세한 내용, 정보요청자로 추

정되는 o, CL와 피고인 사이의 친분관계 유무 등을 거론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대하여 계속 반복하여 집중 추궁하자(이 부분에 관한 신문은

15:05경부터 시작하여 저녁식사를 마치고 19:30경 조사를 재개한 이후에도 상당한 시

간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즉석에서 이에 대하여 일일이 적절하게 반박하기가 어

려운 상황에서 결국 검사 질문에 포함된 전제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해 줌으로

써 그 부분에 관한 조사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6) 조서라는 것이 진술한 내용을 전부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 진술한 내용이 전부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다.

2018. 9. 9. 오전 10시부터 밤 22:50까지(휴식시간 14:40~15:05, 16:35~16:50, 식사시간

12:10~13:30, 18:45~19:30) 조사하여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70

쪽 정도인 반면, 영상 녹화된 O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에 대한

신문 시간과 비슷함에도(조사 시작 시각 : 09:26, 종료 시각 : 22:07, 휴식시간

11:39~11:45, 15:20~15:35, 16:54~17:12, 20:42~21:05, 21:24~21:53, 식사시간

12:40~13:40, 18:46~19:48) 173쪽에 이르고,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이 오전 10:31경부터

오후 15:18경까지(식사시간 약 2시간)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이루어졌음에도 그 진술

의 주요한 부분만 정리되어 있는 피고인신문 녹취서가 오히려 77쪽에 이르는 점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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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보면,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한 내용으로서 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분에서는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성 및 전달 경위에 관하여도 검사의 집요한 추궁이 있었올

가능성을 배쳬할 수 없다.

7) 앞서 본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사안

요약 문건 등 '청와대 관심사건에 관한 J법원 내부자료가 청와대에 유출되었다'는 다수

의 언론보도를 접한 상태였고, 언론보도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검찰도

이미 이를 확인한 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진술은 언

론보도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압수수색염장 혐의사실 검토를 통하여 자신이

관여한 것오로 조사받고 있는 문서가 바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임을 알고 있었던 상

태에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문건이 첨와뎨로 유출된 과정에 자신ol 관여되어 있

다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로 착각한 상태에서 진술하였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8) 피고인이 O의 요청에 따라 AB조 총괄부장 또는 연구관에게 지시하여 받은 초안

을 편집한 후 그 최종본을 만들어 보내준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O에게 전달

했는지 여부는 향후 피고인의 이메일을 확인해 보았으면 한다고 유보하고 있어, 이 부

분 진슬은 피고인의 기억에 따라 임의로 진술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수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비난성 보도 및 공개소환 등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서 오도될 수

있는 정보들에 영향을 받고, 암시적이고 반복적인 질문에 유도되어 사실과 다르게 진

술한 것으로 보인다.

9)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에 대하여 반복적오로 추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질문하자, 피고인

은 바로 그것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면서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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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서 자신이 진술한 모든 내용과 전후 맥락이나 뉘앙스가 조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IV. 개별 공소사첼 인정 여부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판하여

이하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함께 판단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돌을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정황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C로 하여금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을 작성하게 하도록 지시하여 O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거나, O이 첨와대 X비서관 Y(주

위적 공소사실) 또는 사법부 외부의 성명불상자(예비적 공소사실)에게 이룰 제공하였다

거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O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성 지시 및 전달 관련

1) 피고인은 AB조 총괄 재판연구관 AC예게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작성해보라고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AC은 피고인이 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했다면, 자신이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AB조에 신건이

접수된 경우 AD법관님이나 수석 또는 K연구관어 특정 사건을 문의할 때 위 사안요약

문건과 같은 양식의 보고서롤 수차 만들어 보고했었고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그중

누구로부터 요청받았는지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AC이 2016. 3. 2. 관련사건인 20M허7356 사건을 검색하고, 기존에 재판연구

관실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었던 2011후3971 파일 양식을 사용해서 ◎l 사건 사안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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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틀 음합니다.게시일자 : 2020-01-14

문건 파일을 작성했더라도, 그 작성 지시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이 J법원 내부 또는 피고인 소지 문건에서 발견되지 않았

고, 피고인을 통한 전달 과정이 이메일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6. 2. 11,자로 K연구관에서 민 . 상사 사건을 담당하는 L연구관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공소사실에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의 작성 지시 및 전달 시점으로

전제하는 201e. 2. 하순경부터는 지재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4) AC도 앞서 본 바와 같이 AB조에 신건이 접수된 이후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회에

서 문제가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과 같은 내용과 형식의 보

고서를 만들어 보고한 기억이 있는데, 그러한 업무는 통상 '잡무'로 생각한다고 진술하

고 있다.

5) O은 이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은 파일을 송부한 사람의 이

름을 부기하는데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파일명에 피고인 이름이 부기되어 있어 피고

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가 추측할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O이 피고인

에게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과 관련하여 어떤 부탁을 했는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받았다는 기억은 전혀 조금이라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뿐만 아

니라, O의 명함형 이동식 저장장치(USB)에서 선별 압수된 8,600여 재의 문건에는 파일

명에 이름이 부기된 것보다 부기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많고, 그중 피고인의 이름이

파일명에 부기된 문건은 4개에 불과하며, 위 셴개 중에서도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비롯한 재정신청과 공소제기결정[A].hwp(증거목록 순번 560번) 문건의 경우도 피고인

의 이름이 파일명에 부기되어 있움에도 실제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o의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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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파일 저장 습관만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O에게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전달하

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6) O이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제시받고 '기억은 없는데,

A 연구관으로부터 이런 문건을 받은 것을 보면,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 사건의 진행경

과와 처리쳬획올 알려달라고) 부탁올 한 것 같습니다'(증거폭록 순번 204번 85876쪽 4,

5행)라고 진술하고, 이어 'A이 검찰 조사에서 위 사안요약 문건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이 문건을 피의자에게 보내주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

니다'(같은 순번 8587S쪽 7 내지 9행)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O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

안요약 문건과 관련하여 어떤 부탁을 했는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을 받았다는 기억은 전혀 조금이라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특

신상태를 인정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진술을 기초로 한 유도성 질문에 대한 답변에 불

과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이 독자적 증거가치롤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 Y(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사법부 외부 성명불상자(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제공

판련

1)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내용에 대하여 가장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R은 검

찰에서, 주된 관심사는 특허침해 관련 가처분 사건, 침해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

이었고, 특허등록무효 사건은 당연히 J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과 관련한 진술은 찾아볼 수 없고,

Q의 특허분쟁 사건 업무룰 실질적으로 처리하였던 R의 동생 CM이나 S의 검찰 진술

취지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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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C은 검찰 진술과 관련사건(BB법원 2018고합1088 등 사건)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은 본 기억이 없고, U수석실 X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Q 특허분쟁 사건의 진행경과를 정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두 번 정도 작성한 적이 있는

데, 첫 번째 보고서는 CN P기관 심의관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지만

두 번째 보고서는 J법원이나 특허심판원 사이트에서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업데이트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며, P기관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었다면 이를 참고해서

작성했을 것인데 당시 작성된 두 번째 보고서에는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의 내용 중 J

법원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특허조사관의 기술검토 종료 및 중간보고 예정 시기에 대

한 기재가 없고, 단순히 소송진행 경과만 기재되어 있어 참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

지로 진술하고 있다.

3) V U수석으로부터 주식회사 Q이 당사자인 특허 분쟁 사건에 관하여 잘 챙겨보라

는 지시률 받고 BC 행정관에게 해당 사건에 관하여 확인할 것을 지시했을 것이라던

청와대 X비서관 Y은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본 기억이 없고

전화통화로도 그 처리계획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이 법정에서

'그 형식이 독특해서 봤다면 기억을 못할 리가 없어서 단순히 기억이 없는 것이 아니

라 받아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의 나머지 진술은

전부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의 전달이나 제공과 관계없는 내용이다.

4) Y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 당시, 검사가 Y에게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즉

''제가 직접 Y X비서관에게 전달하였는지, 심의관을 통해 X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

하였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전달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는 진술을 구체적으

로 알려 주면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Y이 'O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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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신도 보고받았다고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청와대 보고사실에 부합

하는 듯한 O의 진술을 알려준 상태에서의 유도성 질문에 대한 소극적 답변에 불과하

다. 오히려 O은 이 법정에서 2018. 8. 27.자 BI 보도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면 당

연히 Y이나 심의관을 통한 경로로 생각하였고,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Y과 BC의 각 검찰 진술에 따르면, 자신이 청와대로 이를 전달한 적은 없다

고 진술하고 있다. 검사는 Y의 법정 진술보다는 검찰 조사 당시의 위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법정에서 위증죄의 처벌 부담까지 무릅쓰고 이처럼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판단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으로 진술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실일 가능

성이 크기 때문이다.

5)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특허등록무효 사건 접수 통계, 특허법인 수임현황, 주식회

사 Q 특허분쟁 사건 진행내역 자료률 취합하여 청와대 측에 제공해왔던 CN P기관 심

의관도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6) O은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직

접 Y X비서관이나 심의관을 통해 X비서관 행정관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경위에 관하여 '피의자신문 직전 즈음에

피고인이 작성한 청와대 관심사건 보고서가 자신을 통해서 청와대로 전달되었다는 여

러 언론보도를 본 후, 본인의 압수된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인해보니 파일명에 피

고인의 이름이 부기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발견했고, 사실 정확한 기억이 없었지

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밝혀진 것이라면 Y이나 P기관 심의관을 통하

여 청와대 측에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술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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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요약 문건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Y,

BC의 각 검찰 조사 당시 진술과 2018. 8. 27.자 BI 보도를 비롯하여 실제 당시 청와대

측의 요청에 따라 청와대 관심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법원 내부 문건이 다수 청와대에

제공되었다는 내용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법정 증언을 더

믿을 수 있다.

7) O과 P기관 소속 심의관 및 관련 공무원들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대거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이 사법부 외부 성명불상자에게 제공되었다거나

청와대 등 사법부 외부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다. O과의 공모 관련

1)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 사건은 특정 개인 간 소송이 아닌 법인 간의 소송으로 당

시 사회적 관심 사안에 관한 소송도 아니었고, 위 문건이 작성될 당시라는 2016@ 2. 하

순경은 위 소송에서의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R, S 부부의 T 전 대통령과의

친분이나 이른바 비선의료진에 관한 내용이 세간에 알려지기 전◎I었다. 피고인이 미리

대통령이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 사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Z) 2015. 1.경부터 2016. 3. 24.까지 법관 및 직원들이 법원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

하여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에 기재된 특허등록무효 사건의 하급심 및 상급심을 비롯

한 주식회사 Q 관련 민 . 형사 사건 판결문이나 진행을 검색해 본 수백 건의 내역 중

에 피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O은 제선회 피의자신문 당시에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의 전달 자체에 관하여 대

부분 추측하여 진술하였을 뿐, 청와대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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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성 있는 정횡火}실을 추정할 만한 내용을 진술한 바 없다.

4)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외에도 국정감사나 국회의 현

안 질문과 관련하여 P기관 측이 요청한 자료를 작성하여 보낸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설령 피고인이 O에게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전달했더라도 특별히 이례적이라

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2. 공공기록몰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절도의 점에 관하여

가. 별지 폭록 순번 1 내지 쌔 기재 기초보고 전자문서 파얼에 관하여

1)사실판단

가)피고언이공소사실기재와같이별지폭특순번1내지40기재기초보고전

자문서 파일(이하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이라 한다)을 유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앞서m. 1의가.항에서본바와같이어사건모니터화면사진(증거목특순

번 557번, 592~595번, 601번, 602번)과 그 속성화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604번 중 해

당 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

다. 수사보고[A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증거목록 순번 37번), CE에 대

한 2이8. 9. 7.자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46번 중 수사기록 4째22쪽 2

행부터 짚742S쪽 8행까지), AH에 대한 펴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47번

중 수사기록 4892S쪽 20행부터 48937쪽 3행까지), 새에 대한 2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552번 중 수사기록 때4079쪽 3행부터 174애7쪽 진술 끝부분까지),

새가 임의제출한 외장하드, 임의제출 동의서, 이미징 등 참관확인서, 파일목록 저장

CD 및 그 출력물, P기관 회신, BD변호사회 회신, 파일 비교 문건들 및 각 관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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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증거목록 순번 48 내지 55번, 151번, 164번, 165번, 5셀5번, 546번 중 공소사실 별

지 목록 순번 1 내지 22 해당 부분, 558번, 559번, 570, 571번)들은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토서 증거능력이 없다.

다)위와같이증거능력이없는증거들외에나머지증거에관하여본다.

(1)먼저피고인에대한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관하여보건대,피고인에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에 단계나 상태가 다른 재판연

구관 검토보고서 등 파일이 여터 경로률 통해 저장되었을 수 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이 사건 영장 집행 이후 피고인이 컴퓨터 대 SSD를 분

리해서 폐기한 경과에 관한 진술과 2016. 2.경 AH로부터 업무에 참조하기 위하여 1년

간 작성한 신건 검토보고서 파일이 저장된 USB룰 전달받았을 수 있다는 진술이 기재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포괄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을 피고인 컴

퓨터에 저장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폐기한 SSD에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이 포함되어 있

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

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압수 .수색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더 이상 답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거부하고,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피고인의 컴퓨터

에 보관되어 있었던 검토보고서가 최종등록본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질문에 답변

을 거부하였으며(수사기록 53216쪽 M행), CE, AH의 각 검찰 진술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면서 새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했던 파일과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에 저

장했던 파일이 동일한지를 묻는 질문에 모른다는 취지로 답하고 있고(수사기록 53218

쪽 3행), 검찰 ol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증거 수집절차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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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위 검찰 진술의 진정한 취지가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을 유

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증언CE의'2016. 2.경1년간작성한신건검토보고서파일을새조장연

구관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 진술, CE에 대한 2018. 9. 7.자 검찰

진술조서 중 CE의 J법원 근무 이력, J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의 가치에 대한 사견

이나 통상적인 검토보고서 등록 과정에 관한 진술(증거폭록 순번 46번 중 4져21쪽 1

행부터 47422쪽 1행까지, 47428쪽 9행부터 47432쪽까지), AH에 대한 1회 검찰 진술조

서 중 AH의 이력, J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의 성격에 대한 일반적 진술(증거목록

순번 47번 중 4892S쪽 1행부터 19행까지, 48937쪽 4행부터 48938쪽까지), AH에 대한

2회 검찰 진술조서 중 신건 검토보고서 작성 및 등특, 검토보고서 취합 관련 일반적

진술 부분(증거목록 순번 552번 중 수사기록 W4059쪽부터 r4079쪽 2행까지), 피고인

이 SSD를 폐기한 정황에 관한 CCTV 발췌 영상(증거목록 순번 S2, S3번), 이 사건 기

초보고 파일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49번 중 일부), 다론 사건 J법원

기초보고 문건(증거목록 순번 554번), J법원 재판연구관시스템 업무 개요(증거목록 순

번 555번) 등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을 유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정도

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다.

라)이처럼증거능력이없거나이부분공소사실을인정하기에부족한증거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을 유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다룐 증거가 없다.

2)가정판단

설령 피고인이 J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일부 기초보고 파일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 . 비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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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만으로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개공공기록믈콴리에관한법률위반의점

(1)공공기록물판리에관한법률에서정한'공공기록물'에해당히는지여부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

법'으로 약칭한다)의 적용범위, 입법취지,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위 파일이 공공기특물법에서 정한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공공기록물법제2조는"이법은공공기관이업무와관련하여생산.점수

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 . 취득한 기특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 . 관리하

는 기록정보 자료룰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

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댜''라고 규정하여, 공공기판이 업무와 관련하

여 생산한 모든 기특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기

록물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나)공공기록불법제1조는"이법은공공기관의투명하고책임있는행정구

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

의 장은 기특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장 이하에서 기록물의 공개 . 열람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

하면서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 본문에서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

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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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들에 비추어 공공기록물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위

하여 기특물을 국민에게 널리 공개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입

법취지라고 할 것인데, J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AD법관의 심리 및 재

판 업무 보조률 위하여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 쟁점에 대한 검토 등이 기재된 조사 .

연구보고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관련사건과의 모순 . 저측을 방지하고, 재

판연구관 연구보고지원, 협업, 통계 활용 등을 위하여 2009년경부터 관련 규칙이나 예

규 등이 없이 J법원 내부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되어 J법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것이어서(검찰 조사 당시 새는 보안이 필요한

얼부 중요한 사건은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J법원 L . K연구관으로 근무했던 AQ도 보고서 등록어 의무로 되어있지

는 않는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초 국민 일반에 공개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재판

기록에도 첨부되지 않아,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이나 국민에 대한 공개와는 무

관하다.

(다)공공기록물법은제2장에서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을별도로설치.운영

하도특 하고, 같은 법 제18조는 ''공공기콴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룰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의 특성상 그 등록.분류편철 동의 방식을 달

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사.재판 관련 기특물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물의 생산에 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공공기

관은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특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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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3장에서는 P기관, 사법연수원,

각급법원 등이 기록물로 남겨 관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령의 제정 또

는 개정 관련 사항, 국제기구 또는 외국법원과 체결하는 주요협약 등에 관한 조사 . 연

구서, 검토서(제9조 제1항), J법원 또는 P기관장이 참석하는 회의 등의 회의록(제10조),

J법원장.AD법관.P기관장의 업무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등 시청각기특물(제11조)을

생산하도록 하고, 그와 같이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전자기

록 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동특번호룰 부여하거나 고유의 식별번호를 부여하

고 이룰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제12조 제1항), 각급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

년도에 생산올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J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여부 . 접근

권한을 재분류, 분류 . 편철 확정 등을 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고 규정하고, 같은 규

척 제18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 기록물 보존기간을 당해 기록물의 성격에 따라 구분

하여 정하고 있다(생산의 시기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u조, 제6조

제1항 참고).

그런데 J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기초보고 파일에 대하여는 별도의 생산 또는 접

수 등록번호나 고유의 식별번호를 부여하지도 않는 등 위 각 법령에서 규정하는 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라)공공기록물법제48조가''기록물관리기관이대통령령으로정한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록한 기록물은 원본과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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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

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재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

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

할 수 없다(J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참조).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

라도 원본이 아니고, 새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만으로는 J법원 재판연구

관으로 재직하면서 소지 . 관리하였던 일부 파일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J법원의2019. 10@4.자사실조회회보에따르더라도, J법원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 전자문서 파일이나 종이문서에 대하여 공공기특물법에서 정한 바와 같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라이관.수집.평가뻬가보존공개.활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움''으로 회신하고 있다. 국가기특원 홈페이지

에서도 기록물로 검색되지 않는다(증 제3표호중).

(2)공공기록물에대한인식이나무단유플의범의유무

이 법원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L.K연구관으

로 근무할 당시 민사 AG조의 경우 매년 2월 사무분담이 변경될 무렵 업무 적응 및 검

색 편의 등 업무 처리의 효율성, 판련사건과의 모순 . 저촉 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민

사 AG조 재판연구관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한 해 동안 작성 . 보고했턴 검토

보고서 파일을 모두 취합하여 기존 및 새로 전입한 민사 AG조 재판연구관들 사이에

공유하여 왔던 사실, ㉡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K연구관에서 J법원 민 . 상사 사건을

담당하는 L연구관으로 보직이 변경되면서 심층사건을 포함하여 민사 신건 사건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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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담당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의 지도.검토 등 업무도 맡게 된 사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민사 신건 검토보고서 지도 . 검토 등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

존에 작성되었던 민사 AG조 검토보고서 파일을 교부받아 업무에 활용하였던 사실, ㉣

이후 피고인이 2017. 2.경 AI법원 제33민사부 재판장으로 보직이 변경되면서, 평소 업

무에 참고하였던 자료룰 저장해 두었던 외장하도에 J법원 재직 중 작성하거나 취득하

게 된 전자문서 파일도 함께 추가로 저장하여 둔 사실, ㉤ 피고인이 2018. 2. 13.경 법

관직을 사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AI법원 사무실 내에 있던 일체의 개인소지품을

가지고 나왔는톄, 거기에 위 외장하드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점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법관이 업무률 수행하면서 취득

하게 된 파일의 경우 보직이 변경되거나 사무실이 변경되는 경우 개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둔 파일을 새로운 근무지 컴퓨터에 그대로 옮겨놓고 이를 업무에 계속 참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피고인이 퇴직 당시 가지고 나온 외장하드에 같은 형식

이면서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보다 훨씬 많은 사적 정보나 업무 관련 자료도 저장되어

있었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평소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관직을 사

직하면서도 개인소지품과 함께 그동안 작성하거나 취득하게 된 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외장하드롤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을 두고 공공기록물에 대한 인식◎I나 무단 유출의

새로운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점

제5회 공판기일에 재판장의 석명에 대하여 검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초보고 파일과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올 AI법원 사무실에서 변호사 사무실

로 가져간 행위를 유출로 보고 기소하였고, J법원 사무실에서 AI법원 사무실로 가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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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경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 업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게 된 파일을 외

장하드에 졔속 저장하여 두었다가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함께 가지고 다니면서 새로운

근무지에서 계속 그대로 업무에 참고해 온 점, 피고인이 2o18. 3.경 법관직을 사직하면

서 변호사 사무실로 개인소지품을 옮길 때 이러한 외장하드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

고인이 이후 공소사실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롤 변호사 영업에 활용하려고 하였다

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 . 비치한 외장하

드에 자연인어 당사자인 사건에 해당하는 파일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피고인에

게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는 대부중개업체 영업본부장이 퇴사하면서 개인정보를 대부중개 영업에 사용하

려고 USB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사안(BB법원 2015. 6. 5. 선고 CO 판결)이나 학원

원장이 원생정보관리 파일 8개 등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사안(BB법원 2017. 1. 26. 선고 CP 판결)에서 제3자에게 전달한 바 없음에도 게인정보

의 유출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유출'이란 사전적으로 '밖으로 홀러 나가거나 홀려 내보냄', '귀중한 물

품이나 정보 따위가 불법적으로 나라나 조직의 밖으로 나가 버림 또는 그것을 내보냄'

의 뜻으로 사용되는 점, ②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률 유출한 행위(제71조 쳬6호, 제59조 제3호)와 구별하

여 그 훼손, 멸실, 변경, 위조를 별도의 행위태양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룰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

인정보룰 취득하는 행위'(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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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

호)에 대하여도 별도의 형을 정하고 있는 점, ③ 행정안전부가 2017. 7. 26. 고시한 표

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

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

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움 각 호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롤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

59조 제3호에서 정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라 함은 다론 사람의 개

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 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

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M. 5. 16. 선고 20n다

24555, 2011다24552 판결 참조).

검사가 주장하는 사안들은 모두 퇴사 직전에 위와 같이 개인정보룰 개인정보처리자

의 관리 . 통제권울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려는

별도의 행위가 있었고, 퇴사 직후에도 바로 그 개인정보룰 활용하려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서,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소지품을 그대로 변호사 사무실로 옮긴 전후로 이러한

개언정보의 유출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새로운 행위가 전혀 없었던 이 사건에 위 사안들

을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 별지 폭특 순번 41 내지 태 기재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에 판하여

1) 피고인이 검토보고서 등 츌력몰올 소지 . 판리하게 된 경위

검사는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이 J법원에서 선임 또

5)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둥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총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자에게잘못전달된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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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L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업무수행과정에서 재판연구관들로부터 직접 전달받거나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으로부터 다운로드 . 출력하는 방법 등으로 소지 . 관리한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과 같은 것임을 전제로 기소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지

경위나 출처룰 다투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출력물은 전혀 그와 다른 것이라고 주

장한 다 .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2018. 9. 5. 이 사건 영장에 기한 압수 . 수색 당시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 및

책장 등에서 발견된 J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 파일 및 출력물에 대하여 검사가

이 사건 영장 집행 종료 후 당일 추가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다음날 BB법원

영장담당판사가 해당 문건 유출과 관련한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다시 위 청구를 기각한 사실, ㉡ 피고인은 2018. 9. 6.경 언론 보도를 통하여

그와 같이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의 컴퓨터 내 SSD를

분리하여 버리고, 보관하고 있던 대부분의 출력물을 세단하여 폐기한 사실, ㉢ 이후 피

고인은 P기관 윤리감사관실의 요청으로 2018. 9. 10. 같은 달 초순경 이루어진 검사와

의 면담 및 압수.수색 전후 과정에 관한 경위서를 제출하고, 위와 같이 세단하여 폐

기한 후 일부 남아 있던 출력물 목록을 작성하여 2018. 9. 12. P기관 윤리감사관실에

송부한 사실, ㉣ 검사는 P기관로부터 위 목록을 회신 받아 그중 J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검토보고서 등에 해당하는 사건의 것만 선별하여 이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 ㉤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출력물은 AD법관

보고용 형태와 달리 모두 2쪽씩 모아 찍기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 ㉥ 별지 목록 순번

48 내지 50 기재 기초보고의 해당 사건은 AI법원 2016나2052768 사건에 대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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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메모에(증 제24호증의 4), 별지 목록 순번 52, 53, 55 기재 검토보고서와 검토메

모 등의 해당 사건은 AI법원 CQ 사건 메모에(증 제25호증의 5), 별지 목록 순번 57 기

재 검토메모의 해당 사건은 AI법원 CR 사건 메모에(증 제26호증의 3), 별지 목록 순번

51, 56 기재 기초보고와 검토메모 해당 사건은 AI법원 CS 사건 연구원 작성 메모에(증

제27호중의 9), 별지 목록 순번 54 기재 검토보고서의 해당 사건은 AI법원 CT 사건의

참고자료 문건에(증 제28호증의 4), 별지 목록 순번 58 기재 검토페모의 해당 사건은

AI법원 CU 사건 합의참고자료 문건에(증 제29호증의 6) 각 인용되어 있으며, 위 각 사

건은 모두 피고인이 AI법원에서 실제 관여했던 사건인 사실, ㉦ 하급심 법원이 동종사

건을 처리함에 있어 비공식적으로 J법원 재판연구관으로부터 검토보고서 등을 제공받

아 업무에 참고하기도 하는 점, ㉧ 심리적인 부담과 전방위적인 수사에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의뢰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법원 재직

당시 가지고 있던 자료를 폐기한 피고인이 일부러 기소된 출력물만 남겨 놓았다기보다

는 폐기하고 남은 문건들을 분류하던 중 AI법원 재판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취득했던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을 나중에 발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보다 자연스러워 보이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기소한 출력물이 J법원 업무수행과정에서부터 피고

인이 소지 . 관리하게 된 출력물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점

가)개인정보보호법상'유출'에해당하는지여부

(1)앞서본유출의사전적의미,개인정보보호법상유출과구별되는다른태

양에 관한 규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유출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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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을 벗어나는 경우롤 상정하는 것이라서, 이미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 통제권올

벗어난 개인정보가 그 후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됨으로써 장소적으로 수차 이전되는 경

우에도 '유출에 해당된다면 각 행위마다 모두 '유출'로 처벌의 대상◎l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

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을 금지하

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안에서) 밖으로 흘려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밖에 나가 있는 상태라면, 즉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 통제권을 벗어나 비로소 제3자

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 통제권을 벗

어나 제3자도 그 내용올 알 수 있었던 상태라면 이후 당해 개인정보가 장소적으로 이

전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유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하 다.

(2)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울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

돌, 즉 ①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은 J법원 재판연구관들이

AD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고, 사건 기록에는 편철되지 않는

점, ② 그 출력물 해당 파일은 원칙적으로 J법원 내에서만 설치되어 운영되는 재판연

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에 등특되어 J법원 내에서만 직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

람 . 다운로드 . 출력이 가능할 뿐 J법원 외부에서는 위 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점, ③ 2009. 8경부터 시행하고 있는 J법원 내부 지침인 사건절차진행정보 및 연

구관 보고서 등의 보안에 관한 유의사항 제2조, 제4조가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 의

견서 등은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며, 일부 예외 사유롤 제외하고는 파일, 인쇄본 등

어떠한 형태로든 그 전부는 물론 일부도 J법원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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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그 적용대상자롤 재판연구관, P기관 근무 법관, AD법관 비서관, 사무원 등

J법원 근무자들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법원 대부에서만 검토보고

서 등 출력물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 통제권이 미치고 그 외부에 있는 경우에

는 이미 그 관리 . 통제권을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따라서피고인이2018. 2. 1a경법관직을사직하면서가지고나온검토보

고서 등 출력물이 이러한 J법원 사무실이 아닌 AI법원 사무실에 있던 것이라면, 피고

인이 사직 후 변호사 사무실로 가지고 나와 보관 . 비치한 출력물 가운데 일부 개인정

보가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이미 개인정보처리자인 J법원의 관리 .통제권을 벗어난 것

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룰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개인정보유풀의범의유무

사건절차진행정보 및 연구관 보고서 등의 보안에 관한 유의사항 제5조 제1항 제3호

가 하급심 법원이 동종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J법원판결의 판시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J법원 외부에 검토보고서롤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AI법원 사무실에 있던 출력물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

고인이 J법원에서 K 또는 L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소지 . 관리한 것이 아니라 AI법

원 재판 과정에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담당하

던 사건 메모블과 함께 AI법원 사무실에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을 보관하다가 법관직을

사직하면서 사무실에 있던 다른 개인소지품올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이러한 검토보

고서 등 출력물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후 공소사실 기재의 성명 등 개인

정보틀 변호사 영업에 활용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

어,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유출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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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도의 점

개점유및범의에관하여

(1)절취란타인이점유하고있는재물을점유자의의사에반하여그점유롤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

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

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롤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J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J법원 2이6. 12. 15. 선고 2016도

15492 판결 참조).

(2)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을종합하여인정되는아래와

같은 관리범위, 관리실태 및 관행, 피고인이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

와 보관 기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출력물에 대한 절도의 범의가

있다거나 출력물에 대한 대한민국의 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피고인이절취했다는검토보고서등출력물은공소사실자체에의하더

라도 이미 20M. 2. 13.경부터 2017. 2. 8.경까지 사이에서부터 피고인이 졔속 소지 .

관리해 오던 것으로서 피고인의 근무지 변경에 따라 그 출력물이 있는 곳도 계속 달라

졌 다.

(나)J법원재판연구관이작성한보고서는원칙적으로J법원내부에서만사용

이 예정되어 있고 J법원 외부로 반출된 경우에 대벼한 보관 방법이나 회수절차 등이

특별히 마련퇸 것은 없고, 실제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적도 없다. P기관 윤리감사관

실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 처음으로 201S. 9. 9.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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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은 같은 달 12. 그 목록을 작성해서 송부했다. 툭

별히 회수에 장애가 될 사정이 없지만, 현재까지도 위 출력물에 대한 회수조치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다)2019. 10.4자J법원의사실조회희신에따르더라도J법원에서타법원

으로 전출할 때 재판연구관들이 소장하고 있던 재판연구관 보고서 출력물을 반환 또는

폐기하도록 조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움", 재판연구관이 보고서의

생성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초고나 다른 사건 보고서 출력물 등은 어떻게 관리하

고 있는지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조치 없음''으로 회신하고 있다.

(라)J법원재판연구관으로근무했던증언AR은이법정에서업무과정에서

출력하여 참조한 검토보고서 등은 통상 파쇄하거나 버리고, 타 법원으로 전출할 때 본

언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롤 업무에 참조한 다론 자료나 논문돌과 함께 자신의 업무 데

이터라고 생각하고 가져간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CE 역시 어 법정에서 재판연구관

보고서 출력물은 폐기하여 버리고, 타 법원에 전출할 때 본인이 작성한 것은 USB에 담

아서 가지고 간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피고인도AI법원재판업무에참고하기위하여검토보고서등출력물을

취득하여 검토한 후 그 과정에서 작성되었던 사건 메모와 함께 AI법원 사무실에 보관

하다가, 법관직을 사직하면서 다른 개인 소지품과 함께 위 메모들에 끼워져 있던 위

출력물을 가지고 나왔다.

(바)피고인이검토보고서등출력물을AI법원재판업무에활용한것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향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사건 수임 및 변론 활동에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소에 보관 . 비치하여 변호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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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객체에관하여(가정판단)

(1)절도죄의객체는관리가능한동력을포함한'재물'에한한다할것이고,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 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

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

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룰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

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

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디(대법원 2002.

7. 2. 선고 2002도745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이 J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

시스템 내지 J법원 재판연구관들 개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절취한 것이라

면,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 되어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설령공소사실기재처럼J법원이관리하는것으로서,검토보고서를출력하

는 데 이용된 출력용지 자체들 절취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검토보고서를 직

접 전달한 재판연구관 또는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으로부터 파일을 다운로드한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검토보고서 정보를 출력한 것은 모두 J법원이 처리

하는 업무, 즉 재판연구관실에서 상고심 사건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

이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검토보고서 정보를 출력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대한민국이 그 출력용지 자체에 대하여는 재판연구관이나

피고인의 사용과 소지를 허락하였다고 보인다.

또, 인쇄된 내용을 제외한 출력용지 자체는 소모품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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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출력을 위해 사용되는 순간 이미 그 단계에서 본래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라

서 이후로도 계속 대한민국이 사실적 관리가능성과 지배의사롤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

고, 피고인의 점유 이전이나 처분에 관하여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사가 재물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

6223 판결에서의 LDM REFLECTOR 설쳬도면 1장 등은 재물로서의 성격이나 가치가

출력용지 자체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반환하거나 파기하지 않고 AI법원

사무실로 가지고 나왔더라도 출력용지 자체에 대한 절도의 고의가 있다거나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검사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이른바

'전관예우'라는 사회적 병폐틀 근절하기 위한 것◎]고 2000. 1. 28. 개정 시 직무상 '취

급하게 된' 사건을 추가함으로쩌 가벌성을 대폭 확장하여 현실적으로 취급하였을 것울

요하지 않고 추상적오로 당해 직무롤 취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 경우도 포함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J법원 L . K연구관으로서 재판연구관실 업무틀 통할하고, 총콸 재

판연구관 등을 통하여 신건 및 심층 사건 보고연구관 지정 및 각종 보고서 검토에 관

여하였으며, 일반적으로 L연구관(민 . 싱자)과 K연구관(헌법 . 행정, 형사 . 근로, 조세,

지재)이 각 분야를 정하여 보고서를 검토하여 언제든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수정 . 보완

올 지시하거나 처리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L연구관이라고 하더라도 모

든 상고심 사건을 통할하는 지위에 있어 면 . 상사가 아닌 그 외 분야에 대해서도 보고

= w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1특14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직무상 취

급하였거나 취급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이 J법원에 계속된 사실조차도 몰랐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처럼 관여한 실체가 없음에도 이를 취급한 사건으로 의제하

여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한 다 .

나. '취급'의 의미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 관련규정

체계, 구체적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이라 함은 직무상 직접적 . 실질적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게

된 사건으로 제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

다. 법를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

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

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조항은 장래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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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직 중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공무원으로서 얻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무원의 직무염결성을 보장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 또한, 공

무원으로 재직 중 알게 된 정보 혹은 공적임무를 수행하면서 형성된 관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여 변호사 직무의 공정성, 변호사의 품위와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되어 어느 일방을 대리하게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금지조항의 입법목적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는

이 사건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서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을 수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

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마880 결정 참조).

3) 이 사건 조항과 별도로 이른바 전관예우를 방지하여 국민의 사법 및 공직에 대

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호사법이 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되면서 제

31조 제3항이 신설되어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는 퇴

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

게 되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은 종전 근무기관과의 관계들 전제로 적용되는 반

면, 이 사건 조항은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전제로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과 달리 이 사건 조항은 직무수행의 금지기한을 두지 않고, 변

호사로서 실제 수행한 직무 내용이나 비중에 관계없이 단순히 수임 사실 자체, 즉 변

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도 징계처분을 넘어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에 의하

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데,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 공무원의 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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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직무수행의 절차와 내용, 사건의 성격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추상적 관여

가능성만으로 형사처벌까지 한다면 수임제한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 변호사로서 직업수

행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

4) 같은 수임제한에 관한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과 달리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어

기간의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수임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쳬처분을 넘어 형

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하려면 재직 중 실제로 알게 된 어떤 정보나 사건장악력 혹은

공적엄무틀 수행하면서 형성된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컨대 L연

구관 퇴직 직전에 접수만 되어 있는 단계의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후 수임한 경우

처럼, 극단적으로는 위 제31조 제3항에조차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조

항에는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형벌은 책임에 기초

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5)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임을 승낙한 사건과 상대방이 위임한 사건

이 동일한지 여부는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지 여부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 사건 조항도 위 제31조 제1항 제1

호와 같은 수임제한 조항에 규정되어 있고, 변호사 업무의 공정정을 담보하고 변호사

에 대한 신뢰롤 구축한다는 입법취지가 같다는 점에서 위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사건

범위에 관한 해석은 이 사건 조항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과

관련이 있더라도 분쟁의 실체 또는 실질적 쟁점이 다론 사건은 얼마든지 수임할 수 있

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의 금지규범을 위배하여 변호사법 쳬u3조 제5호에 따라 처벌

되는 변호사법위반죄는 수임하는 사건이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과 그 분

쟁의 실체나 실질적 쟁점이 동일하다는 점에 대한 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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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것인데, ◎I는 사건의 실체나 쟁점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처리하

기 전에는 알 수 없다.

6)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담당 재판연구관을 지휘 .지도하여 (신건 및 심층검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취급하였다는 식으로 다소 모호하거나

혼동되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취급의 직접적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다.

변호사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역시 사건을 취급하는 것과 그 공무원울 지휘 . 감독하

는 것이 구조상 구별됨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또 취급한 사건은 관여한 사건(제89조

의6 제G항)과도 구분된다.

7) 만약 일반적 . 추상적 관여가능성만으로도 사건을 직무상 취급한 것으로 본다면,

이 사건 조항이 직무상 취급한 사건과 취급하게 된 사건울 구별하고 있는 의미도 없어

진 다.

8) 검사는 수임이 금지되는 사건이 실제 직무상 취급한 것뿐만 아니라 취급하게 된

것도 포함하고, 이는 현실적으로 취급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당해 직무

를 취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검사는 피

고인이 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직무상 취급하게 된 것으로 기소하지도 않았는데, 직무

상 취급한 것으로 보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입장에서라면 공소장 변경도 사실상 아

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런 해석에 의하여 피고인이 선임 특히 L연구관오로 재직한 기간 동안 상고

심 계속 중인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죄의 성립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

형법정주의 원칙도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또, 주심 AD법관을 보좌하여 조사 . 연구업

= 1이 =



썅
본 판결문은 판켤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폴력되었습니다.

영리묵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붙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1-14

무롤 담당할 뿐 사건의 판단권자도 아닌 재판연구관이 오히려 같은 상황에서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은 주심 AD법관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불합리

하다 .

9)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과 직무상 취급한 사건이 형식적으로 구별이 되기는 한

다. 그러나 예컨대 이 사건에서는 재판연구관의 보고서롤 실제로 검토하는 경우와 같

이 직무상 취급한 사건과 달리 아직 외부로 표출되는 실행행위로서의 정형이 없어 실

제로는 재판연구관으로서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나 사건장악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의 행위와 전혀 무관한 상황만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고, 실제 그 구체적인 범

위룰 획정하기도 매우 어렵다.

법관의 직에 있었다는 사실 자쳬만으로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을 제한하는 변

호사법 제31조 제3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에도 변호사법 제n3조 제5호가 그 처벌에

있어서는 직무상 실제 취급한 사건과 취급하게 된 사건에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는 이

상,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죄형균형과 책임주의 원칙상

실제 취급한 사건과 최대한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야 한다.

일응의 추상적 기준으로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이라 함은 통상의 직무수행절차에 의

할 때 근접한 시간 대에 현실적으로 바로 취급에 착수할 수 있게 된 사건을 의미한다

고 보아야 한다.

10) 검사는, 200α 1. 28. 변호사법이 전부재정되면서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법조풍

토를 쇄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항에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까지 추가하여 가벌성

을 대폭 확장한 입법자의 의도롤 반드시 고려하여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을 해석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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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2. 17. 제208회 제16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이번에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기된 배경은 98년도에 의정부 법조리비 사건 또 금년에 대전 법조비리

사건 등으로 해서 드러난 광범하게 확산되어 있는 법조비리를 척결해야 된다. 그런 것

을 배경으로 해서 법무부에서 모처럼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법조풍토롤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개혁을 개정안에 담아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변호사법개정법률안(대안) 원문(의안번호 152싶96, 제안일자

1999-12-17)의 대안의 제안이유에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바 있는 법조비리

의 근원적 척결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

는 사실은 언정된다.

그러나 위 회의록 해당부분은 법조비리 척결을 위한 여러 제도개혁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는 포괄적 설명일 뿐 구체적으로 이 사건 조항의 개정 취지라고 보기 어렵

다. 마찬가지로 위 변호사법개정법률안(대안) 원문에 따르더라도 ''2. 대안의 제안이유"

에 '재판.수사기관 직원들과 변호사와의 유착관계 근절을 위하여 (충략) 판사. 검사

등으로 재직 중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후 수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만 규정하

고 있을 뿐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까지 추가하여야 할 배경이나 이유에 대하여는 아

무런 설명이 없고, ''3. 대안의 주요 골자''에서도 여러 개정 및 신설 법률 조항들을 나

열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 사건 조항은 빠져 있다.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법조비리 척결이라는 개정법률의 취지가 새로이 신설되거나

개정된 조항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 이유를 넘어, 개별적으로 이 사건 조항에 관

하여 실질적 . 직접적인 처리가능성에 대한 일체의 고려 없이 일반적 . 추상적 관여가능

성만오로 무조건 취급하게 된 사건으로 보아 가벌성을 확장하려는 의도였다고 해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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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1) 검사는 또, 피고인이 이 사건 검토보고서를 직접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고심 소송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논리대로라면 검토보고서를 직접 검토하였는지

여부라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검토보고서를 성실하게 검토한 K.L연구관에 비해 검토를 게을리하거나 K.L연구관

및 총괄 재판연구관 등의 업무범위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직접 검토업무룰 회피한

K . L연구관의 처벌범위가 축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후의 수임을 고려하여 작위적으로 사건의 취급을 조절한다

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 실제 취급한 사건 수와 수임이 제한되는

사건 수가 비례할 수 있지만,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나 사건장악력을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려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I다.

12) 변호사직무에 관한 모범규칙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의 고객과

변호사의 관계에 관한 Rule 1.126)도 전직 판사인 경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이 아니라 직

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건인 경우에 한하여 수임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다.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이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쳬 된 사건에 혜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의 직무 이력과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의 처리 경과

적법하게 쾌택하여 조사한 증거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a) Except as stated in paragraph (d), a lawyer shall not represent anyone in connection with a matter in
which the lawyer partlcipatedpersonaWy and substantialu as a judge or other adjudicatlve officer or law
clerk to such a person or as an arbitrat이, mediator or other third-parb/ neutral, unless all parties to the
proceeding give informed consent, confirmed i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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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고인은2014. 2. 13.부터2016. 2. 10.까지J법원K연구관으로,다움날부터

2017. 2. 8.까지 L연구관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AI법원 제33민사부에서 재판업무룰 담

당하다가 2018. 2. 13. 법관직을 사직하고, 같은 해 3.경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여

2018. 6. 11.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수임하였다.

나)이사건상고심사건은2014. 11. 11.J법원에접수된이후,AX조담당재판

연구관 AW이 2015. 2. 5. AX조 AV 부장연구관의 감수롤 거쳐 '전속연구관 검토 또는

AX조 회부' 의견으로 주심 AD법관에게 신건보고롤 하였고, 이후 추가 검토롤 위하여

AX조 심층조에 회부된 이래 별다른 검토가 없다가 20W. 2.경 총괄 재판연구관을 통

하여 재배당 받은 재판연구관 AS이 같은 해 8.경부터 이 사건 상고심 사건 검토를 시

작하여 같은 해 10. 18. 심층 검토보고서룰 작성 . 입력하였으며, 2018. 6. 2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2)판단

가)사건울직무상취급했다고할수있으려면'담당재판연구관을지휘.지도하

여 심층검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을 취급하였고,'라는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처

럼 어떤 업무롤 수행했어야 한다. 수행의 사전적 의미도 '생각하거나 쳬획한 대로 일을

해낸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선임 또는 L연구관으로서의 직무틀 처리했던 어떤 행

위가 실제로 있어야 한다.

나)살피건대, J법원AX조부장재판연구관AV이나재판연구관AS,AW이검찰

조사 당시 'K . L연구관은 상고사건에 대한 재판연구를 포괄적 . 전반적으로 주관하고

있고 사건의 조사 . 연구 지휘가 본연의 임무이므로 필요하면 언제든 담당 재판연구관

과 함께 내용을 파악하고 처리방향을 고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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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러나AQ,AS,AV예대한각검찰진술조서의진술기재에의하면,피고인

이 재직할 당시 L . K연구관은 민사 신건 검토 업무를 제외하고 신건 담당 재판연구관

의 지정이나 검토보고서 작성 및 보고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후 심층사건 검토과정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해당조의 총괄 재판연구관이 지정한 담당 재판연

구관으로부터 해당조의 토론과 총괄 재판연구관의 점검 . 수점 . 보완을 거친 검토보고

서와 의견서룰 보고받은 이후에서야 해당 사건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사실올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L.K연구관의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은 피고인이 K연구관으로 재직하던 2015. 2. 8. 신건 검토보고서가 작성되

어 주심 AD법관에게 보고되었는데, 피고인이 2016. 2. 11.경 민 . 상사 사건을 담당하

는 L연구관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2017. 2‘ 8.경 J법원 근무를 마치고 AI법원 재판업무

에 복귀한 이후인 같은 해 8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심층검토가 시작되어 같은 해

10.경 검토보고서가 작성 . 보고된 점, 실제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검토 . 보고한 AG조

담당 재판연구관 AW과 위 신건 사건 보고률 지도 . 검토한 부장 재판연구관 AV이 일

치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고심 사건과 관련한 보고룰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임 또는 L연구관으로서의 직무를 처리했던 어떤 행위가 실

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직무상 취급하거

나 취급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검사는,AV,AQ에대한각검찰진술조서의진술기재에의하면,총괄재판연

구판이 K연구관의 관리 .감독 하에 신건보고 재판연구관을 지정하므로, 피고인이

2015. 1.경 K연구관으로서 신건보고 재판연구관 지정에 관여한 점이 분명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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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

그러나 AV은 자신이 총괄 재판연구관이었을 때 담당 재판연구관 지정 전에 K연구관

과 상의한 기억이 없고, AW을 담당 재판연구관으로 지정한 사람은 FW 총괄 재판연구

관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55465쪽), AQ도 관여를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K연구관은 AG조의 초기 검토에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AG조

의 검토는 민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총괄 재판연구관이 감수한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

기록 52707쪽).

마)검사는,AQ,CH,AV에대한각검찰진술조서의진술기재에의하면,피고인

이 언제든지 시스템에 등록된 신건 검토보고서를 확인하고 추가 보완지시를 할 수 있

는 객관적인 상황에 있었고, 신건보고 재판연구관 AW이 작성하여 AD법관에게 보고한

검토보고서를 세세히 검토하지 아니한 것은 우연적이고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취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연적이고,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이유로 검토하지 아니한 것을 검토한 보고

서와 같게 취급한다면 오히려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AW은 AV 부장 재판연

구관에게 신건 검토보고하고, 부장 재판연구관이 바로 AD법관께 보고 드렸으며, 피고

인에게는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4406쪽). AV은 AW이 신

건 보고할 당시 AX조는 부장 또는 총괄 재판연구관까지만 보고했고, K연구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5467쪽).

바)검사는,AQ에대한검찰진술조서의진술기재에의하면,주심AD법관이심

층검토를 지시한 2015. 2월 말경이나 3월 초순경에는 피고인이 AX조를 총괄하는 K연

구관으로서 총괄 재판연구관과 협의하여 심층 재판연구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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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였오므로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취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Q은 공동조의 경우, 조별로 연구관별 전문분야의 차이, 업무부담의 정도 및

관련사건 처리 경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재판연구관을 지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

람이 총괄 재판연구관밖에 없고, 재판연구관에 대한 배분과정에 수석 또는 K연구관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27o9쪽). AV은 주심 AD법관이 심층검토

롤 지시한 사건도 원칙적으로 총괄 재판연구관이 지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5460쪽). 또, 검사의 입장대로 심층 재판연구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였다

는 사실 자체로 o] 사건 상고심 사건을 직무상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사건

조항이 직무상 취급한 사건과 취급하게 된 사건을 구별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

렵 다.

사)검사는,AQ,AS,AW에대한각검찰진술조서의진술기재에의하면,주심

AD법관이 지시하는 과정에서 K연구관인 피고인이 심층 재판연구관의 검토과정에도 직

접 개입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

도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되었다는 점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Q은 AS 재판연구관이 2017. 10.경 작성한 심층검토 보고 이전 추가 보고서

작성은 없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54837쪽), AS도 사건을 재배당 받은 후 2017. 8.경

까지는 검토하지 않다가 같은 해 1o. 18. 시스템에 심층검토 보고서를 입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522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2016. 2. 11.부터

는 L연구관으로 보직이 변경됨으로써 헌행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점, 심층사건 검토과

정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해당조의 총괄 재판연구관이 지정한 담당 재판연

구관으로부터 총괄 재판연구관의 감수롤 거친 검토의견서를 보고받기 전에는 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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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검토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L연구관으로 보직 변경되기 이전에도 심층 재판연

구관의 검토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취급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아)검사는,AU,AQ에대한각검찰진술조서의진술기재에의하면,L연구관이

직접 또는 K연구관을 통해 모든 재판연구관 사건을 통할하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

라 상고심 쳬속 중인 모든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롤 위한 절차룰 총괄 . 관리함으로써

이를 담당해 왔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상고심 사건에 대해서도 취급하거나 취급하

게 되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처럼 L연구관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고심 졔속 중인 모든 사건을

취급하게 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

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 이러한 일반적 . 추상적 관여

가능성만으로도 사건울 취급하게 된 것으로 해석한다면,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 . 연구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주심 AD법관의 재판업무룰 보조하는 역할올 함에 불

과한 재판연구관이 일부 사건을 취급하게 되는 주심 AD법관보다도 훨씬 더 많◎l 모든

사건을 취급하게 된다는 결과가 되어 납득하기 어렵다.

라.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것임을 전

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V.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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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롤 선고하고, 형법 제58

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룰 공시하기로 한다.

판 사 박남 천재 판장

심 판판 사

◎I 원식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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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D: 담당변호사 AE, AF, AG

2020. 2. 13.판 결 선 고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I 판결의 요지률 공시한다.

이 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 A은 2016. 2. 11.경부터 2018. 2. 12.경까지 AH지방법원 AI 부장판사로 재직

하면서, 새지방법원장의 위임을 받아 형사재판부 재판장, 영장전담판사 인선 등 재판

부 구성, 법관 근무평정 및 사건 배당 등 업무를 관장하고, 형사재판에 관한 기획 . 공

보 업무를 총괄하는 등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 C는 AJ과 함께 2016. 2. 22.경부터 2017. 2. 19.경까지 AH지방법원에서

각각 제AK . AL . AM 재판부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면서 각종 영장청구에 대한 심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범행 결의

AN 대표 AO가 2016. 4.경 서울구치소 대에서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AP을 폭

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전관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및 고액 수임료 등의 문제점을 지

적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2016. 4. 28.경 'AO 상습도박 사건을 배당받은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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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법조브로커로부터 AO에 대한 선처룰 부탁받았다'는 등의 현직 법관 연루 의

혹이 보도되면서 이른바 'AO 게이트'로 불리는 법조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검찰 수사가 현직 법콴에 대한 비리 수사로 확대될 것에 대비하

여 수시로 수사상황을 파악하면서 수사 확대 저지 등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하

고, 은밀히 AH지방법원으로부터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통해 확인되는

'AO 게이트' 연루 법관 수사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수사기밀을 보고받고

연루 법관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으로 필요한 정보룰 수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경 법원행정처 AQ으로부터 '법원 대부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대응책 마련에 필요하니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율 통해 검찰의 수사상

황 및 방향 등을 확인하여 보고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룰 받게 되자, 법관 비리 은폐 .

축소를 통한 사법부의 부당한 조직보호롤 위해 법원행정처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

'AO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을 수집한 후 보고하기로 마음먹고, AR에 있는 새지방법원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 등 영장전담판사들에게 법원행정처의 수사기밀

수집 .보고 지시를 전달하면서 'AO 게이트와 관련하여 여러 명의 법콴들이 거론되는

등 법관 비리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의 영장이 접수되면 수사기록욜 검토하여 법

관들이 그 사건에 얼마나 연루되어 있는지 사실관계룰 파악해야 한다. 수사기록에 등

장하는 법관 관련 내용 및 사실관졔률 상세히 파악하여 보고해 주고, 수사기록 중 법

관 관련 수사보고서, 조서 등 중요 자료롤 복사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피고인

B, C 등은 이률 수락하였다.

피고인 B, C와 AJ은 같은 사무실에 함께 근무하면서 평소 중요 사건의 경우 영장전

담판사 3명이 영장 심사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사 상황 및 영장 접수 . 처리 정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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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룰 공유하는 방식으로 업무룰 처리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올 통해 법원행정처

지시를 전달 받게 되자 'AO 게이트' 사건 관련 법원행정처의 요구 사항, 법관 비리 관

련 수사상황, 증거관쳬 등을 공유하면서 'AO 게이트' 사건 압수수색영장, 계좌추적영

장, 통신염장, 체포 . 구속영장이 배당되면 배당된 영장을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가 직

접 법관 비리 관련 수사상황, 관련자 진술 및 증거 요지 등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수사기록 중 법관 비리 관련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조서 등 자료 사본을

만든 다음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계획하였다.

3. 범행 사실

구속 .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실체진실 규명을 위해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수단으

로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는바, 그 대상과 증거관계 등이 유츨될 경우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국가의 범죄에 대한 대처 기능

이 상실되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 '법관에 의한 영장 심사' 제도

는 그 심사 과정에서 심사 자료인 영장청구서 및 수사기록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을 것

이라는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

영장첨구 심사 재판(이하 '영장재판') 심리자료는 범죄혐의자, 법원행정처 등에 누설

될 경우 적시의 수사. 재판을 통한 실체진실 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중대한 장

애률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등 외부로부터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압

력이나 부당한 개입도 유발할 수 있는 등 재판의 독립을 핵심 요소로 하는 법관의 재

판 기능에 중대한 장애룰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직접 영장을 심사하는 영장전담판

사 외에 범죄혐의자, 법원행정처 관쳬자 등 누구에게도 수사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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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6, 5. 3.경부터 2016. 9. 9.

경까지 사이에 AH지방법원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AH지방법원에 접수된 'AO 게이트'

사건의 각종 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퇸 수사기록으로부터 법관 비리 수사진행 상황,

증거관계, 향후 수사 계획 등 수사기밀과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사보고서 등 기

록 사본을 입수한 후 아래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내용들을 정리한 문건 파일 9개

및 수사보고서 사본 1부롤 AQ에게 송부하였다.

또한, AQ은 검찰 수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일부 법관들의 비위 협의가 점차

구체화되자, 2016. 6. 22.경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AO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A

s, AT 등 현직 부장판사 7명의 가족관계와 그들의 배우자, 前 배우자, 자녀, 부모 등

31명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불법 수집한 다음, 암호(AU) 설정 보안 문건으로 정리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서 '검찰◎l 법관 수사 확대를 위해 AS 부장 등 현직 부장판사

들의 가족에 대한 통신 또는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하려는 시도에 대비하여,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이 자료률 토대로 영장 정구 대상에 위 법관들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살피고 통상적인 경우보다 엄격히 심사하라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전하라'는 취지

로 지시하였는바,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A은 영장전담판사 중 선임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 나머지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수사 확대룰 저지하기 위한 목적

의 'AO 게이트' 사건 연루 법관 가족관계 문건을 이메일로 전파함과 동시에 '법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계좌추적영장 등을 더 엄격히 심사하라'는 취지의 영장재판 가이드

라인을 전달하여 이를 공유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AS 등 현직 법관 및 그 가족

들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피고인 B, C는 AS과 그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영장, 통신영장 등을 전부 또는 일부 기각하기도 하였다.

독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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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행정처는 2016. 5.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AV을 팀장으로 하고 법원

행정처 집의관됨)로 구성된 TFT 활동 등을 통해 AO 상습도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

사 및 공판 콴련 의혹을 생산 . 활용하여 검찰을 압박하는 방안, 언론의 관심을 법원에

서 검찰로 돌리는 방안, 검찰총장 압박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1) 2016. 5. 3.자 범행

피고인 C는 2016. 5. 2.경 AH지방법원에 접수된 AW에 대한 쳬포영장청구서, AW

AP, AX, AO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서, AO, AP, Aw, AX, AY에 대한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요청허가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O 게이트' 사

건 관련 법관 비리 수사 상황올 파악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수사기록에 의하면, AZ

BA 사건과 관련하여 AP 변호사가 항소부 배당 전에 보석으로 빼낼 수 있는 재판부로

2부 등을 언급하였고, 2부로 배당되자 반기면서, 보석 확답도 받았으며 보석청구서 접

수 당일 담당 재판부와 식사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AO 새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AP

변호사가 자신은 작업할 줄 아는 변호사라면서 50억 원올 요구하였고, 배당 담당 직원

에게 작업하여 원하는 재판부로 배당한 다음 인사권자를 통해 재판부에 얘기하겠다거

나, 관련 부장판사나 주심 판사도 잘 알고 지내면서 자주 식사하는 사이라는 말도 하

였다고 한다'는 취지의 법관 비리 관련 주요 진술 내용, 검찰수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

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5. 3.경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

대로 '관련자돌의 진술내용, 검찰수사 진행 경과 및 향후 수사 예정사항'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5. 3퉤자 문건'◎I라고 한다)률 작성하여 AQ에게 송부하였다.

(2) 2016. 5. 10.자 범행

1) 熙심의관 BC, BD실 심의관 BE, BF, BG, BH실 심의관 BI, BJ, BK실 심의관 BL, “ BN심의관실 심의관 B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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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온 2016. 5. 9.경 영장전담판사 AJ으로부터 새지방법원에 접수된 AW, AP

에 대한 체포영장청구서, AO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첨구서, AY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첨

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 검토 과정에서 지독한 수사기밀에 대하여, '수사기록에

의하면, AP 변호사가 AO 사건, BP 회장 사건 등을 집행유예 첨탁 등 조건으로 수임하

여 선임계 없이 활동하였으며, 수임 과정에서 판사, 검사와 20년 지기, 동기, 친한 사

이 등 친분울 내세워 수임하였다고 한다'는 취지로 보고받으면서 수사기록 중 위 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AJ이 직접 복사기롤 이용하여 만든 사본을 전달받았고,

2016. 5. 10,경 위와 같이 AJ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AP의 사건수임 경

위 및 향후 수사 예정사항' 동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5. 10.자 문건'◎]라고 한다)

률 작성하여 AQ에게 송부하였다.

(3) 2016. 5. 12자 범행

피고인 B은 2016. 5. 11.경 AH지방법원에 접수된 AP에 대한 구속영장첨구서와 이

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O 게이트' 사건 관련 법관 비리 수사 상황

을 파악한 다움, 피고인 A에게 '수사기록에 의하면, AP 변호사가 AO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장이 22년 지기라거나 재판장과 배석판사롤 밖에서 만나 대접을 했고 지인을 통하

여 주심판사에게 선처룰 부탁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AZ BA 사건과 관련하여서

도 1심 재판장에게 핸드백을 사줘야 한다거나, 항소심 재판장과 25년 지기로 재판부와

식사률 하고 판사들을 접대하겠다는 말도 하였다고 하고, 실제 고급 핸드백과 시계룰

구입하여 AP 변호사 측에 전달하였다는 진술도 있다'는 취지의 법관 비리 관련 주요

진술 내용, 검찰수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면서 수사기록 중 위 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올 만들어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5.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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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AP에 대한 범죄사실 개요,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및 관련 사건 진행경과'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5. 12.자

문건'이라고 한다)롤 작성하여 AQ에게 송부하였다.

(4) 2016, 5. 17.자 범행

피고인 B은 2016. 5. 16.경 새지방법원에 접수된 AO, AX에 대한 쳬좌추적영장청

구서, AO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O 게이트' 사건 관련 법관 비리 수사 상황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수사기록

에는 AP 변호사와 법원 관계자 사이의 통화내역이 붙어있지 않고, BQ 부장과의 문자

몌시지만 첨부되어 있다. AX 변호사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 AO 구명로비리스트에 기

재된 사람들의 통화대역 제공요첨 허가서가 발부되었다'는 취지의 검찰 수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면서 수사기록 중 위 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만들어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5. 17.경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계좌추적영장 발부 등 검찰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5. 17.자 문건'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AQ

에게 송부하였다.

(5) 2016. 5. 18.자 범행

피고인 B은 2016. 5. 17.경 AH지방법원에 점수된 AP에 대한 구속기간연장신청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O 게이트' 사건 관련 법관 비리 수사 상

황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수사기록에 의하면, AP 변호사의 남편은 AP 변호사

의 부탁으로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다액의 현금, 수표, 3만 달러, 메모지, USB(9

개)룰 검찰에 임의로 제출하였고, AP 변호사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결정을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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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의 법관 비리 관련 주요 진술 내용, 검찰수사 진행상황 등울 보고하면서 수사기록

중 위 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만들어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5. 18.경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올 토대로

'구속기간 연장 결정, 압수수색 진행경과 및 압수물 내역'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5. 18.자 문건'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AQ에게 송부하였다.

(6) 2016. 5. 25.자 범행

피고인 C는 2016. 5. 24.경 AH지방법원에 접수된 BR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파정에서 'AO 게이트' 사건 관련 법관 비리 수사 상

황을 파악한 다욤, 피고인 A에게 '수사기록에 의하면, AP 변호사는 아직까지는 현직

상대 첨탁에 대해 함구하고 있고, BA 사건 관련 법관 비리 수사 단서는 아직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법관 비리 관련 주요 진술 내용, 검찰수사 진행상황 등울 보고하면서

수사기록 중 위 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울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올 만들어 전

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5. 25.경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올

토대로 'AP의 진술내용, 향후 수사 예정사항' 등을 기재한 보고서률 작성하면서 '언론

의 현직 상대 수사 요구가 강하여 AP 변호사 말만으로 수사를 종결하기 어려운 현실

이어서 AP 변호사 기소 후 현직 상대로 통화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한 다음 그 보고서(이하 '2016. 5. 25.자 문건'이라고 한다)를 AQ에게 송부하였다.

(7) 2016. 8. 10.자 범행

피고인 B은 2016. 8. 10.경 새지방법원에 접수된 BR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서,

계좌추적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뢴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위 수사기록에 편철된 'AO

공여자들 진술, AS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전달한 BR에게 금품올 건넨 AO 회사 직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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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 진술, AO 발행 수표 일부가 AS 부장판사 가족 쳬좌에 입금된 대역, AS 부장판사

와 AO의 70여 회 통화내역 분석결과' 뿐만 아니라 체포, 구속 등 방향을 예측할 수 있

는 내용인 '사안의 중대성, AS 부장판사의 증거인멸 시도 관련 진술' 등이 기재된 총

153쪽 분량의 '2016. 8. 9.자 수사보고서[피의자 BR에 대한 압수수색, 금융계좌추적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필요 보고]'를 직접 복사기롤 이용하여 사본을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8. 10.경 'AS 부장판사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각종 소명

자료 및 향후 수사 예정사항' 등이 기재된 위 수사보고서 사본(이하 '2016. 8. 9.자 수

사보고서'라고 한다)을 그대로 AQ에게 송부하였다.

(8) 2016. 8. 23.자 범행

피고인 A은 2016. 8. 22.경 영장전담판사 AJ으로부터 AH지방법원에 접수된 AS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첨구서, 계좌추적영장첨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 검토 과정에서

지득한 수사기밀에 대하여, '수사기록에 의하면, 관련자는 차량대금 5,000만 원울 포함

하여 모두 2억 원을 AS 부장판사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재 혐의 내용은

합계 2억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인데 계좌추적 결과 현금 2억 5,400만 원이 AS 부장

측 쳬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AO 측의 입찰보증금 반환소송 사건과 관련

하여 AO 측 담당자는 AO로부터 담당 재판부에 작업을 다 해놓고 골프 접대룰 했다는

말을 수회 들었다고 한다'는 취지로 보고받으면서 수사기록 중 위 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AJ이 직접 복사기룰 이용하여 만든 사본을 전달받았고, 2016. 8. 23.경 위

와 같이 AJ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AS 부장판사 입건사실 및 금품수수

경위, 관계자의 진술내용'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8. 23.자 문건'이라고 한다)

작성하여 AQ에게 송부하였다.르
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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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6. 9. 3.자 범행

피고인 C는 2016. 9. 1.경 AH지방법원에 접수된 AS에 대한 구속영장첨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O 게이트' 사건 관련 법콴 비리 수사 상황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계좌추적 결과 2014. 7. 16. AS 부장판사의 딸 명의 계좌

에 합쳬 1,8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2015. 2. 6. 레인지로버 차량이 AS

부장판사의 처 명의로 이전 등록되었으며, 관련자가 AS 부장판사에게 2015. 2. 17. 2억

원, 10. 27. 1,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2016. 6. 5.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AS 부장판사

의 배석 이름이 기록에 등장한다'는 취지의 법관 비리 관련 주요 진술 내용, 계좌추적

및 통화내역분석 결과, 검찰수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면서 수사기록 중 위 보고 내용

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복사기룰 이용하여 사본을 만들어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9. 3.경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AS 부장판사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일자별 사건정리 대역,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사실'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9. 3.자 문건'이라고 한다)률 작성하여 AQ에게 송부하였다.

빼 2016. 9. 9.자 범행

피고인 C는 2016. 9. 8.경 AH지방법원에 접수된 AS에 대한 구속기간연장신청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O 게이트' 사건 관련 법관 비리 수사 상

황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수사기록에 의하면, AS 부장판사는 2억 원 수표 수

수와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은 받았다고 진술하고, 구속 이후 특별히 추가된 피의사

실은 없으며, AS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결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법관 비리

관련 주요 진술 내용, 검찰수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면서 수사기록 중 위 보고 내용

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만들어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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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9.경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AS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결정, 관계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9. 9.

자 문건'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AQ에게 송부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3.경부터 2016, 9.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ol

영장청구서나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으로부터 법관 비리 관련 주요 진술 내용, 검찰수

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등 외부로 유출될 경우 범죄수사 기능과 법원의 재판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o] 있는 수사기밀 및 영장재판 자료를 수집한 후 총 1o회에

걸쳐 위 내용들을 정리한 문건 파일 9개 및 수사보고서 사본 1부를 AQ에게 송부함으

로써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판 단

I.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법원행정처에서 임의제출 한 증거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법원행정처가 각종 정보저장매체 등 자료들 검찰에 임의제출 하게 된 이유는 사

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 및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

다. 그러나 관련 고발장과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대용

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리서 고발장 및 조사결과에 기재된 대용과 무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자료들은 임의제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와 그 사용자가 다를 경우, 정보저장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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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정보저장매체룰 임의로 제출할 권한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속에 포함된 전자정보률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의 실제 사

용자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정보저장매체의 사용자

(전자정보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없이 정보저장매체(하드

디스크, 이하 '하드디스크'라고 한다)와 하드디스크 대 전자정보룰 검찰에 임의로 제촐

하였다. 또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도 그 법적효과는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

우와 동일하므로 검찰은 하드디스크 등을 임의제출 받은 직후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을 작성하여 하드디스크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

고, 임의제출 받은 하드디스크 동에 대해 디지털포텐식을 하면서 하드디스크 사용자의

참여권 및 이의권도 보장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1)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영장에 의한 압수와 달리 '범죄 협의사실'이나 '압수할

대상물' 등이 분명히 기재된 법원의 영장이 존재하지 않아 압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지 불분명하게 되는데,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도 압수의 범위가 합리적인 범

위 대로 제한되어야 함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 비례

의 원칙 영장주의 등에 비추어 당연하다.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임의제출의 방

식을 취함으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잠탈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출자의 의사에 임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할 필

요성이 있다. 이 때 임의제출자의 임의제출 의사는 임의제출 당시, 즉 압수가 이루어지

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임의제출 당시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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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소송법 체계상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

106조가 적용되므로 압수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률 정하여 출력

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의 사무실 등

으로 옮긴 후 전자정보룰 탐색하여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전

쾌 압수.수색과정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은 임의제츨

된 전자정보 압수물울 탐색하여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일련의 압수.수책 과정에 피압수

자가 참여하는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포괄적 . 탐색적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전자정보 그 자체는 무체물이므로 그 소유나 점유률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자정

보가 기억된 정보저장매체의 소유나 점유룰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리서 정

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전자정보룰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218

조상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는 그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라고 할 것이다.

다. 법원행정처의 임의제출 경위

검사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다움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BS단체와BT노조등은2018. 1.29.경부터2018.5.30.경사이에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콴련하여 수사기관에 사법부룰 상대로 다수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법원장은 2018. 6. 15. 검찰의 수사에 대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올

발표했고, 검찰은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하여 본격

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였다.

②새지방검찰청온2018. 6. 19.법원행정처에AQ등의사법행정권남용의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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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자료제공울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법원행정처는 2018. 6. 26. 새지방검찰

청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410개의 문건을

임의로 제출하였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자료제공 요청에 따르면서도 AQ 등 법

원행정처 근무 법관들(BL, BU, BV, BW, BM, 이하 'AQ 동'이라고 한다)이 사용한 일부

하드디스크에 대하여는 하드디스크에 대량의 파일이 존재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콴련성이 없거나 개인정보나 통신비밀, 공무상비밀이 담겨 있는 파일, 관여자가 아닌

법관이 작성한 파일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츌올 거부하였다.

③이에검찰은2018.7.5.법원행정처에AQ등의하드디스크에대하여다시자

료제공을 요청하였고, 법원행정처장은 2018. 7. 6. AH지방검찰칭 검사장에게 아래와

응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위 하드디스크룰 제출하였다.같이 제한적으로

2. 귀청의 2018. 7. 5.자 수사협조의뢰(저장매체 임의제출에 따른 협조 요청)에 대하여 아래

의 점을 제외하고는 용하고자 하니 아래의 정에 관한 의견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 법원행정치의 귀 기관에 대한 임의제출 대상은 저장매체에 포함된 전자정보로서 두 기

관이 합의한 '파일'에 한정됨,

■ BX, BY 사용의 각 저장애체에 관하여는 디가우징 듕을 통한 복구 불능 상태인지 여부롤

귀 청이 확인하는 데 협조하는 것이고, 포렌식 조사틀 통한 각 저장매체 '파일'의 임의제출

여부는 추棠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함

■ 저장매처l 복제물은 두 기관이 함께 봉인 조치하여 귀 기관에서 보관하되, 봉인 해제는

원본의 존재 및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법원행정쳐의 참여하에 실시하며, 위

와같은복적이소멸하면법원행정쳐에반환하여야함.끝. 

④검찰은위와같이자료제출을요구하기에앞서2018.7.초순경법원행정처에

AQ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혐의사실 요지룰 정리하여 송부하였고, 이룰

기초로 임의제츨 형식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제출한 협의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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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중 'V. 그 외 사법행정권남용과 관련된 모든 범죄행위' 부분에는 "수사과정에서

추가 고발 또는 새로운 단서의 발견으로 혐의사실 추가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⑤법원행정처BZ심의관CA은2018. 7.9.법원행정치장으로부터권한을위임받

아 새지방검찰청에 AQ 등이 사용한 하드디스크 12개를 임의제출 하였고, 검찰은 같은

날부터 법원행정치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CB심의관 CC 등 법원행정처 관쳬자의 참여

하에 물리이미징을 실시하였다.

⑥검찰은2018. 7. 10.AQ등이사용한저장매체에대한물리이미징을완료했

고, 2018. 7. 17.과 18. 이틀간 파일이 비치된 대법원 내 사무실을 방문하여 해당 파일

을 열람하는 등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였다. 검찰은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는 컴퓨터

에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두 개의 모니터를 설치하여 하나는 수사검사의 파일 검색용

으로, 나머지 하나는 현장에 입회한 심의관(법관)에게 참관용으로 제공했다. 현장에 입

희한 심의관은 위 모니터를 통해 검사의 파일 검색 과정을 상시 관찰하면서, 검사가

수사와 무관해 보이는 파일을 검색하는 경우에는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소명

을 구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검색을 제지하는 조치룰 취했고,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면서 관련 검색어 입력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이 있는 파일을

선별한 다음, 선별된 파일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임의제출을 요청하였다.

⑦법원행정처는2018.7. 17.부터같은달20까지검찰로부터임의제출을요청

받은 특정된 파일에 대해 요청을 받은 날의 익일 오전 10시경 내부회의를 거쳐 파일의

관련성 및 임의제출 동의 여부에 관하여 검토를 한 후 최종적으로 임의제출 여부를 결

정하였고, 임의제출을 하기로 결정한 일부 파일을 순차적으로 검찰에 제출하였다. 검찰

은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2018. 7. 17.경부터 2019. 1. 16.까지 사이에 총 69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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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선별된 파일을 논리이미징을 통해 최종적으로 반출하였다.

⑧검찰은하드디스크의임의제출단계에서는'임의제출확인서',물리이미징단

계에서는 '이미징 등 참관 확인서' 및 '현장조사보고서', 최종 반출이 이루어진 논리이

미징 단계에서는 '임의제출 확인서'와 '데이터 반출 확인서(현장조사보고서)' 등을 작성

하여 법원행정치 관계자에게 제출하였고, 임의제출 확인서에는 검찰 및 법원행정처 관

계자의 자필 서명, 작성일, 파일명, 해쉬값, 파일 경로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⑨검찰은위절차를통해법원행정치장이정한제한된범위내에서만관련전자

정보를 임의로 제출받았는데, AQ에 대한 혐의사실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

는 '(160512) AP 사건 기록검토[A]' 파일을 2018. 7. 20. 임의제출 받고, '(160823) AS

부장[A]' 파일을 2018. 7. 23. 임의제출 받고, '(160523) AW 체포 등 사건 사질관계[

A]' 파일에 대혜서는 2018. 7. 26. 법원행정처에 임의제출을 요첨하여 같은 달 31. 임

의제출 받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5. 10.자 문건과 2016. 8. 9.자 수사보고서

를 제외한 나머지 8개의 문건을 임의제출 받았다.

㉲한편,검찰은법원행정처로부터임의제출받은증거들을토대로2018.7. 21.

AQ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AQ의 PC, USB 및 각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 등을 압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내지 (6), (8) 내지 0이의 각 문건을

모두 수집하였는테, 해당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범죄사실 중에는 AP 변호사와 AS 부장

판사 등이 관련된 AO 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AQo) AH지방법원 AI 부장

판사인 A로 하여금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수사기록 검토 과정에 지독한 공무상 비밀

을 입수한 후 보고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공무상비밀누설을 지시

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범행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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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판단

관련 법리와 법원행정처의 임의제출 경위 동을 살펴보면,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고 의심받는 AQ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사실과 직접

적으로 관련이 있다. ② AQ 등 법원행정처 근무자가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는 원래 대

한민국의 소유로 사용자에게 공적 업무룰 위해 제공된 것인데 AQ 등이 퇴직 및 인사

이동으로 법원행정처를 떠났기 때문에 사용권한 또한 법원행정처로 귀속되었다. 법원

행정처장이 하드디스크룰 관리 .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저장된 전자정보의 소지자

내지 보관자로서 원칙적으로 해당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할 권한이 있댜 특히 ◎) 사

건 임의제출된 하드디스크에 담긴 전자정보가 사적인 용도가 아니라 공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각 전자정보룰 생성한 사람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

어 보인다. ③ 형사소송럽에는 저장매체의 사용주체(전자정보의 정보주체)에게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할 권리룰 보장하는 명문의 조항은 없으며, 검찰은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참

여 아래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였고, 법원행정처 내부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

혹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전자정보만 반출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전자정보 등 해당 증거들은 적

범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AQ으로부터 압수수색한 증거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검찰 수사의 단서가 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BS단체 등의 고발장과 대

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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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공소사실 중 일부와 관련된 부분이 기재된 AQ에 대한 협의사실은 검찰의 2018. 7.

20.자 수사보고서에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그 양이 500쪽 이상에 이를 정도로 내용이

방대하다. 검찰이 법원행정처 내 하드디스크에 포함된 수많은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

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인지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더구나 AQ에 대한 2018. 7. 20.자 범죄인지서 제1면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측진법

및 그 시행령이 규율하고 있는 출력기관, 출력일, 면수 및 총면수, 문서의 고유식별번

호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2면 이하 범죄사실 부분의 경우 문서출력일자가 그

보다 이전인 2018. 7. 2.로 표시되어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임의제츨 이전에 대사

혹은 범죄 혐의도 나타나 있지 않은 단쳬에서 적법성◎] 확인되지 않은 다른 경로룰 통

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인지한 것이다. 그렇다면 범죄 인지경위에 위법

이 있는 이상 관련된 증거수집 절차가 모두 위법하고 AQ에 대한 압수수색으로부터 수

집한 증거들은 전부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일반적으로 범죄인지

서의 '표지'는 인적사항 및 죄명 등 기본적인 사항만 입력하면 충분한 반면, 표지 이하

의 범죄사실 부분은 주임 검사가 초안을 작성하고 결재라인에 해당하는 부장검사, 차

장검사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검찰 업무 과정의 특성 때문에 편의상 범

죄인지서의 '표지'와 '범죄사실' 부분이 분리되어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② mCS 전자

문서 꼬리말 표기 오류에 관한 법무부 내부 결재 공문에 따르면, 문서식별번호와 출력

일자가 잘못 기재되는 문제는 킥스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인쇄물의 문서식별번호와 풀력

일자가 한글 레지스트리 영역에 저장되면서 사용자 PC에 저장된 다른 문서 출력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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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울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글프로그램 운용 과정상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한

다. ③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건일자는 2018. 9. 11.이지만 같은

방식의 오류로 인하여 피고인 B, C의 범죄인지서 출력일자도 그 이전인 2018. 8. 23.

로 기재되어 있고, AP의 2016. 5. 10.자 피의자신문조서도 출력일자가 2016. 5. 4.로

표시되는 등 출력일자와 실제 작성일자가 다른 서류가 다수 존재한다. ④ 검찰은 법원

행정처 체공 자료에 대한 열람, 선별작업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AQ에 대

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항 2016. 5. 3.자 범행, (3)

항 2016. 5. 12.자 범행, (8)항 2016. 8. 23.자 범행과 관련된 혐의사실을 각 기재하였

고, 그 이전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조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다.

2)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은 법원행정처 내 정보저장매체에 포함된 전

자정보롤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사실 중 일부와 관련된 AQ의 범죄 혐의사실

을 인지하게 되었고, AQ에 대한 범죄인지서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률 작성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와 관련된 부분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죄사실 인지와

관련하여 별다른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3. AO 및 AS의 수거M록에서 비롯퇸 증거에 콴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증거목록 순번 제1449호 내지 제1481호, 제M83호 내지 제M88호는 AO와 AS에 대

한 각종 영장첨구 당시 영장심사 담당 판사들에게 제츨된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었다

는 취지로 검사가 제출한 것들이다. 그러나 AO와 AS에 대한 수사기록의 목록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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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198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증거 신청 대지 위법수집중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에서는 ''검사 등은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

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제266조의 3에서는 피고인 측에 그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서류 등을 열람 . 등

사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제한사유를 정하면서도 특히 그 목록에 관하여는 열람 . 등

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여 절대적 개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개시제도는 헌

법상 신속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요한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한 열람이 증거개시의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만큼

서류 등의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수사기관이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자의적으로 선별하여 작성하게 된다면 증거개시제도는 그 기

초를 상당부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사목록에 기록되지 않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그 증거능력과 허용 여부 등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제1449호 대지 제1481호, 제1483호 내지 제1488호의 각 서면들과의 대조를 위해

제시한 AO 및 AS에 대한 수사기록은 기록의 보존표시, 문서식별번호, 출력일자, 기록

의 명칭(제목), 원본이 아닌 수사서류가 많은 점 등 일반적으로 관리되는 수시키록과

상당히 다른 점이 있고, 피고인 C의 변호인이 문서송부촉탁결과로 취득한 AO 및 AS에

대한 수사기록 목록(중다 제3호중의 1 내지 n)에 포함되지 않은 수사기록 목록이 중

거목록 순번 제1504호, 제1505호(이하 'AO 및 AS 수사기록 가목록2)'이라고 한다)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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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제출된 점은 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AO 및 AS 수사기록 가목록이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에 첨부된

채로 보존되어 있고, 위 가목록에는 증거목록 순번 제1449호 내지 제1481호, 체1483호

내지 제M88호의 문건들의 제목이 동재되어 있으며, 수사기록상 그 해당 부분에 위 문

건들의 원본 내지는 동일한 사본의 서류들이 편철되어 있다. 위 수사기록이나 이에 편

철된 목록이 형상이나 기재 내용, 전반적인 수사의 흐름과 맥락에 비추어 사후에 작성

되거나 변작되지 않고 수사 당시에 작성되거나 사본되어 수사기록에 포함된 것으로 보

인다(다만 이 문건들이 영장 재판 당시 판사에게 실제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

로 한다). 그러한 이상 증거목록 순번 제1449호 내지 제M81호, 제1483호 내지 제1488

호의 서류들은 모두 AO 및 AS에 대한 수사기록에서 비롯된 문건들로서 동일성이 인정

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비록 피고인들의 지적과 같이 검사가 이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AO 및

AS에 대한 수사기록 목록을 송부하면서 위 서류들까지 포함된 목록을 포함시키지 않

은 점은 있지만, 당해사건이 아닌 타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목록이 일부 누락되어 제

시되었다는 점을 들어 검사가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목록 작성의무나 증거개시 의무률

이행하지 않아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 문건돌이 AO 및 AS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검사가 당해 피

고인들이 열람 . 등사롤 신청할 수 있는 수사기록 목록에 이률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증거개시 의무률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문건들의 증거능력 자체률 원

2) 피고인돌과 변호인돌은 이 법원의 따떠. 1α 28.자 검증의 대싱이 된 증거목록 순번 제449호 내지 재M81호 재1487호 내지
1488호 문건돌과 증거목록 순번 제1504호, 쳬1印5호 목록의 경우 피고인 C가 법원의 문서송掛탁에 의해 받은 AS 및 AO에
대한 수사기록 목룩(증다 재3호증의 1 내지 11)과 디로디는 이유로 위 각 증거목록 순번의 문건들꽈 목목울 문서송부촉탁에
의해 취득한 목록 및 해당 목록에 기재된 문건둘과 구분히여 '이른바 AO 및 AS의 가기록 . 가복뿍이라고 호칭히고 있으므로
이 판결문에서도 구분을 위하여 위 명칭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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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적으로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사건에서 검사의 수사기록 목록 제시 의

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끄. 공무상비밑누설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수사정보를 AQ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C 및 AJ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공소사실 제(1)

대지 (6)항과 제(8) 대지 (1이항 기재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AI 부장판사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이 그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각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

치 AQ에게 송부하였으며, 피고인 B이 공소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수사기록에 편철

된 2016. 8. 9.자 수사보고서를 사본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이 그대로

AQ에게 송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우선 피고인들이 각 항목에 적시된 수사기록상의 정

보롤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이를 AQ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가. 공소사실 제(1)항 : 영장판사 C(AP 압수수색염장 첨구 등)

1) 피고인 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5‘ 3.자 문건을 작성하여 AQ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2016. 5. 3.자 문건의 내용을 보면, 그 중 'BA 사건 관련 사항' 항목과 'AO 사건

관련사항' 항목은 수사기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AZ와 AO의 진술을 요약한 것이고,

실제로 해당 사건 수사기록에 그러한 진술들이 존재한다. 피고인 c는 이에 관하여

2016. 5. 2. 처리한 영장들은 당시 AO 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첫 영장이었기 때문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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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후 피고인 A에게 비교적 상세히 보고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점을종합하면,피고인A작성한2016.5.3.자문건중적어도,BA사건

관련 사항', 'AO 사건 관련사항' 항목은 피고인 C가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보고

한 정보률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해당 문건의 나머지 기재는 피고인 A이 영장공람

결재, 당시까지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던 내용이므로 수사기록으로

부터 취득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과 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기재한

부분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 적시되지 않은 부분들이다).

3)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에 의하면, AZ BA 사건과 관련하여

AP 변호사가 항소부 배당 전에 보석으로 빼낼 수 있는 재판부로 2부 등올 언급하였고,

2부로 배당되자 반기면서, 보석 확답도 받았으며 보석청구서 접수 당일 담당 재판부와

식사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AO AH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AP 변호사가 자신은 작업

할 줄 아는 변호사라면서 50억 원을 요구하였고, 배당 담당 직원에게 작업하여 원하는

재판부로 배당한 다움 인사권자룰 통해 재판부에 얘기하겠다거나, 관련 부장판사나 주

심 판사도 잘 알고 지내면서 자주 식사하는 사이라는 말도 하였다고 한다'는 취지의

수사기록상의 정보는 2016. 5. 3.자 문건의 위 해당 항목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렇

다면 피고인 C가 영장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 수사기록상의 정보률 취득하여 피고인 A

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이 이를 AQ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증명이 있

다.

나. 공소사실 폐(2)항 : 영장판사 AJ(AW 쳬포영장 청구 등)

1) 피고인 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퇸

2016. 5. 10.자 문건을 작성하여 AQ에게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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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 5. 10.자 문건과 관련하여 AJ은 이 법정에서 '체포영장 집행과정, 현재 남

편과 관련한 부분, AP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라는 부분, BP와 CD 부분

은 영장 재판에서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으로 해당 내용을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또한, 해당 문건 중 체포영장 집행과정과 관련한 부분은 AJ이 2016. 5. 9.

발부한 AP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집행한 과정에 관한 것으로 2016. 5.

10.자 수사보고[피의자 AP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결과 보괴에 기재되어 있어 AJ이

2016. 5. 9. AP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기록을 검토할 당시에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다.

문건 내용 중 'AP변호사, AY사무장에 대해 구속영장 천구 검토 중'이라는 부분도 AJ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AP과 AY이 체포된 것을 전제로 하여 수사기관의 의견을 기

재한 것이다.

이러한점등을종합하여볼때,검사가체출한증거만으로는2016. 5. 1α자문

건에 기재된 내용이 당시 영장판사인 AJ을 통하여 취득한 수사정보라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다. 오히려 피고인 A이 제출한 증거돌에 의하면, 위 문건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피고인 A이 사건검색시스템, 언론보도, 새지방검찰청 CE검사 CF 같은 수사관계자로

부터의 정취 동을 통해 알게 된 정보들을 취합하여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는 AJ이 영장재판 과정에

서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폐(3)항 : 영장판사 B(AP 구속영장 청구)

1) 피고인 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5. 12.자 문건을 작성하여 AQ에게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이 부분 검사 및 피고인 A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이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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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2.자 문건은 AQ 컴퓨터에 2016. 5. 12. 14:25경 저장되었다. ② AP에 대한 구

속영장은 2016. 5. 11. 19:05에 청구되어 다욤날인 12. 피고인 B에 의해 처리된 뒤 같온

날 23:50 기록이 반환되었다. ③ 피고인 B은 2016. 5. 11. 몸이 좋지 않아 AP에 대한 구

속영장이 청구되기 이전에 퇴근했다. ④ 피고인 Bo] 2016. 5. 12.에 담당한 영장 중에는

CG 화백 작품 위조범에 대한 것과 같이 중요하거나 복잡한 영장이 여러 건 있었다. ⑤

피고인 B이 담당한 AO 게이트 관련 사건 중 AP 구속영장이 첫 영장◎l었는데, 영장 청

구 당시 기록은 3,000쪽이 넘었지만, AP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한 상태였댜 ⑥

그 무렵 AP 사건과 관련한 영장은 AJ이 담당한 2016. 5. 13. 압수수색영장 뿐이었고, 피

고인 B이 처리한 영장은 AP에 대한 구속영장 이외에는 없었다.

위와같은사정들에비추어보면,피고인A온늦어도2016.5. 12. 14:00무렵에는

AQ에게 위 문건을 송부하였을 것인데, 피고인 B이 같은 날 처리할 다른 중요한 영장이

여러 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구속 전 심문을 포기한 AP의 영장울 우선 검토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전날 영장 기록이 들어오기 전에 퇴근했고, 그 이전에 AP 사

건에 대해 파악할 기회도 없었던 ◎l상 당일 츨근하여 다른 영장 심문과 준비룰 함과 동

시에 3,000쪽이 넘는 기록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

인 A이 이룰 문건으로 만들어 14:00 이전에 AQ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불기능해 보인다.

여기에①피고인B은최초검찰조사에서부터이법정까지일관되게2016.5.12.

자 문건은 피고인 B의 보고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② AJ이

2016. 5. 16,(월) 12:26경에 이르러 피고인 B에게 '부장님 AI부장님께서 지난 금요일 AP

사건 보고 바라고 쳬십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롤 보낸 점, ③ 문건 중 AP의 묵비권

행사 관련 부분 등은 수사기록에 있는 내용과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문건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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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상 피고인 A이 사건검색시스템, 판결문겸색시스템, 영장 접수보고나 종국보고 또는 영

장공람결재 과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2016. 5. 12.자 문건에 기재한 대용들은 모두 피고인 B이 영장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보고받아 쓴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스스로 사건검색시스템, 수사관계자로부터의

청취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된 정보들을 취합하여 기재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

인 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는 피고인 B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공소사실 제(4)항 휸 영장판사 B(AO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1) 피고인 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5. 17.자 문건을 작성하여 AQ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2016. 5. 17.자 문건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중 '기록상' 해당 항목은

피고인 A이 영장담당 판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취득한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아울러 'CH 사건' 항목은 피고인 B이 AO 게이트 사건 외에도 전직

법관이나 변호사와 관련된 사건을 보고해왔다는 취지에서 피고인 A에게 직접 보고했

다고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공소사실상 비밀누설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

다) .

3) 문건 중 'AP변호사 관련' 항목과 '5. 16‘ AX변호사, AO 관련 계좌추적 영장 등

발부' 항목 및 'AT 부장 관련' 항목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검찰의 CF 등 수사관계자

로부터 들은 내용과 영장공람결재를 통하여 알게 된 내용 및 AT 부장판사를 통해 직

접 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그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 B으로부터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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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한 정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 가운데 '수사기록에는 AP

변호사와 법원 관계자 사이의 통화내역이 붙어있지 않고, BQ 부장과의 문자메시지만

첨부되어 있다. AO 구명로비리스트에 기재된 사람들의 통화내역 제공요정 허가서가

발부되었다'는 취지의 부분은 2016. 5. 17.자 문건 중 '기록상' 해당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이 이롤 AQ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증

명이 있다.

마. 공소사실 제(5)항 : 영장판사 B(AP 구속기간연장 신첨)

1) 피고인 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ol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5. 18.자 문건을 작성하여 AQ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2016. 5. 18.자 문건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록상' 해당 항목(피고인 A의

의견을 기재한 ※표 이하 2개 부분 제외)은 피고인 A이 영장담당 판사인 피고인 B으로

부터 취득한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나머지 'AP변호사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결정(5.17.자)' 및 '오늘 10시 CI 피고인

위증 사건 징역 3년 선고' 부분은 피고인 A이 영장공람결재와 사건검잭시스템을 통하

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4)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 가운데 '수사기록에 의하면,

AP 변호사의 남편은 AP 변호사의 부탁으로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다액의 현금,

수표, 3만 달러, 떼모지, USB(9개)를 검찰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부분은

2016. 5. 18.자 문건 중 '기록상, 해당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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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 수사기록상의 정보룰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ol 이를 AQ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증명이 있다ⓐ

바. 공소사실 제(6)항 : 영장판사 C(배 쳬죄추적영장 정구)

1) 피고인 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o]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5. 25.자 문건을 작성하여 AQ에게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가 '2016. 5. 24. 접수된 BR에 대한 계좌추적영장

첨구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

다. 그러나 검사 및 피고인 A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BR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은 2016. 5. 24. 16:52경 법원에 접수되어 2016. 5. 25. 03:00경 반환되었음에 반해, 검

사가 2016. 5. 25‘자 문건의 출처라는 취지로 제출한 AP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는 2016. 5. 24. 15:OO경 신문이 시작하여 2016. 5. 25. 00:45경에 종료되었다. 피고인

C가 BR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을 검토하면서 AP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볼 수

없었을 것이므로 그 내용울 피고인 A에게 보고했을 수 없다. ② 피고인 A은 새지방검

찰청 CF검사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토대로 2016. 5. 25.자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하

고, 문건의 전체적인 표현 형식도 '~했다고 함,이라고 되어 있어 제3자로부터 청취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③ 해당 문건에 기재된 AP 기소시점과 관련하여 영장재판 기록

에 그와 같은 기재는 없고, 영장전담판사가 그와 같은 내용을 예상하기도 어렵다. ④

'의혹이나 수사단서는 없움', '언론의 현직 상대 수사 요구가 강함', '수사종결하기 어려

운 현실', '조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법관 상대 조사 사전 조율 예정' 등의 내용온

영장 판사가 영장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결국 이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6. 5. 25자 문건에 기재한 내용이 피고인 C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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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는 피고인 C가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 공소사실 쳬(7)항 : 영장판사 B(피의자 BR에 대한 압수수색, 금융쳬좌추적 및 통

신사설확인자료 필요 보고)

1)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6. 8. 10.경 BR에 대한 압수수잭 영장 등을

처리하면서 제출된 수사기록에 첨부된 153쪽 분량의 2016. 8. 9.자 수사보고서롤 복사

기를 이용해 직접 사본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이 이를 그대로 AQ에게

송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수사보고서 사본을 복사하여 법원행정처에 송부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

술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수사보고서 사본을 받아 AQ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다만, 법원행정처 대부에서 AQ이 위 수사보

고서를 어디에선가 구해 CJ김사관 CK에게 건네주고, CK가 이률 CL심의관 BJ에게 전

달하여 BJ이 'AS부장 압수수색 영장 첨구서류 정리'라고 M쪽 분량으로 요약한 문건과

BZ심의관 BI이 CK와 BJ에게 보낸 이메일에 위 수사보고서 중 114쪽의 사본이 PDF

파일로 첨부되어 있을 뿐이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새법원에서 법원행정처로 위 수사보고서

가 전달되었다면 제가 승인을 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새법원에서 법원행정처로 위

수사보고서 사본이 전달되었다면 제가 승인을 해서 보냈을 것이고 영장판사가 기록을

봐야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시킬 일은 아닌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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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라고 진술한 적은 있다. 그러나 위 진술은 AH지방법원에서 법원행정처로 위

수사보고서가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가정적으로 전제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해당 진술의 앞뒤로 '수사보고서롤 복사해서 법원행정처에 보내도록 하거나 보낸 기억

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제가 하루 전날 관련 영장이 접수될 것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였기 때문에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수사보고서를 확보하

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CK는검찰에서'BJ이수사보고서전체롤받았다는취지로진술하였다면,저도당

연히 AQ님으로부터 수사보고서 사본 전체룰 전달받았을 것입니다. AQ님이 저에게 따

로 이야기는 안하셨지만, 영장 첨구 당일 수사보고서률 구할 수 있는 곳은 당연히 AH

법원에 계신 분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AH법원에서 수사보고서롤 입수하여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시 AI 부장판사인 A 또는 영장재판을 담당하였던 B 부장판사 밖

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그 진술 자체에서 자신의 생각이라고 하

고 있을 뿐이다. CK는 이 법정에서도 '해당 진술은 가정적 상황에서의 추측 진술에 불

과하다'라고 진술하였다.

AQ은이법정에서'2016.8.9.자수사보고서를CK에게전달한것같으나위수

사보고서룰 전달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검찰로부터

CM 판사의 비위사항을 정리한 문건욜 전달받은 사실 외 여러 차례 문건을 검찰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적이 있는데, CM 판사 사건은 대검 기조부장이 법관 비위 첩보 문건을

저에게 친전으로 전달한 것이어서 AS 부장판사 사건에서도 본격적인 수사 개시 무렵

에 비공식적인 형태로 법관 비위사실 관련 문건이 전달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 하 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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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의위진술과관련하여CK도이법정에서'AS부장판사건온새지검으로부터

CM 건과 비슷한 형태로 전달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돌만으로는 AQ이 CK에게 건네준 2016. 8. 9.자 수사보

고서 사본을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적시된 수사보고서 사본을 피고인 B, A이 AQ에게 전달하였

다는 점 자체에 관하여 그 증명◎I 부족하다.

아. 공소사실 쳬(8)항 : 영장판사 AJ(AS 압수수잭영장 청구)

1) 피고인 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8. 23.자 문건을 작성하여 AQ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2016. 8. 23,자 문건의 기재룰 보면, 그 중 '나. 금품 수수 내용' 항목, '다. AS부

장, CN 부장(15. 2. 변호사 개업), Co 변호사 관계 항목, '라. CP지법 사건' 항목 부분

은 수사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수사기록상 사건관

계자의 진술 등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해당 영장재판을 담당한 A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6. 8. 23.자 문건에 기재된 내용 대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점들에비추어2016.8.23.자문건중적어도위나,다’라항목부분은

피고인 A이 AJ으로부터 취득한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해당

문건의 나머지 부분인 '가. 특가법(뇌물수수) 인지' 항목과 '마. AS부장 계좌 영장' 항목

기재 부분은 피고인 A이 영장공람결재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나 이 사

건 공소사실 중에 적시되지 않은 부분들이다].

3)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에 의하면, 관련자는 차량대금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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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2억 원을 AS 부장판사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재

혐의 내용은 합계 2억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인데 계좌추적 결과 현금 2억 5,400만

원이 AS 부장 측 쳬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퇸다. 또한 AO 측의 입찰보증금 반환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AO 측 담당자는 AO로부터 담당 재판부에 작업을 다 해놓고 골프 접

대를 했다는 말을 수회 들었다고 한다'는 취지의 수사기록상의 정보는 2016. 8. 23.자

문건 중 나, 다, 라 항목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AJ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이 부

분 수사기록상의 정보률 취득하여 피고인 A예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이 이롤 AQ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증명이 있다.

자. 공소사실 제(9)항 : 영장판사 C(AS 구속염장 천구)

1) 피고인 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9. 3.자 문건을 작성하여 AQ에게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가 '2016. 9. 1.경 접수된 AS에 대한 구속영장 정구

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문건에 대하여 '중

요 사건으로 종전 영장 처리결과률 일자별로 정리해 두었다가 종합 정리한 것으로 당

시 접수된 수사기록울 보고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2016. 9. 3.자 문건의 기재내용과 검사 및 피고인 A이 제촐한 관련 증거들을 종

합하여 보면, ① 이 문건은 피고인 A이 AQ에게만 보고한 간단한 메모 형식의 공소사

실상 다른 8개 문건과 달리 CQ 비서실장, CK CJ감사관, BW BK실장, AQ을 수신자로

하여 이메일 본문에 '일자별로 정리한 것인페 업무에 참고하십시오'라고 기재하여 첨부

파일로 보낸 것이다. 문건 본문에 '요약'이라는 간단한 제목이 붙어 있고, '가. 일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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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항목 아래 2012. 5.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사건의 진행 경과가 연도별로 나누

어 날짜순으로 5쪽에 걸쳐 기재되어 있다(다만, 가.항은 있지만, 나.항 이하는 없고, 맨

끝 '통화대역' 항목에 'CR-CS, CT-CU,CV' 등 사람이름이 약어로 기재되어 있는 등 정

식 보고문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3). ② 이 문건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법원행정처

에서 2016. 8. 15. BI 발신, BJ 수신 이메일에 첨부된 '영장.pdf' 파일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고, 피고인 A이 기존에 다른 문건을 통해 보고했던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

어 있다. ③ 이 문건은 AS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4년여 전부터 발생한 일련의 사실돌

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언론보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내용들과 영장공

람결재, 사건검색 및 판결검잭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고, 한편 AS 구속영

장 청구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법원 내 인사이동 및 사무 분담 관련 사항, 귀대기 취

재 등 언론 관련 사항, CW CX회사 부회장 자살 사실, CY회의 개최 등의 사실도 여럿

기재되어 있다. ④ 검사는 해당 문건의 출처라는 취지로 2016. 9. 1.자 수사보고[피의

자 AS 구속 필요 보괴와 이른바 AO 가기록, AS 가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였는데 위 가기록에 편철된 서류들의 경우 그 관리나 보존 방식4) 등에 비추어

AS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당시 영장담당 판사에게 제출된 수사기록에 모두 편철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AS 가기록에 기재된 가목록에도 2016. 6. 23.

3) 이 사건 증거기록에는 제목이 'AS부장 일자별 정리요약'으로 변경되고 '갸 일자별 정리' 힝목이 '○ 2012-2013년'으로 수정되
고, 본문 내용도 약간 변경된 형태의 문건이 띠로 존재한댜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AQ 등 법원행정처 괸켸지카 자신이 보낸
2016.9.3.자문건울편집한것이라고주장힌디%

4) 추기. 제출 증거목록 순번 제1449호 대지 제1481호, 제1483호 내지 제꾜88호 중 수시보고서 일부는 AO 게이트의 원 수시키
록 목록에 존재히지 않고, 수사보고서 대다수가 원 수시키록에 쪽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일부 수시보고서만 원본으
로 존째할 뿐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 각종 조서는 모두 사본으로 되어 있댜 AS 7M록의 경우 기록 제1권 외 제2권에
도 표지가 있고, 그 표제가 '나머지 기록'이리코 되어 있댜 AS 가기록 제1권의 표지에는 보존표지와 문서식별번호 및 출력일
자 등 꼬리말이 없고, 증거목록 순번 제1504호의 목록도 편철되어 있지 않다 AS 기키록 제2권의 AS 기목록(증커목록 순번
제1504호)에는 AS에 관한 것만이 이니라 BR에 관한 서류도 상당 부분 기재되어 있댜 검찰은 기키록 제1권의 수시키록 목특
에 기재히지도 않은 수시서류률 'AS 나머지 기록'이리는 제목으로 수시키록의 별책이 아닌 제2권 이히에 가목록과 힘께 편철
해 놓고 기록을 관리했댜 이와 같이 수사키록이 통상적인 형태와 달리 편철되어 관리되었음에도 검찰은 이러한 가목록과 가
기록이 어떤 경위로 조제되고 관리되었는지, 위와 같은 형태로 수시키록이 관리되는 것이 적법한지, 실제로 이러한 기목록과
가기록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지률를 제출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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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작성된 서류들만 기재되어 있어 그 이전의 서류는 그 목록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점들에비추어보면,피고인A이작성한2016.9. 3.자문건은당시영장

재판을 담당한 피고인 C로부터 보고받은 다음 그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

인 A이 그 주장과 같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수시로 자료룰 업데이트하면서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비록 피고인 C가 당시 AS에 대한 구속영장을 처리하면서 '2016. 9. 1.자 수사보

고서(피의자 AS 구속필요보고)'를 읽고 그 내용올 피고인 A에게 보고했을 수 있고, 위

수사보고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상 유출된 수사정보로 거시된 내용돌도 포함되어 있

기는 하다. 하지만 4년에 걸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중 이미 언론의 보도로 다루어진

부분도 많고, 피고인 A이 기존에 여러 차례 관련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기도 한 상황에

서 피고인 A이 작성한 2016. 9. 3.자 문건과 2016. 9. L자 수사보고에 각기 기재된 여

터 가지 사실들 중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정보 해당 부분만을 특정하여

피고인 C가 AS에 대한 구속영장 처리 당시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피고인 C가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인정

하기 어렵다.

차. 공소사실 제떠항 3 영장판사 C(AS 구속기간연장 신천)

1) 피고인 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퇸

2016. 9. 9.자 문건을 작성하여 AQ에게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2016. 9. 9.자 문건의 기재 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이 영장 접수보고 및 종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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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영장공람결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과 앞에서 본 2016. 8. 23.자 문건과

2016. 9. 3.자 문건에서 이미 기재한 내용 및 피고인 A이 주로 CF검사 등 수사관계자

로부터 듣고 기재했을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라고 함'이라는 표현 등으로 되어 있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ol 당시 영장재판을 담당했던 피고

인 C로부터 취득한 수사정보룰 문건에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는 피고인 C가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카. 소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기재 수사정보를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

인 B이 제빙), (5)항 기재 수사정보 중 각 일부률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 A

에게 보고하였으며, AJ이 제(8)항 기재 수사정보를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이 이롤 각 문건에 기재하여 AQ에게 보고하여 전달한 사실

이 인정되고, 공소사실 중 나머지 항목 기재 수사정보나 수사보고서는 피고인들이 이

룰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AQ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들의 범햄 공모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AO 게이트'로 불리는 법조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①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수사 확대 저지 등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은밀히 새지

방법원으로부터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통해 검찰의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 등 수사

기밀을 보고받기로 하였고, ② 피고인 A은 법원행정처 AQ으로부터 그와 같은 보고 지

시를 받자 법관 비리 은폐 . 축소를 통한 사법부의 부당한 조직보호를 위해 그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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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협조하여 'AO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을 수집한 후 보고하기로 마음먹고, ③ 영장

전담 판사인 피고인 B, C 및 AJ에게 법원행정치의 지시를 전달하자 그들이 뜻을 공유

하여 영장전담 판사가 직접 수사정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거나 수사보고서나 조서

를 사본하여 전달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하에 공소사실 제(1) 대지 빼

항 기재와 같은 공무상 비밀누설의 범행을 하고, ④ 실제로 법원행정처에서 지시한 영

장재판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관과 그 가족에 대한 영장을 더 엄격히 심사하고, 법원행

정처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검찰 압박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므

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요 요인별로 항목을 나누어 피고인들이 공무상 비밀누설의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가. 공동정범의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

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

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

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대용 등

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법원행정치의 수사 확대 저지 목적과 검찰 압박 방안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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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4.경 'AO 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후 일련의 법관 비리 협의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작성된 '(160509) AP 관련

종합보고[CK]', '(160512) AO 사건 관련 제도개선 방안(최종본)[BL]', '(160816) AO 수

사기록 검토와 관련 보도 현황[BE]', '(160817) AS 부장 대응 방안[A CZ]', '(160817) 검

찰 대응전략[DA]', '(160817) 향후 추진 방향 및 전망떠E, DB 수정]' 등 몇몇 보고서에

는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와 같◎I AO 상습도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공판 관련

의혹올 활용하여 검찰을 압박하는 방안, 언론의 관심올 법원에서 검찰로 돌리는 방안,

검찰층장 압박 방안 등을 모색하는 취지로 기재된 내용들이 있다.

2) 검사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관련 증거틀에 의하면 위 문건들이 작성된 전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AO게이트사건은AO와관련된사건처리률둘러싸고전현직법관,검사,변

호사 등이 연루된 대형 법조비리 사건으토, 사건 발생 당시 언론에는 다수의 현직 법

관에 관하여 전관예우가 엮인 부당한 사건처리, 억대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 의혹이

보도되었다. 그 중에는 현직 법관의 비위의혹과 관련한 근거 없는 소문도 여럿 보도되

어 사법부에 대한 비난과 비판 여론이 더욱 확산되었다.

㉯법원행정처는◎I에대응하여사법부신퇴회복방안마련을주된목적으로각

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법원행정처 DB이었던 AQ은 2016. 4. 말

경부터 법원행정처 내 심의관들에게 AO 게이트 사건으로 발생한 여론 악화에 대한 대

책과 사법신뢰회복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를 지시하였다.

㉰AQ의지시에따라법뭔행정처내BL,BE,BI심의관은제도개선방안에관하여

서로 논의하였고, 2016. 6.경에는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 발표 준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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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정식 TF로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AV룰 팀장으로 하여 BC, BF, BG 등 다수의 심

의관이 포함되는 이른바 현안TF(이하 '현안TF'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각종 제도개선 방

안올 검토하였다.

㉱ 그 일환으로 심의관들은 2016. 4. 말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사이에

'(160429) AO 사건 관련 대응방안', '(160502) AP 관련 risk 예상', '(160503) 현안 관련

제도 개선방안', '(160503) 제도 개선 방안', '(160512) AO 사건 관련 제도개선방안' 등

여러 보고서롤 작성하였다.

㉲그당시심의관들이작성한보고서에는법원에집층된언론의콴심을검찰로

일부 돌리는 방안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내용과 중점은 AO 게이

트와 관련한 비위법관에 대한 법원진상조사 착수,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조치

및 수사의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등이었다.

㉳법원행정처는현안TF에서논의된내용과심의관들이작성한여러보고서률

기초로 제도개선책에 관한 전국 법원의 의견을 취합하고, 사법신퇴 회복을 위해 전국

법원 순회 간담회롤 실시하였으며, 2016. 6. 16.에는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연고관계 사건 수임 차단, 법정 외 변론 포괄적 금지, 법관윤

리교육 강화 등 각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법원행정처가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여추진하던무렵인2016.8. 15.AH지방

법원에서 영장 당직 판사 DC가 현직 부장판사인 AS에게 뇌물을 공여한 BR에 대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런데 비공개로 진행된 BR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다루어진 현직 법관 AS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내용어 언

론에 보도되었고, 법원은 해당 언론보도가 검찰관계자의 정보제공에 따른 것이라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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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하였다.

㉵그사건이후AQ은심의관등에게지시하여'(160816)AO수사관련보도현

황', '(160816) AO 수사관련 문제점', '(160816) AO 수사기록 검토와 관련 보도 현황',

'(160817) AS 부장 대응 방안', '(160817) 검찰 대응전략', '(160817) 향후 추진방향 및 전

망' 등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해당 보고서 중에는 앞서 본 검찰에 대한 대응

및 압박 방안으로 볼 만한 내용들이 일부 기재되어 있다.

㉮이와관련하여법원과검찰간갈등양상으로비화된다는언론의보도가있은

후 AQ은 2016. 8. 17. 오후경 대검찰정 차장검사로부터 검찰의 의도적인 수사정보 유출

이 아니라는 해명과 함께 수사기밀 유지를 위해 보고라인을 축소하고 수사팀에 철저한

보안 유지률 지시하며 대검찰청 간부진의 대언론 수사 상황 언급을 자제하도록 조치하

겠다는 말을 돌었고, 그 무렵 AH지방법원 AI 부장판사인 피고인 A은 AH지방검찰청

CE검사 CF로부터 해당 보도는 언론사 기자가 영장심문이 이루어지는 법정 밖에서 법

관 출입문에 귀률 대고 들은 내용을 기사화 한 것(이튼바 '귀대기 취재')이라는 해명자

료를 받았댜

㉱2m8. 8. 17.이후법원행정처에서는검찰에대한대응이나압박방안을모색

하는 취지의 기재가 이루어진 보고서가 더 이상 작성되지 않았다.

3) 위 각 보고서룰 작성하거나 관여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BE,DA,CK,BL는모두이법정에서'각보고서는검찰의수사를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며, 일부 과격한 표현은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AQ이 문구와 표현올 불러주어 그대로 기재한 것일 뿐이고, 각 보고서의 중점은 검찰

의 언론폴레이로 의십되는 상황에 대한 언론 대응과 제도개선방안 마련◎I었으며,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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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에서도 검찰 압박이나 수사 확대 저지룰 위한 대책 마련이 아니라 제도개선방안올

검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Q은이법정에서해당보고서에기재된다소과격한표현에대하여'검찰의

법원 망신주기식 수사정보 유출과 의도적인 언론플레이에 대하여 대응하는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며,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현안TF의팀장이자법원행정처내부실장회의에참석한AV는검찰에서법원

행정처 내에서 검찰 압박 방안을 논의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에 관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법원행정처 BK실장이었던 BW은 검찰에서 'AO 게이트와 관련해서 AQ이

검찰총장을 통하여 문제률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실장회의에서

반대하여 AQ의 아이디어가 실행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4) 법원행정처 BH실에서 작성한 '(160815) 조치 관련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

정처는 그 무렵 AS에 대하여 탄핵, 파면, 징계, 의원면직 등을 검토하고 있었고, CK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S의 사건과 관련하여 BXol 사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으로 엄정 처리를 지시하는 등 당시 법원행정처 내부에서는 AS에 대하여 사표 수리가

아니라 엄정대처롤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위와 같은 법원행정처 내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작성 전후의 경위,

관련자들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O 게이트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에

서 보고서 등을 통하여 검찰에 대한 대응 내지 압박방안의 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주로

검찰이 언론을 통하여 여러 비리 의혹 법조인 중 특히 전 . 현직 법관에 대한 수사정보

롤 고의로 유출한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단기간에 주로 검토된 이러한 검찰

대응방안은 2016. 8. 17. 오후경 검찰 측에서 이론바 귀대기 취재에 대한 해명을 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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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수사팀에 철저한 보안 유지 지시롤 하고 간부진의 대언론 수사 상황 언급을 자

재하겠다는 약속을 한 이후 더 이상 검토되지 않았으며, 그 보고서률 통하여 검토된 방

안들이 별다르게 실행에 옮겨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법원행정치에서 주로

비위법관의 사무분담 변경이나 징계, 재판업무배제에 따른 법관인사, 대언론 업무, 대

국회 업무에 중점을 두면서 법관비위 방지나 전관예우 방지 등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원

행정처 내부에서 법관에 대한 수사 확대률 저지하기 위한 목적올 가지고 수사나 재판

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검찰 압박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 .

다. 피고인 A의 법관 비리 온폐 축소룹 통한 사법부의 부당한 조직 보호 복적에 관

하 여

1)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관련 증거와 피고인들 및 해당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아볼 수 있다.

㉮법원조직법상법원행정처는상급사법행정기관으로,DB은법원행정처장울보

좌하여 법원행정치의 시무률 판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

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AO게이트사건발생당시대법원을비롯한일선법원은비리연루법콴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재발 방지 및 사법신뢰 확보방안 등 제도개선방안 등을

마련함과 동시에 언론 및 국회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사실에 대한 답변 등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룰 위해서 사건 자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위파악이 필요

했다. 피고인 A은 당시 그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던 새지방법원의 AI 부장판사로서

즉 42 二



\본 판겹문은 판겁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춥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툽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3

사건의 경위와 실체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할 필요가 있었

다.

㉰법판비위에관한사항은사법행정담당자가관련내용을파악하여법원행정처

에 보고해야 할 중요한 사법행정사항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법원행정처 AQ에게 이

사건 9개 문건을 보고한 것이 전부였으며, AQ이나 다른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피고인

A에게 법원행정처 내부 상황에 대해 알려주거나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작성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 피고인이 법원행정처 대부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유하였다고 볼 별다른

근거가 없다.

㉱AQ울비롯하여법원행정처근무자였던BJ,BE,DA,CK,BL는모두이법정

에서 'AQ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피고인 A에게 법원 대부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대

응첵 마련이 필요하니 AH지방법원에 접수된 영장첨구서와 수사기록을 통해 검찰의 수

사상황 및 방향 등을 확인하여 보고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을 포함하여 AH지방법원 영장전담판시들과 상호 의사연락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진

술하 였 다.

㉲피고인A은현안TF의구성원이아니며,자신이보고한사항을토대로법원행

정처 내부에서 ◎I루어지는 논의 과정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

㉳검사가피고인A작성의보고서로서검찰에대한비교적강력한압박과수사

저지 목적 등이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제출한 '(160817) AS 부장 대응 방안[A, CZ]'

의 경우, 피고인 A은 보고서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초안만 작성하였는데 나중에 수정

되었고, 제4항과 제5항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고서의 내용을 보

면, 제1항 내지 제3항에는 대등한 항목에서 서로 다른 기호(①과 m)를 사용하는 등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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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이 작성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부분들oI 있고, AQ이 평소 자주 사용한 '절대절명',

'但I復不鮑' 등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AQ은 이 법정에서 '보고서 중 [4.

대응방안]과 [5. 기타 고려사항] 부분은 제가 작성하였고, 제1항 내지 제3항 부분도 수

정을 했을 수 있으며, 완성된 보고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

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보고서의 초안에 기재한 내용은 객관적인 상황 파악과 향후

사건 전개 전망을 예상한 정도에 불과할 가능성◎I 크고, 그 보고서에 기재된 검찰에

대한 대응방안 등은 피고인 A이 작성하거나 그 취지률 공유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

다 .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새지방법원 AI 부장판사로서 사

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와 관련한 사항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보일 뿐, 검

찰이 제츨한 일부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행정처 AQ

의 지시를 받고 법관 비리 은폐 축소를 통한 사법부의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해 법원

행정처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 'AO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을 수집한 후 보고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돌 상호간의 공모에 판하여

1)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관련 증거와 피고인들 및 해당 증인들의 법정 진슬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자정들을 알아볼 수 있다.

㉮통상영장이접수되면영장전담판사인피고인B,C와AJ은각각독립적으로

영장재판 기록을 검토하여 영장 발부여부틀 결정하였다. 피고인 B, C와 AJ은 모두 이

법정에서 '영장 전담 판사의 업무처리 방식은 각자 단독판사로서 독자적으로 처리한다b

특정 사건의 영장이 지속적오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고 중요사건의 경우 결정이 어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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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다론 영장 판사들과 논의하는 경우가 있다. 영장 담당 판사가 기록 검토 후 다

른 영장 판사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이나 조언을 듣기도 하지만, 종국 결정에 있어서는

담당 영장판사가 독립하여 결론을 내렸다'라고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AH지방법원의경우사회적으로민감한사건,규모나영향력이큰사건,검찰

의 인지수사 등 중요 사건에 관한 영장재판이 다수 처리되어 왔다. 그러나 영장재판은

그 특성상 심리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밀행적으로 처리될 뿐만 아니라 영장의 발부나

기각에 대한 이유률 상세히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장재판의 결과만으로는 그 내용올

제대로 알기 어렵다. 중요 사건에 대하여는 영장의 발부나 기각에 따라 언론, 검찰, 정

치권 동에서 결론에 대해 평가률 하고 법원욜 비난하거나 공격하기도 한다. 영장 판사

들이 언론의 오보나 추측성 기사,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

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영장 판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직접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하여는 AI 부장판사가 새지방법원

형사부의 책임자로서 영장처리률 둘터싼 검찰, 언론, 정치권 등에 대옹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반응과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영장전담판사를 보호하고, 외부의 반응에 신

속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와 경위률 면밀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평

소에 중요 사건의 영장처리 결과는 정확히 인지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영장 담당 판사

로부터 영장 처리 결과와 해당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까지 보고 받을 필요가 있댜

㉰이러한이유로새지방법원AI부장판사는국회,검찰,언론등에대한대처등

사법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전통적으로 중요 영장재판에 관하여는 영장 판사로부터

그 처리 결과와 내용을 사후에 보고받아 왔다. AH지방법원 AI 부장판사로 근무한 경

험이 있는 AQ과 CZ도 'AI 부장판사 재직 시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영장처리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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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도 2016. 2.경 피고인 B, C 및 AJ 등

영장 전담 판사 3인이 영장재판 업무를 시작한 직후 그들에게 언론에 보도되는 중요한

사건이나 법원, 법관이 관련퇸 사건의 경우 영장을 처리하게 되면 그 내용을 알려달라

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2016.4경AO게이트사건이발생하자언론에서는사건당시재판울담당한

다수의 현직 법관에 대하여 전관예우 관련 부당한 사건처리, 억대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보도하였고, 법원 안팎에서 근거 없는 소문도 난무하였다. 피고인 A은 AI

부장판사로서 비위법관에 대한 사무분담 변경이나 징계, 재판업무배제 등 법관인사, 언

론이나 국회에 대한 대응, 사법신뢰회복 방안 마련 통을 위해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4. 말경 새지방법원에 해당 사건과 관

련한 영장이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 피고인 B, C와 AJ 등 영장 전담 판사들에게 'AO

게이트 관련 사건은 법원과 다수의 법관이 관련되어 있어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니 영

장처리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기록에 법관에 관한 진술

등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복사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B,C와AJ등영장전담판사들은통상적인중요사건보고와마찬가

지로 영장 처리 후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담당한 영장재판 중 법관비위와 관련한 사항

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영장 판사돌온 각자 처리한 사건을 각자 보고하고, 다른 영장전

담판사의 사건 기록을 함께 검토하거나 대신 보고하지 않았다. 영장 판사들은 각자가 피

고인 A에게 보고한 내용만 알 뿐 다른 영장 판사가 피고인 A에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는 알지 못했다.

㉳피고인A이AQ에게보고한이사건9개의문건에관하여,피고인A은'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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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각 문건들의 작성 과정에 영장 판사들이 관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 문건을 법원행

정처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장 판사들에게 말한 사실이 없으며, 영장 판사들과

이 사건 각 문건을 공유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C도 '피고인 A로부

터 법원행정처의 수사기밀 수집 .보고 지시와 관련하여 전달받은 내용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보고롤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들 상

호간의 진술이 일치한다. A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취득한

수사정보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거나 지시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법원행

정처 근무자였던 BJ, BE, DA, CK, BL, AQ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현안 TF의

구성원도 아니고, 법원행정처 내부의 보고서 등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새지방법원 영장 판사들이 직접 영장재판과 관련한 수사정보룰 법원행정처에 보고하

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는 없었고, 법원행정처에서도 위 영장 판사들에게 보고나 자

료 제공을 요청하는 등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각종 보고서 등 문건에도 AH지방법원 영장 판사들로부터 수사

정보롤 취득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은 없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와 AJ은 영장 전담 판사로서 통상

적인 예에 따라 중요사건에 관하여 AI 부장판사에게 영장처리 결과 등을 보고하고, 피

고인 A은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 관련 사항올 상급 사법행정기관인 법뭔행정처

에 보고한 것으로, 영장 판사들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9개의 문건을 작성하여 AQ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보고한다는 사정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영장 판사들의 AI 부장판사에 대한 보고와 AI 부장판사의 법원행정처 D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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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고는 그 목적과 단계룰 달리하는 별개의 직무행위로서 각기 정당성이 있고, 전

현직 법관에 대한 비리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자 피고인 A이 영장 전담 판사들에게 좀

더 상세한 보고룰 요청하고 피고인 B, C와 AJ이 이에 응한 정황은 엿보이지만, 이러한

점만 가지고 피고인들ol 한 일련의 행위를 묶어서 피고인들이 영장 재판을 통해 취득

한 수사 정보롤 외부에 누설할 의도룰 공유하고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이라고 인정

하기 어렵다.

마.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에 관하여

1) 공소사실상 AQ이 법관 가족관계 문건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면서 법관 가족에

대한 영장을 엄격히 심사하라는 취지의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영장 판사인

피고인 B, C가 그에 따라 영장을 기각하기도 한 점이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정황 중

주요한 부분으로 거시되어 있으므로 그 점에 관하여 본다.

2) 검사가 제출한 관련 증거에 의하면, ㉮ AQ이 2016. 6. 22.경 AO 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생각되는 AS, AT 등 현직 부장판사 7명의 가족관쳬와 그들의 배우자, 전

배우자, 자녀, 부모 등 31명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법관 가족관계 문건(이하 '가

족콴계 문건'이라고 한다)을 법원행정처 CJ감사관 CK에게 작성하게 한 다음 이메일로

피고인 A에게 보낸 사실, ㉯ 피고인 A은 2016. 6. 23. 10:롄7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같은 날 17:54경 피고인 C에게 가족관계 문건욜 이메일로 전달한 사실, ㉰ 피고인

B이 2016. 8. 10. BR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영장을 발부하면서 부장판사였던 AS과 AS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계좌영장의 연결계좌 부분을 삭제하고, 거래기간을 제한

한 사실, BR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하면서 AS의 자녀에 대한 첨구 부분을 기각한 사

실, 피고인 C가 2016. 8. 18. AS의 동선 확인을 위해 청구한 AS과 AS 가족에 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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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카드거래대역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⑨

3) 피고인 A과 AQ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가족관계 문건을 전달한 이유에 대하

여 '향후 AO 게이트 사건에서 판사 가족들에 대한 계좌영장이 청구될 경우 처리 후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취지에서 전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B, C 역시 같은

취지로 가족 관계 문건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해당 문건이 법원행정처

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영장 판시들에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피

고인 B, C도 '해당 문건이 법원행정치에서 작성한 문건인지 몰랐다. 가족관계 문건 수

령 후 법원행정처와 연락하거나 BH실과 접촉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피고인B,C는AS과그가족에대한영장을일부기각한점과관련하여,

'2016. 8. 10과 같은 달 18. 청구된 영장에서 AS은 피의자가 아니었고, BR에 대한 수

사가 개시된 단계였다. 압수수색영장 실무에 따라 법원은 압수수색의 필요성, 상당성

소명 정도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장을 발부해야 하고, 특히

제3자에 대한 영장이나 연결계좌, 포괄쳬좌에 대한 영장의 경우 그 관련성을 더욱 신

중하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 그러한 원칙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와 제한사항을

정한 것이다. 같은 원칙은 AO 게이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전, 이후의 다른 사건에서

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특히 AS 가족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

장을 발부하면서 거래기간을 2014. 6. 1.부터로 제한한 것은 AS의 자녀 계좌에 수표가

입금된 시점이 2014. 7. 16.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 검찰이 AS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

하고 관련 영장을 다시 첨구했을 때에는 그 영장을 발부해주었다. 모두 영창 처리 원

칙과 실무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다'라고 진술한다.

4) 위 가족관계 문건과 해당 이메일을 보면, 피고인 A은 가족관계 문건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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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얼울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서 이메일의 제묵을 '메모'라고 기재하고, AQ에게 받

은 메일을 그대로 전달(포워딩, forwarding)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별도의 이메일

을 작성하여 전송하였고, 가족관계 문건 제1면에는 법원행정처 문건에 통상적으로 기

재되는 작성부서의 기재가 없고, 제2면 하단의 꼬리말 부분에 본문보다 작은 글씨체로

'매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AH지방법원의 영장처리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 C가 법원가족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시점 전후하여 2016, 6. 23.경부터 AS에 대한

영장이 최초로 청구된 2016. 8. 10. 사이에 새지방법원에 법관 및 법콴 가족과 관련한

영장이 첨구된 적이 없다.

5) 위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법원행정처에서 새지방법원 영

장 전담 판사인 피고인 B, C에게 가족관쳬 문건에 기재된 법관 및 법관 가족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엄격히 심사하여 기각하라는 취지의 이튼바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하

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장 판사들은 가족관쳬 문건이 법원행정처

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B, C가 진술하는 영장재판 처리방식은 실무상의 원칙과 관행에 부합하고, 실제로 그

영장처리 절차나 결정 내용에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족관쳬 문건오로 인하여 피고인 B, C가 담당하는 영

장재판의 공정에 대한 위험◎1 초래되거나 처리결과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

다 .

바. 소결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오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의 의

사로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수사기록상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범행을 실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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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기기로 상호간에 모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률의 공무상비밀누설 여부

가. 피고인 B, C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무상비밀누설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사전에 공모

한 점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 B과 C가 피고인 A에게 한 보고가 직무상의 행위로서

정당성을 갖는 이상 피고인 B, C의 행위는 나머지 범죄 성립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

나. 피고인 A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상호간에 사전 공모하여 공무상 비밀울 누설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들 상호간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

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문건을 AQ에게 보고한 행위가 별도로 공무상비밀누설죄

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점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1)공무상비밀누설죄의캑체와보호법익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

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I란 반드시 법

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

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

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롤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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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올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

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

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롤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

어 증거률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룰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

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대부의 비밀에 해당한다.

다만 위 조항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

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

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어떠한 정보가 실질적으로 보

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그 내용이 알려집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 결과틀

초래하게 되는지롤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이상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

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

556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이 AQ에게 보고한 수사기록상의 정보

가)앞의제1항에서살핀바와같이피고인A이영장판사들로부터취득하여AQ

에게 보고한 수사기록상의 정보(이하 모두 함께 호칭할 때는 '이 사건 수사정보'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다.

①2016.5. 3.공소사실제(1)항의'AZBA사건과관련하여AP변호사가항소

부 배당 전에 보석으로 빼낼 수 있는 재판부로 2부 등을 언급하였고, 2부로 배당되자

반기면서, 보석 확답도 받았으며 보석청구서 접수 당일 담당 재판부와 식사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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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 한다. AO 새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AP 변호사가 자신은 작업할 줄 아는 변

호사라면서 50억 원을 요구하였고, 배당 담당 직원에게 작업하여 원하는 재판부로 배

당한 다음 인사권자를 통해 재판부에 얘기하겠다거나, 관련 부장판사나 주심 판사도

잘 알고 지내면서 자주 식사하는 사이라는 말도 하였다고 한다'는 취지의 정보

②2016.5. 17.공소사실제(4)항가운데'수사기록에는AP변호사와법원관계

자 사이의 통화내역이 붙어있지 않고, BQ 부장과의 문자메시지만 첨부되어 있다. AO

구명로비리스트에 기재된 사람들의 통화내역 제공요청 허가서가 발부되었다'는 취지의

정보 부분

③2016. 5. 18,공소사실제(5)항가운톄'AP변호사의남편온AP변호사의부

탁으로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다액의 현금, 수표, 3만 달러, 페모지, USB(9개)룰

검찰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정보 부분

④ 2016. 8. 23. 공소사실 제(8)항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관련자는 차량대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2억 원을 AS 부장판사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재 혐의 내용은 합계 2억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인데 쳬좌추적 결과 현금 2억

5,400만 원이 AS 부장 측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AO 측의 입찰보증금

반환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AO 측 담당자는 AO로부터 담당 재판부에 작업을 다 해놓

고 골프 접대룰 했다는 말을 수회 돌었다고 한다'는 취지의 정보

나)위와같이영장심사률위하여법원에제출된수사기록상의정보물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 대부 및 그 영장 업무률 처리하는 법원 내부에서 담당 판사

와 이롤 조력하는 필수 인력 사이에서만 공유되고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공무

상의 비밀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다만 이처럼 수사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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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

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비밀누설여부에관한판단

가)검사와피고인들이제출한관련증거와피고인들및해당증인들의법정진

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욤과 같은 사정들을 알아볼 수 있다.

①법원행정처는법원조직법상전국법원의사법행정울총괄하는기관이고,각

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조직법에 근거하여 법원장을 보좌하여 각급 법원의 사법

행정사무룰 관장한다. AQ은 당시 법원행정처 DB으로서 처장을 보좌하여 인사, 윤리감

사 등의 사법행정사무률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A은 새지법원 AI 부장판사로

서 법원장을 보좌하여 법원에 접수되는 형사부 사건 배당 업무, 형사재판부 사무분담,

재판에 관한 각종 지원업무, 각종 제도개선업무, 언론보도 관련 업무, 국정 감사나 국회

법사위 현안절의 답변 업무 등울 담당하였다.

②AO체◎I트사건이2016.4.경발생하자AH지방법원소속법관을포함한다

수 현직 법관에 대해 각종 비리의혹 관련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다. AO 게이트 사건

과 같이 전관 변호사 또는 비위 법관으로 인해 사법부의 재판권 행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담당자는 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여 물의를 일으킨 법관에 대한 징쳬나 사무분담 변경 등 인사조치률 하

고,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조치룰 하며,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률 회복하거나 추락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러한 업무룰 수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법관

의 비위에 관한 감독,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DB은 해당 비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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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대해 직무 배쳬 등 법관 비위의 대처방안올 마련하기 위해 법관의 비위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일선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에 기하여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③실제로법원행정처장은AO게이트사건당시판사를의올바른처신을당부

하는 내용의 떼일 등을 법원 내부에 전달하였고, 법원행정처는 2016. 6@ 16. 법관윤리

확립, 전관예우 방지 등 제도개선책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2016. 8. m에는 AS 부장

판사에 대한 휴직인사발령을 내려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회 법제사

범위원회의 현안질의(2016. 4. 28., 2016. 6. 30.), 대법원의 국정감시(16. 9. 26.) 등에

대비하여 AO 게이트 사건과 콴련한 예상 질의 . 답변 자료률 준비하였고, 국회의 각종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였는데, 이와 같은 대응과 제도개선책 마련은 헌법상 보장된 법

관의 신분을 고려할 때 정확한 사실관쳬의 파악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법

원행정처는 대국민, 대국회, 대검찰, 대언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답

변준비를 하기도 하였지만, 일선 법원에 요첨하여 필요한 자료롤 받거나 일선 법원이

자체적으로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답변준비를 하였고, 피고인 A도 사법행정담당자로서

이 사건 각 문건의 전달과 같은 형태로 AO 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법원행

정처에 보고룰 했다.

④법원조칙법5)과중요사건의접수와종국보고에관한예규6),김사업무관련사

5) 제9조(사법행정사무)
①대법원징은사법행정사무블총괄하며,사법행정시무에관히여관켸공무원을지휘.감특한댜
② 대법원징은 사법행정시무의 지휘 .감독권의 일부볼 법물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히는 비@W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치장이나긱급법원의감사법연수원장,법원공무원교육뭔장또는법원도서관징에게위임할수있댜
제26조(고등법원징)
④ 고등법원장이 꿜위되거나 부독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울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시의 순서로 그 권한

울대탱한다

제29죄지방법원췌
③지방법원징은그법뭔과소속지원,시.군법원및등기소외시법행정사무불관장하며,소속공무원율지휘.김복한댜
④지빙법원에대해서는재26조제4항부터재6힝끼켜의규정율준용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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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신속보고지침께, 법원홍보업무에 관한 내규8), 기관장 직무편람9), 사법부 홍보 위기

관리 매뉴얼'이 등 각종 법원 예규와 지침은 법관 비위와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 사

법행정 담당자에게 상급 사법행정기관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법

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사법행정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중요 사건에 관하여 원래의 위임자인 대법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⑤피고인A은이사건수사정보률법원행정처DB에게보고하였을뿐수사대

상자나 수사대상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고, 법원행정처 DB은

사법행정 담당자로서 직무에 기하여 법관 비위와 관련한 정보률 제공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외부 유출의 위험성이 없는 사법부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사법행정상의 보고라인에 따라 AQ에게 보고롤 하였올 뿐 법원행정처로부터

특별한 지시나 요첨울 받고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보고룰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다.

⑥AQ은이법정에서'피고인A로부터보고롤받은내용을법원행정처내에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BK심의관 BL와 법관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CJ감사관 CK에게 전달한 것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전달한 사실이 없고, 전달올 하면서

6)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과 관련된 사건에서 구속영장이나 입수수색영장이 처리되어 종국된 경우 그 시컨의 요Xl 등올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징을 모사전송으로도 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였댜

7) 법관h 법원공무원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보도가 예상되는 사건이나 수사 개시된 시건. 중대한 비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내용올 신속히 법원행정처 CJ김사관얘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댜

8) 법원의 위신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한 보도 지료 제공시 법원행정치 공보관과 사전 협의히도록 히고, 법원의 업
무와 관련된 기사카 보도된 경우 수석부징판사의 지휘볼 받는 공보관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히포록 규정하고 있다

9) 법관 비위관련사항 보고 협조 요청으로 각급 법원얘서는 언론보도 수사기관의 통보 기타 방법으로 법관의 비위사실을 발견
한 경우나 법관에 대해 주의촉구 이싱의 조치푤 한 경우에는 즉시 법원행정처 CJ김사관에게 전화률 통해 비위시설의 요지
및 사안의 경과 등을 알려 주시고 그 후 내용웁 정리하여 김지업무신속보고시스템 및 땍스률 통히여 관련 지료물 송부하여
주시기 비리며, 중오사건의 보고가 지연되거나 누탁되는 사례가 발생히째 않도록 전국 법원 쥼요AI컨 담당자에 대빤 업무지
도에 관심울 기술여 주시기 바란디논 내용의 기재가 있다

10)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울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 혹 구성원의 피설 또는 비위에 대해서는 소속 법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해당법원징은법원행정처장에게즉시보고히도록규정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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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며, 보안에 주의하라고 당부하였다'리는 취지

로 진술하였고, BL도 이 법정에서 'AQ이 극비로 해야 한다면서 자료를 주었고, 해당

내용을 아무한톄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⑦수사정보가공무상의비밀로유지되어야하는이유는주로수사의대상◎I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

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롤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

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AQ에게 보고한 이 사건 수

사정보가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거나 그러한 위험을 유

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⑧범죄수사기능에장애롤초래했다는부분과다소관련지을수있는사실로

CK CJ감사관이 2016. 8. 10. 뇌물수수 의혹울 받는 현직 부장판사 AS울 상대로 징계

롤 위한 대면조사틀 하였는데, AS이 조사률 받고 가서 같은 날 오후 뇌물을 전달한

BR룰 만나 증거롤 인멸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다끄). 그러나 이에 관하여 검사가 수

사기밀 유출의 근거로 제시한 공소사실 제(7)항의 2016. 8. 9.자 수사보고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롤 AQ에게 전달하였다는 점 자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만약 CK가 2016. 8. 9.자 수사보고서룰 읽고 이를 참고하여 질문지를 만들었다면,

AS에 대한 대면조사롤 위해 질문지률 작성한 시각ol 2016. 8. 10. 10:10이고 대면조사

를 시작한 시각이 10:40인데 위 수사보고서가 첨부된 영장 기록이 법원에 접수된 시각

11) 2019 7. 12.자 공소장변경 신청이 이루어지기 전의 공소사실에는 'A“l 피고인 A로부터 이 자료둘을 송부받아 “ m에개
보고히는 한편 “ CJ김차관에게 전달하였고 CJ김차관이 이룰 토대로 수사대상자인 법관과 브로커 등올 소환 쵠}히는 과
정에서 이둘에게 위와 같은 수시키밀이 누설되도복 하였다'는 기채가 있는데, 이는 2016. 8. 1α 벌어진 이 사건울 가리키는
것으로보인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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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같은 날 10:38이기 때문에 더더욱 피고인 A이 위 수사보고서를 영장기록오로부터

입수하여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이다).

⑨AO게이트당시전현직법조인에대한여러가지범죄혐의사실이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고, 그러한 언론 기사 중에는 실제로 AH지방검찰청 수사담

당자인 DE부장검사나 차장 검사 또는 대검찰청 관계자가 언론에 정식 보리핌을 하거

나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수사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

A이 AQ에게 보고한 ○l 사건 수사정보 중 2016. 5. 3. 공소사실 제(1)항의 수사정보는

2016. 4. 29.자 DF언론 기사와 DG언론에 AZ의 접견 녹취록과 AO의 진정서 내용이 보

도되었고, 2016. 5. 18. 공소사실 제(5)항의 압수수색 과정에 관한 내용은 2016.5. 19.자

DG언론와 DH언론에 각 보도되는 등 그 무렵 이미 보도되었거나 수일 대에 보도될 예

정이었던 수많은 언론기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1 많았다,

㉳법원과검찰은AO게이트당시다소의긴장과갈등관계가있기는했지만

기본적으로 사법행정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는 관계에 있었고, 실제로 비위 혐의률 받

는 법관의 징계와 직무 배제 등의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빈번히 소통하곤 하였다. 대

검 차장검사가 AQ 법원법원행정치 DB에게, 새지방검찰청 CF검사가 피고인 A에게,

DI DE부장이 CK CJ감사관에게 형의사실과 수사의 진행과정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

는데, 특히 수사를 직접 맡은 DI DE부장은 CK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수사정보를 비교적 상세히 알려주었다. CK는 2016. 5. 2.경부터 2016. 9. 19.경

까지 DI과 사이에 40회 이상 통화하여 검찰의 AO 게이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 예정사실을 비롯하여 법관 비위와 관련한 다수의 수사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사실

을 AQ에게 보고했다. CK는 'DI 부장 통화내용' 등의 제목으로 DI과의 통화내역을 3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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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에 걸쳐 메모나 보고서 형식으로 상세히 기재해 두었다. 예룰 들면, CK가 2016. 8.

9. 19:20 ~ 19:40 및 8. 10. 08:50 ~ 09:00 미과 2차례 통화한 후 작성한 메모에는 'AO

발행 자기앞 수표 추적 결과(100만 원권 10장이 AS에게 입금 : 1장 본인 배서, 8장 딸

명의 계좌 입금, 1장 배석판사 쳬좌 입금), 레인지로버 관련 비용 AO 대납, 뻬트남 마

카오 여행 경비 AO 부담, AO가 BR에게 AS 사례 명목 현금 1억 전달(관련자 진술 확

보), AO와 AS 사이 70여회 통화한 내역 있음, 오늘 BR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혐의 관

련 계좌추적영장 신청 예정' 등 수사진행 상황과 관련자의 진술, 영장 첨구 예정 등 수

사정보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이는 CK가 2016. 8. 10. AS을 대면조사하기 위하여

그날 10:10경 작성한 질문지의 내용 및 구성순서와 거의 유사하다. 그 밖에도 CK가 DI

과 통화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해 놓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이 AQ에게 보고한 이

사건 수사정보와 겹치거나 유사한 부분도 많고, 그보다 더 상세하게 협의입증 상황과

당사자들의 진술, 향후 수사계획 등올 알려주는 부분도 있다, 피고인 A의 보고와 DI의

수사상황 브리핑이 양자의 구체적인 부분을 비교해보았을 때 수사정보의 기치면에서

본질적인 차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위와같은사정들에비추어보면,피고인A이영장판사들로부터이사건수

사정보룰 보고받아 이룰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재판의 신뢰룰 확보하기 위한 사

법행정상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법관

의 비위에 관한 정보롤 수집하고 대책올 마련할 의무가 있는 상급 사법행정기관인 법

원행정처의 DB만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무렵 검찰이 언론을 활용해 관련 수사

정보를 적극적으로 브리핑하거나 비위법관의 징계나 인사조치를 위한 법뭔행정처의 사

법행정에 협조하여 수사상황을 상세히 알려주기도 한 정황상 이 사건 수사정보가 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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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비롯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 대하여 비밀로써 유지하고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

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 기능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과

영장재판 기능에 장에를 초래한 결과가 발쟁하지 않았고, 제반 경위롤 고려해 볼 때

AQ을 통하여 법원행정처 내부에 알려집으로써 위와 같은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 결

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사정보는 모두 실질

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법행정상의 필요와 사

법부에 대한 신뢰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법원 대부의 보고로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해당할 뿐 피고인 A이 이룰 누설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4)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영장전담판사돌로부터 취득한 공

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m.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롤 선고하고, 형

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유영근

판사 신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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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배 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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